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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 연구의 팔요성과 목적

口 �W�T�O 농업협상은 뉴라운드의 출범과는 관계없이 �U�R 농업협정문 제�2�0 조에

근거하여 �2�0�0�0 년부터 개시되었음 이후 �W�T�O 농업협상은 �2�0�0�1 년 �1�1 월

�W�T�O 제 �4차 각료회의 �(차타르 �, 도하 �) 에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사인 도하

개발아젠더 �(�D�D�A�: �D�o�h�a �D�e�v�e�1�O�P�I�n�e�n�t �A�g�e�n�d�e�r�) 의 공식 출범을 계기로 �D�D�A

로 편입되면서 협상 복적과 일정이 확정되었고 �, 농산물 관세 및 보조금

감축을 위한 세부원칙 �(�M�o�d�a�1�i�t�y�) 협상이 개시되었음 �.

口 이후 �D�D�A 농업협상은 �2�0�0�2 년 �3월부터 이듬해인 �2�0�0�3 년 �2월까지의 협상

결과를 토대로 세부원칙 도출을 위해 “세부원칙에 관한 �1차 �, �2 차 초안 �( 일

명 하빈슨 �(�H�a�r�b�i�n�s�o�n�) 초안 �) ”이 하빈슨의장에 의해 작성 � 배포되었음 �.

口 그러나 하빈슨 초안은 핵심 쟁점에 대한 수출입국간의 이견 대립으로 합

의도출에 실패하면서 도하개발아젠더 출범당시 설정하였던 세부원칙 도



출 시한인 �2�0�0�3 년 �3월말을 넘기게 되었고 �, �D�D�A 농업협상은 사실상 표류

하게 되었음�.

�2

위한 기

�E�U의 공동

�2�0�0�3 년 �9월

위한 단계

디 이후 농업협상은 세부원칙 도출에서 한 발짝 물러서 세부원칙을

본골격 �(�h�a�m�e�w�o�r�k�) 도출로 재출발하였으며 �, �2�0�0�3 년 �7월 미국과

제안 발표 �, 차스티요 일반이사회 의장의 초안 발표

�W�T�O 제 �5차 각료회의 �(멕시코 �, 캔문 �) 에서 기본골격을

로 접어들었음

등으로

도출하기

口 그러나 칸문 각료회의는 데르베즈 �(�D�e�r�b�e�z�) 초안의 배포에도 불구하고 예상

밖의 쟁점인 싱가폴 이슈와 면화 보조금 문제 등을 놓고 미국과 �E�u 중심

의 선진국과 브라질 �, 인도 �, 중국 등이 주도하는 소위 �(수출 �)개도국들의 모

임은 �G�-�2�0 간의 의견 대립으로 결렬되었고 �, 농업협상은 모델리티 기본골격

초안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못하였음�.

�1 일

口 �2�0�0�4 년 �2월 이후 재개된 �D�D�A는 신임 의장단의 선출을 통해 분위기를 쇄

신하면서 회원국간의 집중적인 이견 절충 시도를 통해 �2�0�0�4 년 �8월

�D�D�A 세부원칙 기본골격 마련에 성공하였음 �.

�O 기본골격은 향후 타결될 모델리 �E�}�(�m�o�d�a�l�i�t�y�) 의 기본 방향을 설정해 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 이행계획서 작성에 필수적인 구체적인 감축수치

는 추후 협상에서 논의될 사안으로 남겨둠으로써 향후 협상의 중요성

을 배가시키고 있음 �.

모델리티의 합의 도출까지는 상당한

�1�2 월 제 �6차 �W�T�O 각료회의 �(중국 �, 홍

것으로 예상됨 �.될

전망해 볼 때

보이며 �, �2�0�0�5 년

도출의 분수령 이

으�E

그
끄

상
뜨

예
「

협
것

�5�t

캡
궐

티

뇨�C

요

、
리

�M

μ
냐
멜

후
야

�F�R�}

까

하
。
시

콩

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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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모델리티 합의 도출은 곧 농산물 관세감축 및 �T�R�Q 확대 폭이 결정됨은

물론 농업보조금의 구체적인 감축 수준이 결정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

�D�D�A 이행에 따른 우리나라의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파급영향의 크기

를 상당 부분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 이와 함께 �D�D�A 이후 국내 농업정책

의 수행에도 커다란 외부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口 이에 따라 �D�D�A 모델리티 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상전략의 마련

이 매우 중요하며 �, 아울러 향후 채택될 모델리티의 틀 안에서 국내농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이행계획서의 작성방안도 사전에 마련

될 필요가 있음 �.

�O 이행계획서는 �D�D�A 이후 우리나라의 농업 � 농촌의 중장기 발전 방향

과 모순도지 않도록 작성되어야 하는 바 �, 세부원칙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에 기초한 효율적 � 전략적 이행계획서 작성방향에 대한 심층적 연

구가 매우 중요

口 이 연구의 목적은 �D�D�A 농업협상에서 수립될 세부원칙 �(�m�o�d�a�l�i�t�y�) 의 의미를

평가하고 �, 이행계획서 �(�C�S�: �C�o�u�n�t�r�y �S�c�f�l�e�d�u�1�e�) 작성의 효율적 � 전략적 방향

을 제시하는데 있음 �.

�2�. 주요 연구내용

口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음

�O �D�D�A 농업협상의 세부원칙 �(�M�o�d�a�1�i�t�y�) 협상의 평가

�- 분야별 세부 평가�: 국내보조 및 시장접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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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D�D�A 농업협상의 세부원칙 �(�M�o�d�a�l�i�t�y�) 협상의 대응 전략 마련

�O 민감품목의 선정

�O 이행계획서 �(�C�S�) 작성 방향 제시

�3�. 연구의 한계

口 당초 예상과는 달리 칸문 각료회의 결렬로 인하여 �D�D�A의 진행이 매우 더

딘 실정에서 모델리티의 합의도출은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

로 예상됨 �.

�O 당초 계획된 연구 기간을 계속 연장하여 왔으나 �, 여전히 모델리티의 구

체성은 결여된 실정임 �.

口 지난 �8월 �1 일 모델리티의 기본골격이 합의 � 도출되었으나 �, 여전히 핵심

쟁점은 추후 논의사항으로 남아 있읍 �.

口 이러한 여건 아래서 모델리티 합의 도출을 가정하여 우리나라의 �C�s 작성

방향을 제시하기에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따름 �.

口 다행히 이번에 합의된 기본골격이 모델리티의 기본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바 �, 이 연구는 이에 기초하여 모델리티가 수립될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C�s 작성의 기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C�s 작성의 최대 핵심인 민감품목의

선정에 관하여 연구의 중심을 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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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D�D�A 농업부문 모텔라티 협상의 평가와 전망

�1�. 모델라티 협상의 추이

口 모델리티 �(�m�o�d�a�l�i�t�i�e�s�) 또는 세부원칙은 회원국들이 협상을 통해 어떻게 농

정개혁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를 명시한 구체적인 지침으로서 각 회원국

은 이를 바탕으로 이행계획서�(�c�o�u�n�t�r�y �$�1�1�e�d�u�1�e�) 를 작성하여 �W�T�O차원에서

검증을 받고 이를 이행하게 됨�.

�1�.�1�. �D�D�A 으�| 출범과 하빈슨�(�H�a�r�b�i�n�s�o�n�) 초안

口 농업협상은 농업협정 �2�0조에 따라 �U�R 이행종료 �1년 전인 �2어�0년부터 시작됨 �.

口 �2�0�0�1 년 �1�1 월에 카타르 도하 �(�D�o�h�a�) 에서 열린 제 �4차 �W�T�O 각료회의는 뉴라

운드로 도하개발아젠더 �(�D�D�A�: �D�o�h�a �D�e�v�e�1�O�P�I�n�e�n�t �A�g�e�n�d�a�) 를 공식 출범시켰

고 �, 이에 따라 농업협상도 �D�D�A의 한 부분으로 일괄 타결방식으로 추진되

게 되었음 �.



Á��1�}�- 진 국 도 국

구분 감축률(%) 이행 감축률(%) 이행
관세율

기간
관세율

기간평균 최소 평균 최소

�9�0�%Í�¬ü �6�0 �4�5 �1�2�0�%Í�¬ü �4�0 �3�0

�1�5 �~ �9�0�% �5�0 �3�5 5년 �6�0 �~ �1�2�0�% �3�5 �2�5 �1�0±D

초안
�1�5�% 이 하

�2�0�~�6�0�% �3�0 �2�0
�4�0 �2�5

�2�0�% 이 하 �2�5 �1�5

특 ¼ÄÔˆº©�(�S�P�) �l�O �5

�U�R �3�6 �l�5 6년 �2�4 �1�0 녀」m

�6

口 농업협상은 홍콩 대사인 하빈슨 �(�H�a�r�b�i�n�s�o�n�) 의장을 중심으로 농업협상 특

별회의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 �2�0�0�3 년 �3월의 모델리티 도출시한에 맞추기

위해 하빈슨의장은 �2�0�0�3 년 �1월과 �2월에 그간의 논의 결과를 정리한 모델

리티 초안과 수정안을 제시함 �.

주요내용�I�.�M�. 하빈슨 초안의

口 시장접근

관세감축은�U�R 협상결과 최종양허

선지국은 �5 년 개도국은 �1�0 년으로 주어졌음 �<표 �2�-�1�>

�- 감축 방식은 �U�R 방식대로 단순평균 감축률 및 최소감축률을 적용하되 �,

이행기간은기준으로 하되
을쥬

�}

수
’

�O

관세 수준별로 �U�R보다 높은 수준의 차등 감축률을 적용함�.

�- 개도국의 관세감축 폭은 선진국의 �2�/�3 수준

하빈슨 초안에 따른 관세감축 공식

주 �: 개도국 특별 품목은 개도국의 식량안보나 농촌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일부 품목으로

지정�.

표 �2�-�1�.



님τ구 Á��1�}�- 진 국 도 국

�·�l�9�9�9�~�2�0�0�1±D 기 준 � �1�9�9�9�~�2�0�0�1 년 기준

�평균 소비량의 �l�0�%»ø¹Ì �평균소비량의 �6�6�%»ø¹Ì
품목 �E �l�0�%®LÉÀ 증 량함. 품목E �6�6�%®LÉÀ 증량힘--

초안 -해당품목의 �l�/�4�µ 최소 �8�%
5년간

�해당품목의 �1�/�4�µ 최소 �5�%
10년간

이행 이행
까지 증량할 수 있으나 대신 까지 증량할 수 있으나

다른 �1�/�4²” �1�2�%®LÉÀ 증링: 대신 다른 �1�/�4�µ 8%까지
해야 함. �:�Z그F。

。

� SP품목ε 증량 면제

� �1�9�8�6�~�8�8±D 평균 수입량이 �. 선진국과 동일

국내소비량의 �3�% 미만인

�U�R
품목E 3%에서 �5�%¸\ 증량 6년간 l0년간
�(�M�M�A�)�. 이행 이행

� �3�% 이상인 품목E 최소한

기준연도 수입량을 보장

�(�C�M�A�)�.

�7

�O 개도국에게는 특별품목 �(�s�p�e�c�i�a�1 �p�r�o�d�u�c�t�) 을 �H�S �[�4�]단위 기준에서 선정해

평균 �1�0�%�, 최소 �5�% 수준으로 관세를 감축할 수 있고 �, 새로운 특별세이

프가드 �(�S�S�M�) 를 적용함 �.

�O �T�R�Q 는 �U�R 협상결과 최종 양허수준을 기준으로 선진국은 �5년 동안

�1�9�9�9�~�2�0�0�1 년 평균 소비 량의 �1�0�9�6�( 최소 �8�%�) 까지 증량함 �<표 �2�-�2�>�.

표 �2�-�2�. 하빈슨 초안에 따른 �T�R�Q 규범

�- 개도국은 �1�0 년 동안 �6�6�%�( 최소 �5�%�) 까지 증량하도록 되어 있으나 특별

품목은 �T�R�Q 증량이 면제됨 �.

�- �T�R�Q 내 관세율은 감축하지 않음 �.



구분 Á��1�}�- 진 국 도 국

�기존 �S�S�G 유지

초안
� 추가적인 관세감축 의무이행 종료

�식량안보,농촌개발,생계유지 등의지송 또느2년 종 철폐
차원에서 중요한 Ôˆº©�(�S�P�)ÅÐ 대해

「-「 �L -「

서는 새로운 �S�S�G 마련

�U�R
UR협상에서 관세화한 품목에

� 선진국과 동일
한해 적용

-
줄
수
’

케
애

또

대
표
적감축
를

근세최관

�- �T�R�Q 관리의 투명성 �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산 구매

조건 �, 용도지정 등을 금지함 �.

�- 열대 상품 �(�t�r�o�p�i�c�a�l �p�r�o�d�u�c�t�) 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

인 �3개년 평균으로 �T�R�Q 이행률 �(�E�I�l �r�a�t�e�) 이 �6�5�% 이하일 때

하도록 함 �.

�8

특별 긴급수입규제 조치 �(�S�S�G�) 의 존속 여부는 이행 최종연도 직후나 �2년

후에 폐지함 �<표 �2�-�3�>�.

�- 개도국은 기존의 �S�S�G 를 유지하고 특별품목에 대해서는 새로운 �S�S�M을

�O

亡이
-」�- �1�4 �.

따른 �S�S�G 규범하빈슨 초안에표 �2�-�3�.

확보 차원에서 새로운 규범을 마련함 �.

등에 대한 추가적 고려가 필요함 �.
관한 투명성

관심사항 �(�N�T�C�)

수입 국영무역에

그밖에 비교역적

口 국내보조

�O

�O

�6�0�9�6를 감축하고 �, 개

。�4 」�2�-
�H�A�n �

도국의 경우 �4�0�% 를 감축함 �<표 �2�-�4�>�.

�- 품목별 �A�M�S는 �1�9�9�9�~�2�0�0�1 년의 평균 지급액을 초과할 수

양허수준의기준으로감축대상 보조�(�A�M�S�) 는 총액�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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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륨}-죽1、카口 이행기간 륙t-죽1감 이행기간

초안 �6�0�% 5년 �4�0�% ±@�L�m

�U�R �2�0�% 6년 �1�3�3�% �1�0±D

�9

표 �2�-�4�. 하빈슨 초안에 따른 �A�M�S 감축

�O 최소 허용보조 �(�d�e �m�i�n�i�m�i�s�) 는 농업생산액의 �5�% 수준에서 해마다 �0�.�5�% 포

인트씩 인하 �.

�- 개도국의 경우 지금과 같이 �l�0�% 를 유지함 �.
�- 품목 특정보조가 음 �(�-�) 일 경우 품목 불특정 보조에서 해당 품목의 총

생산액 �l�0�% 까지 지원할 수 있음 �.

�O 블루박스 �(�b�l�u�e �b�o�x�) 는 가장 최근에 통보된 수준을 기준으로 �5년간 �5�0�9�6

감축하거나 �A�M�S 에 포함시켜 감축함 �.

�- 개도국의 경우 �1�0 년간 �3�3�% 감축하거나 �A�M�S에 포함시켜 감축함 �.

�O 허용보조 �(�g�r�e�e�n �b�o�x�) 는 지금의 틀을 유지하되 보조 지급요건을 명확히

설정 �<표 �2�-�5�>�.

�- 개도국에 대해서는 식량안보와 소규모 가족농에 대한 직접보조를 추가

적으로 인정 �.

�O 개도국 특별우대 조항 �(�6 조 �2항�) 의 대상은 더욱 확대시킴 �.



�l�O

따른 허용보조 규범표 �2�-�5�. 하빈슨 초안에

국

�l �보조금 지급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개
유지하되 보조금 지급요건 �| 。

함�.
�l 정 및 새로τ 허용보조 추가 검토

도국진서�1�-

�기본 틀은

명확히

구

�1 공공비축제 등은 적용요건 완화함 �.
장기임대도

�1

�새로운 조치를 허용함 �.
식량안보 목적으로 주요작물의

내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보조

농촌활력과 문화유산유지를 위한

소규모생산자 �/가족농에 대한 보조

국

농지의�탈농지원대상에

대상에 포함시킴 �.초안

선진국과 통일허용보조 도입감축의무가 변제되�U�R

대비 �3�0�% 를 감축하고 �6년째

감축하되 �1�0 년째 폐지함 �.

품목은 전년도 대비 �2�5�% 를

품목은 전년대비 �2�0�% 감축하되 �1�3

품목은 전년도

전년대비 �2�5�%

�5�0�% 에 해당하는

바의

�5�0�9�6 에 해당하는

밖의 품목은

수출보조의

철폐하며 �, 그

�O 수출보조의

에는 철폐하며 �, 그

�- 개도국의 경우

감축하고 �1�1 년째

년째 폐지함 �.

口 수출경쟁

조치에도입하고 �, 이에 어긋나는수출신용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범을

대해서는 수출보조 감축의무를 적용함 �.

�O

식량원조가 우회적인 수출보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규범을

설정함 �.

수출 국영무역기괜 �S�I�E�s�) 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규범을 설정 �.

�O

�O

부과 등을 금지 �.수출세
�q�1
�7�;원칙적으로 수출금지 �, 제한 조치�O



�l�l

�1�.�1�.�2�. 하빈슨 초안의 평가와 시사점

口 시장접근

�O 관세 감축방식은 수입국의 입장에서 �U�R공식을 채택한 반면에 감축 폭

은 수출국의 주장대로 큰 폭을 제시함으로써 �, 수출 � 입국 사이에 절충

을 추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 관세 상한이 설정되지 않은 점에서 수

입국들의 입장 �(고율관세 대폭 감축의 어려움 �)을 배려한 것으로 평가됨

�O �E�U가 주장한 최소감축율 �1�5�% 와 미국이 주장한 계수 �2�5 의 스위스공식 �,

그리고 모델리티 초안에서 제시된 관세수준별 차등감축방식에 따라서

관세를 감축해 보면 �,

�- 초기관세가 높은 고율관세의 경우�, 모델리티 초안에 따라 관세를 감축

했을 때가 수입국의 당초 의견에 가장 가깝게 나타남〈그림 �2�-�1�>�.

�- 제시된 공식에 의한 관세감축 결과가 계수를 �1�0�0 이나 �2�0�0 으로 설정한

스위스공식보다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수입국 입장을 감안한 것

으로 평가할 수 있음 �.

�O 수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초안은 �4�5�% 최소감축률 제시에도 불구하고 �,

고율관세 감축에 대해 수출국들이 처음에 제안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

며�, 계수를 상향 조정한 경우�( 예 �: 계수 �1�0�0 이나 �2�0�0 의 스위스 공식 적용 �)

보다도 감축효과가 적음 �.

�O 수입국들의 관점에서 보면 최소감축률 �4�5�% 는 수입국의 제안보다 큰 수

준이고 �, �T�R�Q 증량과 �S�S�G 등 시장접근 분야에서 수출국의 요구가 많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불만족스려움 �.



�U�R 초안

개도국 개도국 선진국

트별효모 없g 。1걷L 없g「 �f�r0� λλ �n

최소감축률 �1�0�% �5�% �2�5 �~�4�5�%

�T�R�Q 2%에서 �3�~�5�%¸\ 증량 ZEt。↓디 어。」1-「�B�»�n �1�0�%®LÉÀ 증 량

�l�2

그림 �2�-�1�. 관세감축 방식의 비교

최종 관세 �(�%�)

�8�0

�1�8�0

�1�6�0

�1�4�0

�1�2�0

�1�O�O

�4�0

�2�0

�0
�9�1 �1 �O�O �1�0�9 �1�1�8 �1�2�7 �1�3�6 �1�4�5 �1�5�4 �1�6�3 �1�7�2 �1�8�1 �1�9�0 �1�9�9

초기 관세 �(�%�)

�O 개도국 우대조치가 확대되고 �, 특히 특별품목을 도입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표 �2�-�6�>�.

표 �2�-�6�. 개도국의 트별
므
�l

이
「

모
「

고�}

며

�O 특별품목의 도입으로 개도국이 관세화 특별취급조항 �(�A�n�n�e�x �5�B�) 을 원용

할 유인은 어느 정도 감소할 것으로 판단됨〈표 �2�-�7 〉 �.



�U�R 초안

�A�n�n�e�x �5�B 트벨 죠모
「 �f�T0�

적용 대상 개도국 조항 개도국 조항

세부 적용요건 매우 까다로움
。}
。닙入디

특혜 관세화 예외 �/ �1�0�% 감축 �5�% 감축

�T�R�Q 1%에서 �4�%¸\ 증량 증량 의무 없g

�l�3

비교부속서 �5�B 의품목과 �U�R 농업협정표 �2�-�7�. 특별

관세화 대상품목에 한하여 적용 가능했던 �S�S�G 조치가 개도국

품목으로 확대된 점도 특이할 사항임 �.

지금까지

의 전체

�O

다양함 �.
。 �1 」�2�-
�/λλ �n �

으�E

수
’

하
。
하
학
함

�}

여
。
처
。

”
치
지
근서�E

미우리나라에

지위 여부로

초안이

개도국

개방 시나리오에 따라

�- 시나리오는 우리나라의

�O

개도국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음

�- 쌀은 특별 품목으로 선정해 �T�R�Q 증량 없이 관세를 �1�0 년간 �5�% 감축함 �.

밖의 품목은 관세 수준별로 �1�0 년간 �1�7�~�3�0�% 최소 감축률을 적용하

소비량의 �6�7�% 까지

�O

三드 근上동 �F
。 。 �n �

그

고 �, �T�R�Q 를 �1�9�9�9�~�2�0�0�1 년 평균 국내

선진국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읍 �.

�- 쌀의 관세는 �5년간 최소 �4�5�% 로 감축하고 �, �T�R�Q 물량은 �1�9�9�9�~�2�0�0�1 년 평

�O

균 국내 소비량의 �1�0�% 까지

�- 그 밖의 품목은 관세 수준별로 �5년간 �2�5�~�4�5�% 의 최소 감축률을 적용하

고 �, �T�R�Q 를 �1�9�9�9�~�2�0�0�1 년 평균 국내 소비 량의 �1�0�% 까지 증량함 �-

�- 쌀에 대해 �S�S�G 를 적용할 경우를 추가로 분석함 �.

늘림 �.



농가판매 즈ε。}

재배면적 생산량 수입 ·É�2�) 쌀소 득 �3�)
。 �H

가격지수 효느 /」E。�-�L!’ �-�1
�(Ìœ�h�a�) (천톤) (천톤) �(�1�0Åµ 원)(명목) �(�1�0Åµ 원)

�2�0�0�2 �l�,�0�5�3 �4�,�9�2�7 �l�3�0�.�5 �1�5�4 �6�,�9�5�8 �l�4�,�9�5�0

�2�0�0�5 �9�8�3 �4�,�8�9�6 �1�2�6�4 �2�0�5 �6�,�7�4�1 �l�5�,�7�2�0

개도국 �8�1�8 �4�,�2�2�5 �l�2�3�8 �3�7�3 �5�,�5�5�8 �l�5�,�4�1�2

�2�O�l�O 선진국 �7�2�2 �3�,�5�9�6 �8�2�3 �8�3�4 �2�,�8�4�4 �1�2�,�4�9�1

차이1) �9�6 �4�8�0 �4�1�.�4 �4�6�2 �2�7�1�4 �2�,�9�2�4

�2�0�0�5±D 대 비 개도국 �A�l�6�.�8 �A�1�6�.�8 �A�2�.�1 �7�.�3 �A�l�7�.�5 �A�2�.�O

증감률 �(�%�)
선진국 �A�2�6�6 �A�2�6�6 �A�3�4�9 �1�6�3 �4�5�7�.�8 �A�2�0�5

�l�4

�O 개도국과 선진국 시나리오아래 �2�0�1�0 년 농업 총소득은 약 �2조 �9 ρ�0�0 억 원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고 �, 특히 쌀 소득의 격차 �(약 �2조 �7�,�O�O�0 억

원 �)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남〈표 �2�-�8 〉 �.

�- 개도국 지위아래 �2�0�1�0 년 농업 총소득은 �1�5 조 �4�,�O�O�0 억 원 정도로 나타난

반면에 선진국 시나리오아래서는 �1�2 조 �5�,�O�O�0 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됨 �.

표 �2�-�8�. 시나리오 분석 결과

주 �: �1�) 차이는 개도국의 경우에서 선진국의 경우의 해당 수치를 뺀 값엄 �.
�2�) 쌀 수입량에서 �2�0�0�5 년 대비 증감률은 수입량을 기준년도 �(�1�9�8�6�8�8�) �M�M�A 기준 비율을

의미 �. 따라서 �7�3�% 는 개도국우대를 유지할 경우 �2�0�1�0 년 예상 쌀 수입량 �8�3 만 �4천톤

이 �M�M�A 기준으로 �1�6�3�% 에 해당함을 의미
�3�) 쌀소득과 농업총소득은 모두 명목개념임 �.

�O 쌀 소득은 개도국 지위아래 �2�0�1�0 년에 �5조 �6�,�O�O�0 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

되며 �, 선진국 지위아래에서는 재배면적 감소와 쌀 가격 하락으로 �2조

�8 ρ�0�0 억 원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 시나리오 사이의 쌀 소득

이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임 �.



재배면적 생산량
농가판매 /」이량 쌀소득

b二。}。�1�j

연亡 �q�1 닝 근
가격지수

-「 닙 �j�Z �X �!��=�1�3」L 「←」 ;〈 τr7T
�(Ìœ�h�a�) (천톤) (천톤) �(�1�0Åµ 원)(명목) �(�1�0Åµ 원)

�2�0�0�2 �l�,�0�5�3 �4�,�9�2�7 �l�3�0�.�5 �l�5�4 �6�,�9�5�8 �1�4�,�9�5�0

�2�0�0�5 �9�8�3 �4�,�8�9�6 �l�2�6�4 �2�0�5 �6�,�7�4�l �l�5�,�7�2�0

�S�S�G 적 용 �7�6�8 �3�,�8�2�7 �q�/�4�m �6�7�6 �3�,�9�7�5 �l�3�5�8�7

�2�O�l�O �S�S�G 미 적 용 �7�2�2 �3�,�5�9�6 �8�2�3 �8�3�4 �2�8�4�4 �1�2�,�4�9�1

차이 �4�6 �2�3�1 �1�7�.�9 �A�l�5�8 �1�,�1�3�1 �1�,�0�9�6

�l�5

�O �2�0�1�0 년에 쌀 수입량은 개도국지위 아래 �3�7 만 �3�,�O�O�O 톤으로 기준연도

�M�M�A로 환산할 때 �7�3�% 에 해당하며 �, 선진국일 때에는 �8�3 만 �4�,�O�O�O 톤으로

�M�M�A의 약 �1�6�3�% 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

�O 쌀에 대한 �S�S�G 적용 여부에 다라 �2�0�1�0 년에 쌀 소득은 �1조원 이상 차이

가 날 것으로 예상되며 �, 수입량도 �6�7 만 �6�,�O�O�O 톤으로 전망돼 �S�S�G 가 쌀 수

입물량을 약 �1�6 만톤 �(�M�M�A 환산기준으로 약 �3�%�)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남〈표 �2�-�9�>�.

표 �2�-�9�. 선진국 시나리오아래 �S�S�G 의 파급 영향

�O �T�R�Q 증량이 최근연도 소비량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예상되는 파급효

과는 고추 �, 마늘 �, 양파 등 일부 품목에 한정될 것으로 보임 �<표 �2�-�1�O 〉

�- 나머지 �T�R�Q 품목은 최근의 실제 수입물량이 �T�R�Q 확대 물량을 초과하

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1

�l �T�R�Q 품목은 현재 �H�S �1�0단위 기준으로 �1�8�9 개이고 �, 실품목 기준으로 �6�4 개임 �.



�2�0�0�4±D
초안(선진국)

�l�9�9�8�~�2�0�0�0±D 쿼터내 쿼터초과 관세율(%)
양허수준

된
평균수입량 관세율

�(Ñ¤�) �(Ñ¤�) �(�%�) �2�0�0�5±D �2�O�l�0±D

참 깨 �6�,�7�3�1 �9�,�O�l�l �6�1�,�7�1�0 �4�0 �6�3�0
선진국 �3�4�6�5

개도국 �4�4�1�.�O

고구마 �1�8�5�3�5 �3�7�,�0�6�7 �2�,�9�7�2 �2�0 �3�8�5
선진국 �2�l�1�.�8

개도국 �2�6�9�5

마 늘 �1�4�,�4�6�7 �3�5�,�7�7�0 �l�9�,�6�9�7 �5�0 �3�6�0
선진국 �l�9�8�.�O

개도국 �2�5�2�0

천연꿀 �4�2�0 �1�,�2�0�0 �3�8�6 �2�0 �2�4�3
선진국 �1�3�3�7

개도국 �l�7�0�.�1

잣 �5�2 �9 �1�0�5�3 �4�1�.�1 �3�0 �5�6�7
선진국 �3�1�1�3

개도국 �3�9�6�9

고 주 �7�,�1�8�5 �1�9�,�7�0�0 �6�,�3�4�6 �5�0 �2�7�0
선진국 �l�4�8�.�5

개도국 �1�8�9�.�O

감 자 �1�8�,�8�1�0 �6�4�,�8�3�0 �1�0�,�2�1�5 �3�0 �2�1�9�4
선진국 �1�2�0�.�7

개도국 �1�5�3�6

양 파 �2�0�,�6�4�5 �8�9�,�6�0�0 �l�8�,�1�6�3 �5�0 �l�3�5
선진국 �7�4�3

개도국 �9�4�5

�l�6

�O 다만 쿼터내 관세율과 쿼터초과 관세율 사이의 격차가 커 �T�R�Q 물량의

적절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 초안이 �T�R�Q 물량의 관리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 기존에 우리나라가 활용해 왔던 수입 국영무

역이나 생산자 단체 등에 의한 관리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내다보임 �.

표 �2�-�1�0�. �T�R�Q 품목의 영향 분석



�l�7

口 국내보조 분야

�O �A�M�S의 감축폭이 �U�R 수준의 �3배에 해당하는 이행기간 �5년 �(개도국 �1�0 년 �)

에 �6�0�9�% 개도국 �4�0�9�6�) 으로 제시되고 �, �A�M�S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블루

박스와 최소 허용보조 �(�d�e �m�i�n�i�m�i�s�) 의 감축이 새롭게 제시됨으로써 감축

대상 보조에 대한 규율이 강화됨 �.

�O 초안은 큰 폭의 국내보조 감축의 기조 속에서 개도국에 대한 특별우대

조치를 확대하는 양상을 보임 �.

�- 개도국의 주장대로 �S�&�D 박스가 크게 확충됐으며 �, 그런박스 규정도 개

도국의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규정의 기준이 완화됨 �.

�- 감축부담 측면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격차가 �U�R 수준보다 더욱

커졌는데�, 이는 선진국 관련 규율이 강화된 반면에 개도국의 감축부담

은 지금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완화된 경우가 많기 때문임 �.

�O 농업의 �N�T�C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 적용되는 공통된 개념이나 �, 초

안은 �N�T�C를 허용보조의 틀 안에서 주로 개도국 특별우대 조치로 편향

돼 제시됨 �.
�- 허용보조 이외의 다른 국내보조 분야에서도 �N�T�C가 구체적으로 반영되

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O �A�M�S의 큰 폭 감축 �, 이행실적이 있는 품목에 한정된 �A�M�S 상한 설정 �, 블

루박스 이행실적을 기준으로 한 규모 감축 내지 폐지 �, 최소 허용보조

감축 �(선진국에 한정 �) 등은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농정수단

도입을 차단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신축적인 농정전개에 음�(�-�) 의 영향을

미침



선진국 기준(억원) 개도국 기준(억원)

륜Z-죽l가口 �2�0�1�0±D �: �6�0�9�6 감축 �2�O�l�5±D �: �4�0�9�6 감축

�2�0�0�4�(®0 준연도) �l�4�,�9�0�0 �l�4�9�0�0

�2�0�1�0 �5�,�9�6�0 �1�1�9�2�0

�2�0�1�5 �8�,�9�4�0

�l�8

�O 초안에 따르면 감축대상 보조 �(�A�M�S�) 는 �2�0�0�4 년 �1조 �4�9�0�0 억 원에서 �2�0�1�0

년에 �5�9�6�0 억 원 �(선진국 기준 적용�) 또는 �2�0�1�5 년에 �8�9�4�0 억 원 �(개도국 기

준 적용�)으로 감축해야 함�<표 �2�-�1�1�>�.

표 �2�-�1�1�. 하빈슨 초안에 따른 �A�M�S 감축 수준

�O �A�M�S 감축 수준을 쌀 수매량으로 환산하면 �, 우리나라는 이행기간에 쌀

수매량을 해마다 �9만 톤 �(선진국 기준 적용�) 또는 �3만 톤 �(개도국 기준 적

용�) 줄여나가야 함�.�2

�- 이에 따라 �2�0�1�0 년 수매량은 �2�0�0�0 년 수준보다 �4�5 만 톤 �(선진국 기준 적

용 �) 또는 �1�5 만 톤 �(개도국 기준 적용�) 이 적게 됨 �.

�O 시장개방이 더욱 확대된다면 �2�0�0�3 년에 도입된 쌀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

직접지불의 소요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 이 예산은 �A�M�S

산출에 포함되기 때문에 감축된 �A�M�S 수준에서 수매제와 소득 보전제

의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표 �2�-�1�2�>�.

�2
�2�0�0�0 년도 관리가격과 고정 참조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했으며 �, 총 �A�M�S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 년 수준인 �9�2�% 로 가정함 �. �2�0�0�0 년도 쌀 수매물량은 �9�0�5�9�0�3 톤으로 생산량의
�1�7�% 정도임 �.



개도국 기준(억 원) 선진국 기준(억원)

�A�M�SÀÁÕ\ 소득보전
차액 �A�M�SÀÁÕ\ 소득보전

차액
직불소요 직불소요

�2�0�0�5 �l�4�,�9�0�0 �2�,�3�9�3 �1�2�5�0�8 �l�4�,�9�0�0 �2�,�3�9�3 �1�2�5�0�8

�2�0�0�6 �l�4�,�3�0�4 �2�,�0�4�7 �1�2�,�2�5�7 �l�3�,�1�1�2 �5�,�6�7�0 �7�,�4�4�2

�2�0�0�7 �1�3�,�7�0�8 �l�,�4�4�3 �1�2�,�2�6�5 �l�1�3�2�4 �8�,�8�2�0 �2�,�5�0�4

�2�0�0�8 mω”u �A�4�¹�m�1�l�i �1�2�,�1�0�8 �9�,�5�3�6 �l�l�,�4�6�2 �A�l�,�9�2�6

�2�0�0�9 �1�2�5�1�6 �6�6�1 �1�1�,�8�5�6 �7�,�7�4�8 �l�2�,�7�0�1 �A �4�,�9�5�3

�2�0�1�0 �1�1�,�9�2�0 �5�3�2 �1�1�,�3�8�8 �5�,�9�6�0 �l�2�2�5�5 �A �6�2�9�5

�l�9

표 �2�-�1�2�. �A�M�S 와 쌀 소득보전제의 관계

�O 선진국 기준아래 �2�0�1�0 년에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의 규모는 �I 조 �2�,�2�5�5 억

원인데 �, 이 조치만으로도 �A�M�S 상한을 �6�,�O�O�0 억 원 이상 초과하게 됨 �.
�- 개도국 기준 아래에서는 �2�0�1�0 년에 소득보전제의 규모를 빼고도 �1조

�1�3�8�8 억 원을 �A�M�S로 활용할 수 있음 �.

�O �1�9�9�9 ’‘�2�0�0�0 년 이행결과를 기초로 할 때 �, �A�M�S 에 포함시킬 수 있는 품목

은 쌀 �, 보리 �, 누에고치 �, 유채에 국한되며 �, 그 밖의 다른 품목에 대해

�A�M�S 보조는 새롭게 도입할 수 없음 �.

�- 초안은 �1�9�9�9�~�2�0�0�1 년의 이행실적 평균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 현

재 우리나라의 이행실적 통보는 �2�0�0�0 년도까지 이뤄진 상태임 �.

�- 품목별 �A�M�S 상한은 쌀 �1조 �5�,�7�5�2 억 원 �, 보리 �4�5�2 억 원 �, 유채 �1�9 억 원 �,

누에고치 �5�,�O�O�0 만 원이 됨 �.

�O 시장개방의 확대되면서 지원규모 및 대상 품목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A�M�S 보조의 추가 도입 불가는 농정의 신축적인 운용

에 걸림돌이 될 것임



�- 예를 들면 �, �1�9�9�7�~�9�8 년 소 파동에 따른 수매조치로 생산액의 �1�0�9�6 에 해

당하는 보조가 투입돼 최소 허용보조 기준을 간신히 맞췄고 �, �2�0�0�0 년 마

늘 파동에 따른 가격보조는 이전까지 생산액의 �1�% 미만으로 지원됐던

경우와 달리 �8�% 이상의 보조 규모가 투입됨 �.

�2�0

�A�M�S 대상 품목을 뺀 다른 품목에 대한 보조는 실제로

수준 �(개도국 기준으로 품목별 생산액의 �l�0�%�) 으로 상한

따라서 기존의

최소 허용보조

이 설정된 것임

�O

우리나라가 개도국지위를 유지하더라도�, 신규 품목에 대한 �A�M�S 형태의

보조는 사용할 수 없음 �.
�O

선진국 기준에 따라 최소허용보조 수준이 품목별

로 감축된다면 현재 상태로는 일부 품목에만 영향을

이 조치를 활용해 시장개방으로 피해

데에는 제한을 받을 것임�.
�- �1�9�9�5�~�2�0�0�0 년에 품목별

농업생산액 대비 �2�5�%

미칠 것이나 �, 앞으

품목에 대해 보상하는

�O

느
」

바�E로

비중은

됨〈표

농업생산액에서 해당 보조가 차지하는

지금의 보조 수준을 깎지 않아도미만이 대부분이므로�3�%

있는 품목들은 소고기 �,영향을 받을 수앞처「케
애

자
�D

기
�E

돼
케

亡
。

의
물

에
곡챔

껴

�2�-�1�3�>�.

-기준

마늘 �,

개도국지위 아래에서는 기존의 �l�0�% 기준이 유지되기 때문에 추가 감축

없음 �.�t�j�E�L 。-「 �1�j τ�:

�O

지금의 농업협정 아래 회원국들은 블루박스를 새롭게 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 초안은 �1�9�9�9�~�2�0�0�1 년에 이행한 블루박스의 실적을 상한으

로 감축기준을 제시함 �.�3

�O



생산액 대비 품목별 보조 비율
�A�M�S 효모연도 �1�F0�

�1�% 미만 �1�~�3�% �3�~�5�% �5�~�1�0�%

보리맥, 팔, 과일, 사과 ,매 감률,
쌀, 보리, 옥수수,�E �r 마늘 바 이삼 돼지고기 달

�=�1�Ä�1�9�9�5
�-�i�-�-�¹�- �r�1�1 ��,μ �, 」

유채, 누에고치z￥ }금。 채λ 야요 고흐 버서�E�, �7 다, 0�-�, 「 。 �, �T�, λ,
감자

보리매 코 파 바 과。1사과,배 이사 쌀, 보리, 옥수수,
「, 。 �, �E�, �D �, �E�,

’

감률, 포도, 마늘, 감자, 돼지고기,
1」 �n�,

�l�E�E�%
소고기 유채,누에고치

채소, 약용, 화훼류, 고추, 버섯

보리매 과이 사과 매 감률 E도 죠l �H�F 쇠고기, 쌀, 보리, 옥수수,
�}�1�,

도프, �, �, �, !•�L�- �,
마늘, 감자, 돼지고기, 채소, 약용,

。, 디,
1%7

인삼 기타곡물 유채,누에고치
화훼류,고추,버섯

보리맥,과일,사과,배, 감율, 쏘도, ÏT�i�L �H�1�L 쌀, 보리, 옥수수,

마늘, 감지; 돼지고기, 채소, 약용,
。, n,

인삼 쇠고기 누에고치, 기타곡�lºt�8
마늘 �t�]

화훼류, 고추, 버섯 걷r

보리맥, 과일, 사과, 배, 감률, 쏘도, ÏT�i�L ²Ø�F
。 �J�~�/�~�=�r�)0��-0� 쌀, 보리, 누에고

감자, 돼지고기, 소고기, 가금육, 채
。’ 디,1%9
인삼 치, 기타곡물소, 달갈, 화훼류, 고추, 버섯

보리맥,과일,사과, 배,감자,돼지 Ô\�i�[ �H�F
。 �/�X�~/L=「기一끼기

�l λ고기 채λ ²ä�Z�f 야요 화
。, n,

누에고치,
�2�±�)�3

고7 �, ←L �, 0�L�, �E �E�, 「 。 �,
인삼,양파,

마늘,
쌀, 보리, 유채

훼류, 고추, 버섯, 고구마, 파, 당근,
참다래

기타곡물대추, 기타과실류

보리맥, 고구마, 파, 당근, 감, 대추, 콩, 양파,
 ��9�5�~ ��O�O 기타과실류, 과일, 사과, 배, 감률,

참다래,
쇠고기 기타곡물

쌀, 보리, 옥수수,
포도,돼지고기, 가금육,달갈,감

마늘 바 유채,누에고치평균 자, 채소류, 약용, 화훼류, 고추, 버
�, �r�1�,

인삼
섯

�2�l

허용보조 이행실적우리나라의표 �2�-�1�3�.

주 �: �1�. 기타곡물은 밀�, 메밀 등이고 �, 기타 과실류는 복숭아 �, 포도 �, 자두 등임 �.
�2 �1�9�9�7�~�9�9 년에 유채의 생산액 자료가 없어 그 비중을 산출하지 못함 �.

자료 �: 농림부 �(�h�t�t�p�:�U�w�w�w�.�m�a�f�.�g�o�.�k�r�) 의 자료를 기초로 분류함 �.

�3 블루박스 조치가 없었던 일본은 �U�R 농업협정 이행기간인 �1�9�9�8 년에 ‘도작경영안정
제’를블루박스로 도입함 �.



�2�2

�O 우리나라는 블루박스를 이행한 실적이 없으므로 감축을 위한 상한 설정

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사실상 블루박스를 새롭게 도입할 수 없

게 됨 �.

�O 소득보험과 소득 안전망 제도�(�7 항�) 의 도입 여건이 악화됨 �.

�- 농가의 농업소득이 최대 �7�0�% 까지만 회복되도록 보상 상한을 설정한

것은 농업소득의 최대 �9�1�% 수준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한 현재의 규

정을 강화한 것임

�- 현재의 규정 아래에서도 농가의 참여 유인책이 부족하다고 지적되고

있어 보상 수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제안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이

조치의 도입 가능성은 더욱 어렵게 됨

�- 단 개도국의 경우에 국내법에 근거한 발동 및 보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의 활용에 사실상 제약이 따르지 않읍 �.

�O 가축 질병 관련 재해 구호 �(�8 항 �) 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해 짐

�- 국내법이나 국제기준에 근거한 질병예방 조치에 의한 생산 손실이 재

해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되고�, 이 경우 평균 생산의 �3�0�% 미만의 손실

에 대해서도 보상할 수 있으며 �, 이에 따라 특히 가축질병 관련 재해 구

호는 이전보다 쉽게 할 수 있음 �.
�- 개도국의 경우에 전년도 생산의 �1�0�% 초과 또는 국내법 규정에 명시된

발동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됨�.

�O 생산자 및 자원 은퇴제도 �(�9 항과 �1�0 항 �) 의 규정을 조정해야 함 �.

�- 구조조정 지원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규율을 강화한 것임 �.

�- 생산자 은퇴제도에서 ‘일정기간’이상의 농지 임대가 대상에 포함됨으

로써 �5년 이상 농지를 임대하는 농민이 수혜 대상인 우리나라의 경영

이양 직접지불이 이 조항에 부합될 가능성이 커짐 �.
�- 개도국의 경우 자원은퇴제도 아래 농지의 은퇴 기간을 최소 �3년에서 �1

년으로 완화시킴으로써 신축성을 부여함 �.



�2�3

�O 투자보조를 통한 구조조정 지원�(�1�1 항�) 의 요건이 강화됨

�- ‘구조적 불이익’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고 생산에 필요한

투입재화와 관련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된 것은 이 조항의 활

용을 더욱 까다롭게 만옮 �.

�- 이 조항에 근거한 우리나라의 지원 규모는 그런박스 총액 가운데 �2�0�9�6

또는 �1조 원 이상이며 �, 주로 축산 및 유통시설을 확충하는데 활용함

�O 주곡의 국내생산 능력과 소규모 가족농에 대한 조항이 신설된 것은 긍정적

�- 개도국 지위 아래 우리나라는 식량안보 목적으로 쌀의 국내생산 유지

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쌀은 주곡의 기준으로 제시된 생산액�, 칼로리 소비량 �, 또는 수출량 대

비 비중 요건을 만족시킬 것으로 보임

�- 보조 규모나 자격 기준은 병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국내법에 따른 신축

적으로 제도 운용이 가능할 것임�.
�- 개도국 지위 아래 우리나라는 농촌활력과 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지원

을 도입할 수 있읍 �.

�- 회원국 사이에 다양한 농업여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규모 가족농에

대한 정의와 자격 및 보조 규모는 국내법에 따라 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신축적인 제도 운용이 가능할 것임 �.

�O 기타 개도국 우대아래 우리나라는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3 항 �)과 지

역지원제도 �(�1�3 항�) 의 운용에서 미리 정한 목표 수량이나 조건 불리지역

으로 지정된 지역 여부에 구속받지 않게 됨�.

�O 초안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1�9�9�9 년과 �2�0�1�0 년에 우리나라를 비롯

한 �E�u�, 미국 �, 일본의 국내보조 순 감축부담을 산출하면 �<표 �2�-�1�4�> 과 같



�E�u 미국 。1 프깅L 우리나라(억 원)
�E�L

(억 �g �) (억 �$�) (억 ￥) 선진국기준 개도국기준

�A�M�S �4�7�9 �l�6�9 �7�,�4�7�8 �1�6�,�9�0�9

실제 지원한 보조l) 님¹t�H�L0��E
�1 「 �-�-�- �1�9�8 �0 �9�2�7 �0

�(�1�9�9�9±D 기 준) 최소허용보조 �5 �7�4 �3�2�6 �5�,�2�4�5

�@ 합겨} �6�8�l �2�4�3 �8�,�7�3�1 �2�2�1�5�4

�A�M�S �2�1�0 �9�2 �0 �1�0�,�9�4�9 �4�,�9�8�9

감축해야 할 규모
�a프르HL까、E

�! 「 �9�9 �4�6�4

�(�2�O�l�0±D 기 É��)�2�) 최소허용보조 �0 �2�8 �0 �3�2�8 �0

�@ 합계 �3�0�9 �1�2�0 �4�6�4 �l�l�,�2�7�7 �4�,�9�8�9¬�Í•¹`�(�@�/�@�) �4�5�% �4�9�% �5�% �5�1�% �2�3�%

�2�4

�- �l�9�9�9 년의 실제 보조 규모와 비교할 때 �2�0�1�0 년에 �E�U는 �A�M�S와 블루박스

에서 �3�0�9 억 유로 감축해야 하는 반면에 같은 기간에 미국은 �A�M�S와 최

소 허용보조에서 �1�2�0 억 달러 �, 일본은 블루박스에서 �4�6�4 억 엔을 감축해

야함 �.

표 �2�-�1�4�. 초안에 따른 주요 회원국의 국내보조 감축 부담

주 �: �l�. �1�9�9�9 년에 �A�M�S와 블루박스 및 최소 허용보조로 사용한 실적인데 �, 우리나라 수치는
�2�0�0�0 년 기준임 �.

�2�. 초안의 기준을 적용할 때 실제 지원한 보조 수준에서 감축해야 될 규모 �(�2�0�1�0 년 기

준 �)를 말함 �.

�O �m�o�o�r�-ι �2�0�1�0 년에 우리나라는 개도국 기준아래 �5�,�O�O�0 억 원 정도와 선진국

기준아래 �1조 원 이상을 실제로 감축시켜야 함 �.

�-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에 따라 감축 부담이 �2배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결과임 �.

�O 국내보조 감축률 측면에서는 �E�u �4�5�%와 미국 �4�9�% 로 �E�U의 감축률이 �4�%

포인트 낮고�, 일본의 감축률은 �5�%로 낮게 나타남 �.



�E�u 미국 �0�1 ¬¬�3�- 우리 나라(억 원)
�E�r �L�-

(억 �g�) (억 �$�) (억 ￥) 선진국기준 개도국기준

�A�M�S �l�O�9 �1�0�0 �5�,�O�O�4 �l�4�,�9�0�0

님프프닝L까、E크
�! �-�1

미국
ÅH�l�)

최소허용보조 �3 �7�4 �3�2�6 �5�,�2�4�5

합계 �l�l�4 �1�7�4 �5�,�3�3�0 �2�0�,�1�4�5

�A�I�M�S �3�0�2 �8�6 �l�8�,�6�2�3 �6�,�7�0�5 �l�O�,�8�0�3

�E�3�-
�g

�B�L�/0� �1�9�8 �9�2�7
�E�u ÅH�2�)

�E®0�-0��)�-

최소허용보조

합겨l �5�0�0 �8�6 �1�9�,�5�5�0 �6�,�7�0�5 �l�O�,�8�0�3

�A�M�S �2�6�9 �7�6 �1�5�,�8�9�2 �5�,�9�6�0 �l�1�9�2�0

님프르HL/、E크�,
�-�1 �9�9 �4�6�4

초안
최소허용보조 �5 �4�6 �3�2�6 �4�,�9�l�6 �5�,�2�4�5

합계 �3�7�2 �l�2�3 �1�6�,�6�8�1 �l�O�,�8�7�6 �1�7�,�1�6�5

�2�5

미 국과 �E�U의 �R�/�0�(�r�e�q�u�e�s�t�/�o�f�f�e�r�) 와 초안을 비교하면 �<표 �2�-�1�5�> 와 같음 �.�O

블루박스 �, 최소 허용보조 �) 의 상한 규모는

균형을 맞춘 것으로 평가함 �.
초안에 따른 국내보조 �(�A�M�S�,

미국과 �E�u 안 사이에 적절한

�O

결과 비교 �(�2�0�1�0 년 기준 �)

주 �: �1�) 미국 안은 �A�M�S와 블루박스를 합해 그 상한을 �1�9�9�6�~�9�8 년 평균 농업생산액의 �5�%로

설정하는 것엄 �.
�2�) �E�u 안은 �M�4�S를 �5�5�% 감축하고 블루박스를 유지하되 최소 허용보조를 폐지하는 것임 �.

미국과 �E�U 의 �R�/�0 와 초안의표 �2�-�1�5�.



�2�6

�1�.�2 미국 �-�E�U 공동 제안서와 카스티요 초안

�I�.�2�.�l�. 배 경

口 하빈슨 초안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미국과 �E�U는 공동 제안서를 통해 칸

문 각료회의를 앞두고 답보상태에 빠진 농업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자국의 관심사항을 반영하고자 했음 �.

�O 하빈슨 초안에 대해 회원국들의 공감대가 마련되지 못했고 �, 모델리티

시한인 �2�0�0�3 년 �3월이 지나면서 회원국들은 협상의 진전을 위해 미국과

�E�U의 타협이 필요함을 인식함 �.

�O 특히 �7월말에 열린 캐나다 몬트리올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많은 회원국

들은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면 미국과 �E�U가 절충안을 제시해야 한

다는 의사를 나타냄 �.

口 공동 제안서는 주요 감축수치를 공란으로 남겨둔 채 칸문 각료회의에서

합의할 최소한의 기본골격�(�h�a�m�e�w�o�r�k�) 을 제시한 것임 �.

�O 주요 쟁점언 자세한 수치 결정은 각료회의 이후 협상과제로 남긴다고

밝힘 �.

�1�.�2�.�2�. 주요 내용

디 시장접근

�O 관세 감축공식은 농산물 전체를 관세라인별 �(�t�m�i�f�f �1�i�n�e�) 로 �3 개 그룹으로

나누어 �@ �U�R방식에 의한 관세감축 �, �@ 스위스방식에 의한 관세감축 �,
�@ 관세철폐 �(무세화�) 등을 적용함 �<표 �2�-�1�6�>�.



�H�E »øm�-�E�U 공동 제안서 하빈슨 초안µ��r�T�T

관세라인 �[ÊL�%
�·�U�R¼)ÂÝ�: 평균 �[�]�%�, 최소 �n�%

�-�T�R�Q 증량 <선진국>
�·�9�0�9�6�<�: 평균 �6�0�%�, 최소 �4�5�%

관세라인 �[�Y�]�% λ위스 공식 계수 �n
� �1�5�~�9�0�9�6�: 평균 �5�0�9�6�, 최소 �3�5�%

관세라인
� �1�5�%�>�: 평균 �4�0�9�6�, 최소 �2�5�%

관세철폐
관세 �[�lÅD�(�X�+�Y�)�]�%

<개도국〉
�;®L�:�i

관세율이 [낌%틀 초과&}는 품목은 �·�1�2�0�%�<�: 평균 �4�0�9�%�, 최소 �3�0�9�6
口τR「

�q�1
[킥%까지 감축 또는 �R�l�O¼)ÂÝ 을 통해 �·�6�0�~�1�2�0�%�: 평균 �3�5�%�, 최소 �2�5�%

�;�,0�

�T�R�O 증량 �g 추가 시장접근확대 �·�2�0�~�6�0�9�6�: 평균 �3�0�%�, 최소 �2�0�%
�·�2�0�%0	�: 평균 �2�5�%�, 최소 �1�5�%�T�R�Q
�특별품목: �5�%고율관세 규제

�T�R�QÉ•·É
선진국은 국내소비의 �1�0�%

개도국은 국내소비의 �6�6�%

이행 기간 선진국 �5±D�, 개도국 �1�0±D

�선진국은 개도국산 농산물의 �n�%ÅÐ 대 �특별품목 허용

개도국 우대 해 무관세 적용 �이행기간과 감축 폭에서 우대

�이행기간과 감축률에서 우대

�2�7

�O 일정 수준 이상의 고율관세 품목에는 관세상한을 설정하거나 �(해당 일정

수준까지 관세를 감축 �) 또는 �R�/�0 방식을 통하여 �T�R�Q 증량 등 추가적인

시장접근 기회를 확대함 �.

표 �2�-�1�6�. 미국 �-�E�U 공동 제안서의 주요 내용 �: 시장접근

자료�: �W�T�O 〈 �h�t�t�p�:�/�/�w�w�w�.�w�t�o�.�o�r�g 〉

�O �S�S�G는 계속 협상하고 �, 개도국의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새로운 조치

�(�S�S�M�) 를 마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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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국내보조

�O 국내보조가 무역에 미치는 왜곡 효과의 정도에 따라 상이한 감축 폭과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왜곡 효과가 없거나 적은 그런박스 보조

에 대해서는 감축 의무를 언급하지 않고 있음 �<표 �2�4�7 〉 �.

�O 무역 왜곡이 가장 큰 보조 �(�m�o�s�t �t�r�a�d�e�-�d�i�s�t�o�r�t�i�n�g �d�o�m�e�s�t�i�c �s�u�p�p�o�n�) 곧 감축

대상보조 �(�A�M�S�) 의 경우에 최종 양허수준을 기준으로 �[ �]�%�~�[ �]�% 감축하

기로 함 �.

�- �A�M�S감축의 범위를 제시한 이유는 회원국 사이에 보조 규모의 조화

�(�h�a�r�m�o�n�i�z�a�t�i�o�n�) 를 추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 보조 수준이 큰 회원국은 더 큰

폭으로 보조를 감축하자는 취지임 �.

�O 무역왜곡이 덜한 보조 �(�1�e�s�s �t�r�a�d�e�-�d�i�s�t�o�r�t�i�n�g �d�o�m�e�s�t�i�c �s�u�p�p�o�r�t�) 곧 완화된 형

태의 블루박스 보조에 대해서는 그 규모가 이행기간 종료 때까지 총

농업생산액 �(�V�A�P�) 의 �5�%를 넘지 않도록 합의함 �.�4

�- 이 부류의 보조는 기존의 블루박스 조치와 동일하나 �, 생산제한프로그

램�(�p�r�o�d�u�c�t�i�o�n�-�1�i�m�i�t�i�n�g �p�r�o�g�r�a�m�s�) 이 란 조건 만을 뺀 것 임 �.

�- 지금까지 보조규모의 상한이 없던 블루박스 보조에 농업생산액을 기준

으로 상한을 설정했다는데 의의가 있음 �.

�O 최소 허용보조 �(�d�e �m�i�n�i�m�u�s�) 는 �[ �]�% 감축함 �.

�- �E�U와 많은 개도국들의 주장 또는 하빈슨 초안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4 농업협정 제�6조 �5 항에 따르면 블루박스에 해당하는 직접지불은 다음 �3가지 가운데

하나에 해당됨 �.
�( �i �) 고정된 면적과 단수를 기준으로 한 지불

�(�i�i�) 기준 생산량의 �8�5�% 이하를 대상으로 한 지불

�(�i�i�i�) 고정된 가축 사육두수를 대상으로 한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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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기준)

무역왜곡 효과가 큰 보조 µL�4�S �5�5�% 감축 모든 무역왜곡보조 �뻐4S 60% 감축
�(�M�f�S�) 를 �H�%�~�D�% 감축 �(µL�4�S�, 블루박스)틀 총 �품목별따4S는 이행

농업생산액의 5%수준 시처(x 。 흐「!하/‘」L一기
�E�E 「7「r늘 �T

으로 상한 설정
。}」2-Bλ�t�j �

무역왜곡 효과가 덜한 보 블루박스 유지 블루박A는 이행실적

조(약화된형태의 블루박 수준으로 상한을 설정

스) 를 총 농업생산액의 �5�% 하고 �5�0�9�% 감축 또는

수준으로 상한 설정 �A�4�SÆ@통합

최소 허용보조를 �D�% 감축 최소 허용보조 폐지 최소허용보조를 �5�0�9�6

-죽,카口

¹ä�4�s �a E바〈 최소�, ²˜!•�T0��-�1
허용보조의 합이 �2�%�4±D

수준보다 크게 낮아야 함.

그린박〈 조치 확충 그린박λ 조치 유지 그런박〈 조치 유지

(지리적표시제,동물 (개도국추가 신축성)

복지 등)

�2�9

�O �A�M�S�, 완화된 형태의 블루박스 �, 최소 허용보조 수준의 합이 �2�0�0�4 년의 수

준보다 크게 낮아야�(�s�i�g�n�i�f�i�c�a�n�t�I�y �1�e�s�s�) 한다고 명시함

�- 그러나 크게 낮은 수준이 무엇인지 제시되지 않고 있음�.

�O 허용보조 �(그런박스 �)와 개도국 특별 우대조치 �(�S�D�T�) 에 대한 언급이 없음 �.

�- 그런박스는 어떠한 추가 규율을 부과하지 않은 채 지금과 같은 방식이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시장접근 분야와 달리 국내보조 분야에서는 �S�D�T 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데 �, 그 의도는 명확하지 않음 �.

표 �2�-�1�7�. 미국 �-�E�U 간 공동 제안서의 주요 내용 �: 국내보조

자료�: �W�T�O 〈 �h�t�t�p�:�/�/�w�w�w�.�w�t�o�.�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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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관심인 n품목에 대해서 D년 이내

수출보조
공식에 의거 이행기간 철폐
조곤 종 철폐。 」」--「

�다른 품목은 보조 예산과 물량을 감축

�개도국 관심인 D품목에 대해서 D년 이내 성환

수출신용
엄격히 규제 기간을 H월로줄임으로써 무역왜곡 요소 철폐

�상환기간축소

�수출보조 감축과 같은 효과를 갖도록 감축 노력

식량원조 엄격히 규제
식량원조를 통한 상엽적 수출을 방지위한 규범

마련

〈흐
국영

口여
엄격히 규제

�. 수출독점, 재정적 특혜, 가격차별 방지 등에
Tτg「 T 「

대한 규범 마련

�3�0

口 수출경쟁

개도국 관심품목에 대해서는 수출보조 및 수출신용을 철폐하되 �,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감축함〈표 �2�-�1�8�>�.

�O

미국 �-�E�U 간 공동제안서의 주요 내용 �: 수출경쟁표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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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평가와 시사접

口 시장접근

�O 품목별로 수입 민감도에 따라 상이한 관세감축 공식을 적용하여 미국과

�E�U의 입장을 절충한 것으로 평가함 �.

�- 민감품목에는 �E�u 등 수입국이 주장했던 �U�R 방식을 제시한 반면에 나

나머지 품목에는 미국과 케언즈 등 수출국이 주장한 스위스 방식과 무

세화가 채택되어 수출입국 사이에 절충을 추구한 것임�.

�O �E�U의 경우 �1�0�0�9�6 이상의 고율관세 품목은 �5�5 품목 �(�H�S �8단위 기준 �)으로

전체 농산물 �1�,�7�6�2 품목 �(�H�S �8단위 기준 �) 의 �3�3�% 를 차지하고 있으며 �, �5�0�9�6

이상인 품목은 전체의 �1�1�% 를 차지함 �.

�- 대표적인 고율관세 품목은 �(관세수준 �1�0�0�% 이상 �)은 양고기 �, 쇠고기 �, 낙

농품 �(분유 �, 버터 �, 유장 �, 치즈 �)�, 매니옥 �, 바나나�5�, 밀 �(듀럼 �)�, 포도주 �, 기타

과일쥬스 �, 버섯 �( 일시 저장 �)�, 설탕 등임 �.

�O 미국의 경우 �1�0�0�% 이상 고율관세 품목은 �2�6 개로 전체 농산물 �1�,�7�2�0 개

중 �(�H�S �8단위 기준 �) 약 �1�5�% 이고 �5�0�9�% 이상인 경우도 �3�5�% 정도에 불과

하며 �, 주요 해당 품목은 담배 �, 낙농품 일부�(버터 �, 유장�)�, 설탕 �, 땅콩 등
。 �1
�n �

�5 바나나가 �E�U 의 민감품목은 아닐 것으로 판단함 �. 바나나의 관세가 높은 이유는 �A�C�P

및 �E�B�A 협약에 따른 것이며 �, 보다 근본적으로는 �E�U와 아프리차 국가들과의 정치 �.
경제 �, 역사적 특수관계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E�U 의 식민지였음 �) 때문에 기인

하며 �, 지난 �U�R협정때에도 �E�U 의 바나나문제에 대해서는 중남미국가들의 용인이 있

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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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우리나라 농산물중 �1�0�0�% 이상 고율관세 품목은 �1�4�2 개 �(쌀 관련품목 포함 �)

로 전체의 �1�,�4�5�2 개 �(�H�S �1�0단위 기준 �) 가운데 �9�8�% 에 해당됨 �.
�- 이 중에서 농업생산액이 큰 품목은 �1�0�0 여개로 전체의 �7�5�% 안팎이고 �, 다

시 가공품과 일부 곡물류를 제외하면 �7�0�7�R 안팎으로 줄어 전체의 약

�5�% 에 해당하게 됨 �.

�O 민감품목의 비율이 �5�% 안팎으로 결정되는 한 �1�0�0�% 이상 고율관세 품목

의 관세감축에 �U�R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우리나라의 주요 농산물 �( 예 �: 쌀 �, 고추 �, 마늘 �, 양파 등 �) 이 모두 �1�0�0�%

이상 고율관세 품목으로 관세 상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경계

해야 할 사항임 �.

�O 관세상한이나 �T�R�Q 확대가 명시된 것은 �U�R 공식의 적용에 대한 대가로

인식해야 할 것임 �.
�- 이는 �U�R 공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율관세를 겨냥한 수단으로 시장

접근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수출국들의 요구사항임 �.

�- 고율관세가 상대적으로 많은 우리나라에 불리한 규정임 �.

�O 미국과 �E�U의 관세구조를 감안할 때 관세 상한이 �2�0�0�% 이상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나 �, 이전에 미국이 �l�O�O�~�2�0�0�% 의 상한을 언급한 점을 상

기해야 할 것임 �.

�O �E�U의 경우 민감 품목으로 간주될 것으로 보이는 주요 품목의 관세는

종량세 또는 혼합세를 종가세로 환산할 때 최고 �3�0�0�% 내외로 추산됨 �.
�- 쇠고기 �/면양고기 �/듀럼밀�(�1�0�0�~�1�5�0�%�)�, 분유�/ 기타 과일 쥬스 �(�1�5�0�~�2�0�0�%�)�, 치

즈 �(�2�0�0�~�2�5�0�%�)�, 버터밀크 �/유장 �(�2�5�0�~�3�5�0�%�) 등

�- 관세가 �3�0�0�% 인 낙농품을 �E�U가 주장하는 �U�R 방식 �(평균 �3�6�%�, 최소 �1�5�%�)

에 따라 감축하게 되면 �, 이행기간 끝에 관세는 약 �2�6�0�% 가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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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감축이 �E�u

통해 접근할

�- 만약 관세 상한이 �2�0�0�% 로 설정된다면 �, �6�0�9�% 포인트의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데 �, 이는 �T�R�Q 확대를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임 �.

에
거�--「

미국의 경우 �E�U와 유사한 종량세를 적용한 경우가 많지만 최고 관세는

정도로 추산됨 �.

됨 �.

�2�5�0�%

�- 설탕 �(�1�0�0�~�1�5�0�%�)�, 버 터 �/유장�/땅콩 �(�l�5�0�~�2�0�0�%�)�, 담배 �(�2�5�0�~�3�0�0�%�) 등

�- 여기에 최소감축률 �1�5�% 를 적용하면 이행기간 말 관세는 �2�1�2�% 수준이

�O

경우 �, 미국은 추가 부담이 거의 없으며 �, �U�R관세상한이 �2�0�0�9�6 로 설정될

방식 적용에 따른 감축 혜택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할 수

�- 관세상한이 �1�0�0�% 로 설정된다고 해도 �, 계수 �2�5 의 스위스공식을 주장한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임 �.

됨 �.있게

�O

미국의 처지에서

일본처 럼 주요 농산물의

관세감축 부담을 가도�5�L
�1�-

�O �1�0�0�~�2�0�0�%로 관세 상한이 설정되면 �, 우리나라와

관세가 높은 회원국에는 하빈슨초안보다 훨씬

져올 수도 있다고 판단됨〈표 �2�-�1�9�>�.

�- �4�0�0�% 이상의 �U�R 방식을 적용돼
케

류
”

님
�}
”
�}뾰모「효τ�n가

口
민。

른
모
「

프�b고율관세

할 경우 최소 감축률 �1�5�% 를 적용해도 하빈슨 초안의 선진국 기준보다

큰 감축을 하게

�- �U�R 방식아래 �T�R�Q 증량은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상대국은 이

론적으로 관세 상한 수준까지 �T�R�Q 확대를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여타 그들의 관심품목의 시장접근 확대와 연계시키려고 할 것임 �.

되
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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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관세 개도국 관세상한
�(�4�0�0�9�6�) 선진국 고율 관세 유지

특별품목 일반품목 �1�C�U�% �2�C�0�%

이행연도 끝 �2�8�0�%
�2�2�0�% �3�4�0�%

�3�8�0�% �+ +기본 �I�R�QÉ•·É �1�%�% �2�C�U�%
관세 �+ �T�R�QÉ•·É

�T�R�QÉ•·É +추가 �I�R�QÉ•·É

포「,-죽,간김 �5�% �3�0�% �4�5�% �1�5�%�+�T�R�Q �7�5�% �5�0�%

�3�4

표 �2�-�1�9�. 관세 감축의 효과 비교 �: �4�0�0�% 관세율 사례

�O 하빈슨 초안에 제시된 개도국에 대한 특별품목 �(�S�P�) 이 배제된 것은 관세

감축의 일반 원칙에서 개도국만의 배타적 특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미

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함 �.

�- �E�U도 관세감축에서 융통성을 반영한 �U�R 방식을 적용하고 개도국 �S�S�M

에다 추가로 혜택을 주는 특별 품목에 소극적인 입장임 �.

�O 종합하면 �, 공동 제안서는 관세 상한의 도입과 특별품목의 배제라는 측

면에서 미국과 �E�U만이 수용 가능한 타협안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 고

율관세의 민감 품목을 가진 수입국이나 특별품목을 주장해 온 개도국

의 입장은 고려되지 않은 불평등한 안으로 평가함 �.

�- 우리나라의 처지에서는 하빈슨 초안보다도 더 큰 폭으로 관세를 감축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불리한 안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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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국내보조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E�U와 미국의

평가하기 어렵지만 �, 이 틀 안에서라면 두 나라는 커다란

이 국내보조 정책을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블루박스의 개념을 완화된 형태로 다시 정의함으로써 양국이 국

내보조 감축부담을 덜려고 하는 강한 의도를 나타내고 있음 �.

제안서를

추가 부담 없

공동�O

왜독이 큰 보조와 무역

있으며 �, 전자는 그 규모를 감축하는 반

제안서는 기존의 �A�M�S와 블루박스를 무역

왜곡이 덜한 보조로 재분류하고

고�l 조�E�L
。 。�O

보조감새로운기준을적용함으로써

�2�-�2�>�.있음 �<그림

후자는 그 대상을 확대하고

축의 최소화를 추구하고

�- �E�U 의 개 입가격 �(�i�I�n�e�r�v�e�m�i�o�n �p�r�i�c�e�)�,

면에

허용보조 �(�d�e융자제도와 최소미국의

감축함 �.�m�i�n�i�m�i�s�) 등으로 구성된 �A�M�S는

보상 초�3�- 토르 �H�L 거、 。
�]

�E �l 「 �-�-�-®0

직접 지불 �(�c�o�u�n�t�e�r�-�c�y�c�1�i�c�a�I �p�a�y�m�e�n�t�: �C�C�P�)

�V�A�P 란 새로운

기존의프리미엄으로 구성된

가격보조

조정하고 �,

직접지불과 가축

�A�M�S 인 미국의

있도록

�- �E�U 의

대상에

。
�1 적용함으로써

으
�E→

순
카
사

�/ λ‘

π�-

충분한 보조 규모를 확보함

포함될

제 안서 의 구도

그린박← �:

부
�1�-

이
「�-

、
이�1�-

셔
니

안
�-제

“픔
…

그림 �2�-�2�. 공동

바「루
�A

브�E

적은三조
�1�-무역왜곡이



�E�U�(Åµ �g �) 미국(억 달러) 우리 나라(억 원)
�@ 총 농업생산액

�2�,�4�7�2 �2�O�O�9 �3�2�1�,�1�6�0
�(�2�0�0�2±D 기 준)

�@ �A�M�S한도1 �6�7�2 �1�9�1 �1�4�,�9�0�0

�@�/�@ �2�7�.�2�% �9�.�5�% �4�.�6�%

�3�6

�O 무역 왜곡이 큰 보조 또는 감축대상 보조 �(�A�M�S�) 에 대해서는 �A�M�S 감축

폭을 범위로 제시하면서 �A�M�S 수준이 높은 회원국은 더 큰 감축 노력

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 그 기준이 제시되지 않음 �.�6

�- 미국은 이전에 자국의 제안서에서 총 농업생산액을 기준으로 �A�M�S를

포함한 무역왜곡 보조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기 때문

에 �A�M�S 수준의 높낮이 기준은 다음과 같이 가정할 수 있음

�@ �A �l�l�f�S
�V�A�P ’

�- �A�M�S는 감축대상 보조이고 �, �V�A�P 는 총 농업생산액임 �.

�O �@ 에 따라 미국 �, �E�u�, 우리나라의 수치를 산출하면 �<표 �2�-�2�O�> 와 같음 �.
�- �3개국 가운데 �E�U의 �A�M�S 비중이 �2�7�% 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 이

에 따라 �E�U의 �A�M�S 감축 규모가 가장 커야 할 것임 �.

표 �2�-�2�0�. �E�u�, 미국 �, 우리나라의 총 농업생산액 대비 �A�M�S 규모

주 �: �1�. �E�U 와 미국의 경우 �2�0�0�0 년 기준이고 개도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2�0�0�4 년 기준임 �.

자료 �: �W�T�O�O�l�t�t�p�:�/�/�w�w�w�.�w�t�0�.�o�r�g�)�, �O�E�C�D�(�h�t�t�p�:�/�/�w�w�w�.�o�e�c�d�-�o�r�g�)

�6 또는 가장 무역왜곡 효과가 큰 보조 �(�m�o�s�t �t�r�a�d�e�-�d�i�s�t�o�r�t�i�n�g �d�o�m�e�s�t�i�c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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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U는 자국의 제안서에서 �A�M�S 감축률 �5�5�% 를 제시했으나 �, �2�0�0�3 년 �7월

말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W�T�O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하빈슨 초

안대로 감축률 �6�0�9�6 를 수용할 수 있음을 밝힘 �.

�O 이에 따라 �E�U와 미국의 공동 제안서에서 제시한 �A�M�S 감축 범위의 상

한은 �6�0�9�6 로 상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미국은 자국에 대해 �6�0�9�6 보다 낮은

수준의 감축률 적용을 주장할 것임�.

�O �A�M�S 감축 기준으로 식 �@이 채택되고 감축률 상한이 �6�0�% 선에서 결정

된다면 �, 우리나라의 경우 �A�M�S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6�0�9�% 보

다 낮은 감축률 적용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임 �.

�O 공동 제안서는 국내보조 분야에서 �S�D�T를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분명히 하기 전에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 제안서의 내용이 하빈

슨 초안의 경우보다 낫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7

�O 무역 왜곡이 덜한 보조 또는 약화된 형태의 블루박스에 대해 공동 제안

서는 농업협정 제 �6조 �5 항의 �3가지 직접지불을 무역왜곡 효과가 덜한 보

조로 제시하고 있으나 �, 위 조항과 달리 ‘생산제한정책 �(�p�r�o�d�u�c�t�i�o�n�-�l�i�m�i�t�i�n�g

�p�r�o�g�r�a�m�s�) ’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음 �.�8

�O 생산제한정책이 없다는 것은 농업협정 제�6조 �5항에 명시된 �3가지 직접

지불에 강제적인 휴경의무가 부가되지 않은 것을 뜻함 �.

�- 블루박스의 재정의로 관련 직접지불의 신축성이 확대된 것으로 평가할
까‘ �t「 �1 。-「 λλ �1�5 「�

�7 하빈슨 초안은 개도국에 대해 �A�M�S �4�0�9�6감축을 제시하고 있음�.
�8 �I�n�s�i�d�e �U�S �T�r�a�d�e�(�2�0�0�3�)�, ” �U�S�-�E�U �F�a�r�m �F�r�a�m�e�w�o�r�k �C�r�e�a�t�e�s �N�e�w

’ �B�1�u�e �B�o�x�, �F�1�e�x�i�b�i�1�i�t�y

�f�o�r �U�S�I�I�. �A�u�g�u�s�t �1�5�, �2�0�0�3�.



�E�U�(Åµ �g�) 미국(억 달러) 우리나래억 원)

총 농업생산액
�2�,�4�7�2 �2�,�±�}�9 �3�2�I�,�1�6�0

�(�V�A�P�, �20��%±D�)

블루박스 상한 제안
�1�2�4 �1�0�0 �1�6�,�0�5�8

�(�V�A�P�×�5�%�)

블루박스 이행실적
�1�9�8

�(�1�%�9�/�20�¿�±D�)

�3�8

�O 다시 정의된 블루박스의 상한을 총 농업생산액의 �5�%로 설정하면 �E�U의

상한은 �1�2�4 억 �g 이 되고 미국과 우리나라도 각각 �1�0�0 억 달러와 �1조

�6�0�5�8 억 원의 보조 규모를 확보할 수 있게 됨〈표 �2�-�2�1�>�.

�O �E�U 는 �2�0�0�3 년 공동농업정책 �(�C�A�P�) 개혁을 통해 블루박스 조치의 상당 부

분을 그린박스 조치로 전환할 계획이므로 �V�A�P 의 �5�% 상한 안에서 블루

박스 조치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 �2�0�0�0�~�O�2 년에 연평균 블루박스 규모는 �2�l�4 억 �g 으로 시산되는데 �, 이 규

모는 �2�0�0�3 년 �C�A�P 개혁의 영향으로 �6�7 억 �g 이하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9

�- 이에 따라 �E�U의 블루박스는 하빈슨 초안의 �5�0�9�% 감축 �(�1�0�2 억 �g�) 이나

�V�A�P �5�% 기준에 구속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시 정의된 블루박스 개념에 따라 현재 �E�U가 블루박스 요건으로 시

행하고 있는 휴경 의무제를 앞으로 완화하거나 폐지할 가능성은 적다

고 판단되는데 �, 이는 농업생산 증대로 추가적인 정책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 이미 고정된 예산으로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임 �.

표 �2�-�2�1�. �E�u�, 미국 �, 우리나라의 총 농업생산액 대비 �A�M�S 규모

자료�: �W�T�O�h�m�-�/�/�w�w�w�.�w�t�o�.�0�1�g�)�, �O�E�C�D�(�h�t�t�p�:�/�/�w�w�w �o�e�c�d �o�r�g�)�, �U�S�D�A�(�h�t�t�p�:�/�/�w�w�w�.�e�$�$

�9 엄송수 �(�2�0�0�3�)�, “유럽연합의 �2�0�0�3 년 개혁안과 농업협상의 관계”�, �K�R�E�I 농정연구속보

�2�0�0�3�-�2�( 제 �2 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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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새로운 기준으로 미국은 �1�0�0 억 달러 규모의 보조를 확보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A�M�S 상한을 위협할 수 있는 가격보조 직접지불을 ‘무역왜

곡이 덜한 보조’의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됨으로써 상당한 정책 신

축성을 가질 수 있음�.�1�0

�- 지금까지 �C�C�P는 현재 시장가격과 연동된 가격보조로 �A�M�S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돼 왔음〈식 �@�>�.

�@ �{목표가격 �- 고정 직접지불 �- �m�a�x�( 시장가격 �, 융자가격 �)�} ×과거 기준

면적 �x�8�5�% ×프로그램 단수

�O 미국은 �2�0�0�7 년 이후에 이 부류의 보조를 새롭게 도입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함 �.

�- �2�0�0�2 년 농업법은 �2�0�0�7 년까지 적용되는 반면에 새로운 �D�D�A 농업협정은

�2�0�0�6 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새로운 농업협정이 미국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임 �.

�O 우리나라도 새로 정의된 블루박스 조치를 도입할 수 있게 되며 �, 이는

�A�M�S 감축에 대응해 농정의 신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

�- 특히 �V�A�P �5�% 상한에 의한 �1조 �6�0�5�8 억 원은 �2�0�0�4 년 �A�M�S 한도보다 높

은 수준이기 때문에 새로운 블루박스 조치 도입의 충분한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O 하빈슨 초안은 �1�9�9�9�~�2�0�0�1 년 블루박스 이행실적을 상한으로 그 규모를

감축하도록 제안함으로써 우리나라처럼 이행실적이 없는 회원국은 사

�1�O 미국은 �1�9�9�6 년 농업법 �(�f�a�r�m �b�i�l�1�) 에서 부족불 지불 �(�d�e�f�i�c�i�e�n�c�y �p�a�y�m�e�n�t�) 제도를 폐지

함으로써 더 이상 블루박스 조치를 활용하지 않고 있음 �.



�4�0

실상 블루박스 조치를 도입할 수 없게 되는데 �, 공동 제안서는 과거 실

적과 상관없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상당

히 유리한 방식이라고 평가할 수 있읍�.

�O 공동 제안서는 그런박스에 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 �E�U 와 미국의 개

별 제안서를 고려할 때 현재의 방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됨 �.

�- �E�U 는 지리적 표시제 �, 동물복지 등 소비자의 관심사항을 그런박스 틀

안에 확충할 것을 제안한 반면에 미국은 국내 식량지원 �, 연구 �, 지도 �,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직접지불 등 현행방식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제

안함 �.

�O 하빈슨 초안은 지금의 그런박스 조치를 유지하면서도 보조 지급요건을

더욱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개도국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가

조치들을 인정하고 있음 �.

�O 공동 제안서가 그린박스 조치의 현행 유지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면�, 이는 우리나라와 같은 개도국에 허용하는 신축성 측

면에서 하빈슨 초안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읍 �.

�O 우리나라는 그런박스의 틀 안에서 식량안보 �, 환경보전 �, 전통문화 계승

등 다양한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N�T�C�) 을 확충하는 것을 협상의 주된

목표로 추구하고 있으나 �, �E�U 와 미국은 �N�T�C 에 관한 합의 도출에 실패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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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차스티요 초안

�1�.�3�.�1�. 배 경

�O 제 �5차 칸문 각료회의를 앞두고 협상을 이끄는 일반 이사회 �(�G�C�) 차스티

요 �(�C�a�s�t�i�l�l�o�) 의장은 �2�0�0�3 년 �8월 �2�5 일 농업을 포함한 종합적인 모델리티

기본골격안을 제시 �.

�O 카스티요 초안은 �2�0�0�3 년 �8월 �1�3 일에 배포된 미국 �-�E�U 공동 제안서를 바

탕으로 개도국의 주장을 일부 반영하는 형태로 작성됨

�O 이 안에 기초하여 �9월에 멕시코 칸문에서 열리는 제 �5차 �W�T�O 각료회의에

서 데르베�W�M초안이 작성 �, 배포됨 �.

�1�3�2�. 주요 내용

口 시장접근

�O 선진국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세 그룹으로 나눠 관세를 감축함

�- �(�i�) 농산물 전체의 �[ �]�% 에 대해 평균 �[ �]�%�, 최소 �[ �]�% 감축하되 �, 관세감

축과 �T�R�Q 조합을 통해 시장접근을 확대함 �.
�- �(�i�i�) 농산물 전체의 �[ �]�% 에 대해 �[ �]를 계수로 한 스위스 공식을 적용함 �.

�- �(�i�i�i�) 나머지 농산물은 무관세를 적용함 �.

�O 선진국에 대해서는 관세 상한을 설정해 관세가 최고 �[ �]�% 를 넘는 품목

은�@ 이 수준까지 감축하거나 �, �@ �R�/�0방식을 통해 해당품목 또는 다른

품목의 �T�R�Q 증량 등 추가 시장접근 확대를 보장하도록 함�.



개도국에 대해서도 그룹별 관세 감축방식을 채택함

�- �(�i�) 농산물 전체의 �[ �]�% 에 대해 평균 �[ �]�%�, 최소 �[ �]�% 감축하되 �, 관세

감축과 �T�R�Q 의 조합을 통해 시장접근을 확대하고 �, 특별 품목은 최소

�[ �]�% 의 선형 감축방식을 적용하고 �T�R�Q 증량을 면제함

�- �(�i�i�) 농산물 전체의 �[ �]�% 에 대해 평균 �[ �]�%�, 최소 �[ �]�% 감축 �, 또는 �[

를 계수로 한 스위스 공식을 적용함 �.
�- �(�i�i�i�) 나머지 농산물에 대해 평균 �[ �]�%�, 최소 �[ �]�% 감축 또는 �[ �]를 계수

로 한 스위스 공식을 적용함 �.

�O

�4�2

우대조치로서 감축 폭 및 이행기간에 우대를 적용하고 �, 관세 상

협상을 통해 결정하기로 함 �.
개도국

한은 나중

�O

수입을 허용함 �.무관세선진국은 개도국 농산물의 �[ �]�% 에 대해�O

口 국내보조

�A�M�S는 최종 양허수준을 기준으로 �[ �]�%�~�[ �]�% 감축함 �.

�O 블루박스 또는 완화된 형태의 블루박스는 �[ �]년까지 �2�0�0�0�~�O�2 년 농업총생

산액의 �5�% 이하로 지급할 수 있으며 �, 이후 �[ �] 년 동안 매년 �[ �]�% 감축함 �.

�O

최소 허용보조는 �[ �]�% 감축함 �.

�O �A�M�S�, 블루박스 �, 최소 허용보조 등 감축보조 총액은 �2�0�0�0 년 수준보다 현

저히 작도록 감축함 �.

�O

우대조치를 적

최소 허용보조

허용보조는 기준 설정을 위한 논의를 지속함�.

농촌개발 �, 식량안보 �, 생계보장 등과 관련해

감축률과 이행기간 측면에서 우대하고

면제함

개도국에는

용하며 �, 국내보조

감축의 의무를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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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수출경쟁

모든 조치에 대해수출보조 �, 수출신용 �, 수출 국영무역 �, 식량원조 등에

수출보조에 상응하는 감축의무를 적용함

�O

개도국의 관심 품목에 대한 수출보조는 �[ �] 년에 걸쳐 철폐하고 �, 기타 품

목은 철폐를 전제로 감축함 �.
�O

무역왜곡적인 수출 신용은 �[ �]년에 걸쳐 철

전제로 감축함 �.
품목에 대한

품목은 철폐를

수출신용의

개도국의 관심

폐하고 �, 기타

-무역왜곡적

�O

이상으로 함 �.기준은 상환기간 �[ �]개월

않도록 해야 함 �.

�O 수출 국영무역에 의한 수출보조 요소는 수출보조에 상응하는 감축 의무

를 적용함 �.

식량원조는 상업적인 거래를 방해하지�O

수출제한과 금지는 농업협정 �1�2 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함 �.

유지 �, 최

수출신

개도국의 경우 긴 이행기간 �, 개도국 수출보조 우대조치 �(�9�4 조�)

빈개도국�(�L�D�C�) 및 식량순수입 개도국 �(�N�R�D�C�) 에 대한 신축적인

용 규율 등의 우대조치를 적용함 �.

�O

�O

�1�3�3�. 평가와 시사점

가스티요 초안은 칸문 각료회의의 논의 기초로 제시된 것이고�, 칸문 각

료초안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다음에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그 평가

와 시사점은 생략함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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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칸문 각료회의와 각료 초안 �(데르베즈 초안�)

�1�.�4�.�l�. 배경

�O �2�0�0�3년 �9월 �1�0 일에 멕시코 칸문에서 제 �5차 �W�T�O 각료회의가 열려 도하

라운드의 중간 점검의 계기를 삼음 �.

�O 싱가포르의 여�(�Y�e�o�) 무역장관은 농업분야 협상의 촉진자 �(삶 �C�H�i�t�a�t�o�r�) 로서

논의 결과에 기초한 초안을 �9월 �1�2 일에 제시함 �.

�O 농업분야 초안은 다른 도하라운드 패키지와 함께 각료회의를 통해 논의

됐는데�, 의장이었던 멕시코 무역장관 데르베즈의 이름으로 배포되면서

데르베즈 초안 또는 각료 초안으로 불림 �.

�- 싱가포르 이슈로 인해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각

료회의가 결렬되는 바람에 농업 의제는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하였음 �.

�1�.�4�.�2�. 각료 초안의 주요 내용

口 시장접곤

�O 선진국의 경우 전체 농산물을 세 그룹으로 나눠 각기 다른 감축공식을

적용 �(차스티요 초안과 같음�)하나�, 평균 감축율의 하한을 설정해 추가로 제

약함〈표 �2�-�2�2 〉 �.

�- 저�1�1 그룹 �: 평균 �[ �]�%�, 최소 �[ �]�% 의 �U�R 방식을 적용하되�, 관세 감축과

�T�R�Q 의 조합을 통해 시장접근을 보장함 �.
�- 제 �2그룹 �: 계수 �[ �] 의 스위스 공식을 적용함 �.
�- 제 �3그룹 �: 무관세를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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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각료초안의 주요 내용�: 관세감축

선진국 개도국

�(�i�) 카스티요 초안과 같음 �.
�특별품목 �(�S�P�)�: 키스티요 초안과 동일

�현행 양허관세가 �[ �]�% 이하인 경우 관세 감축

의무를 변제
�-�U�)�, �6�i�)�, �(퍼�) 차스티요 초안과 동일�.
� �[전체 품목의 평균 감축률은 적어도 �[ �]�%

이상이어야 함�]
�(피 농산물 전체의 �[ �]�% 에 대해 �[ �]를 계수로한
스위스 공식을 적용�, �추가 이행기간을 허용

�(피�) 나머지 농산물은 �O�~�5�% 로 �%�f허
�추가이행기간을 허용

관세가 최고 �[ �]�% 를 넘는 품목은

�@ 이 수준까지 감축하거나 �,
�@ �R�l�O방식을 통해 해당품목 또는 다른 품목의

�T�R�Q 증량 등 추가 시장접근확대를보장하며’ �{관세 상한은 나중 협상에서 결정�@ 마�T�C를 고려해 아주 제한된 �[ �] 개 품목에

대해 추가 융통성을 부여해 감축 공식
�6�)�, �(�h�)�, �(�i�h�) 만 적용�]

자료 �: �W�T�O

�O 선진국에 관세 상한이 설정되어 있으나�, �N�T�C 등을 근거로 매우 제한된

수의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상한의 적용 배제 가능성을 �[ �]으로 제시함�.

�O 개도국의 경우 전체 농산물을 세 그룹으로 나눠 각기 다른 감축공식을 적용�.

�- 제 �1그룹 �: 평균 �[ �]�%�, 최소 �[ �]�% 의 �U�R 방식을 적용하되 �, 관세 감축과

�T�R�Q 의 조합을 통해 시장접 근을 보장함

�- 제 �2그룹 �: 계수 �[ �] 의 스위스 공식을 적용하되 �, 추가 이행기간을 허용함

�- 저�1�3 그룹 �: 저세율인 �O�~�5�% 로 감축하되 �, 추가 이행기간을 허용함 �.

�O 개도국에 특별품목을 인정해 평균 �[ �]�%�, 최소 �[ �]�% 로 감축하고 �, 저세율

인 경우에는 감축 면제 가능 �. 특별품목에 대해서는 �T�R�Q 증량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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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개도국의 관세 상한 문제는 나중 협상을 통해 다룸 �.

�O �T�R�Q 물량에 적용되는 관세는 감축하고 그 증량이나 신설 가능성을 제시

�O �S�S�G의 존속기간과 적용방법 및 개도국의 �S�S�M 등은 나중 협상을 통해

논의하기로 함�.

口 국내보조

�O �A�M�S는 최종 양허수준을 기준으로 �[ �]�%�~�[ �]�% 범위에서 감축함 �.

�- 무역을 왜곡하는 보조의 경우 그 규모가 클수록 더 감축하자는 것으로

미국이 제안했던 조화 �(�h�a�r�m�o�n�i�z�a�t�i�o�n�) 의 개념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무역왜곡 보조의 규모를 가늠하는 기준은 제시되지 않음�)�.

�O �[ �] 년 동안의 품목별 평균 �A�M�S 수준을 상한으로 도입함 �.

�- 이는 기준 기간에 �A�M�S 실적이 없는 품목에 대해 새롭게 보조할 수 없

도록 한 것임 �.

�- 이는 지금까지 주로 수출국들이 주장해온 내용으로 하빈슨 초안에 포

함됐으나 미국�-�E�U 공동 제안서부터 빠졌다가 �, 개도국들의 의견을 반영

하는 차원에서 각료 초안에 포함됨 �.

�O 최소 허용보조는 �[ �]�% 감축함 �.

�- 그 근본 취지와 달리 일부 선진국들이 최소 허용보조의 명목으로 상당

한 규모의 보조를 운용함으로써 무역 왜곡의 정도가 크다는 현실을 반

영한 것임 �.

�O 미국 �-�E�U 공동 제안서가 생산제한의 요건 없이 다시 정의한 블루박스가

제시됐고 �, 이를 �[ �] 년까지 �2�0�0�0�~
’ �0�2 년 총 농업생산액의 �5�% 이하로 지급

할 수 있도록 함 �.
�- 이는 미국이 주장하는 회원국 사이의 보조 규모 형평성 곧 조화 정신

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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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화된 형태의 블루박스 제시는 �1�9�9�3 년 공동농업정책 �(�C�A�P�) 개혁 이후

에도 블루박스 조치가 여전히 필요한 �E�U와 최소 허용보조 �(품목 특정

및 불특정 �) 의 감축에 대응한 보조 규모 확보가 과제인 미국의 이해가

부합된 결과임 �.

�O 완화된 형태의 블루박스는 이행기간 이후 �[ �]년에 걸쳐 해마다 �[ �]�% 감축

�- 이행기간 이후의 감축 방식을 제시한 것은 블루박스가 전환기 특성의

조치이므로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온 케언즈 그룹의 뜻과 �, 선진국의 높

은 보조 수준에 불만을 나타내는 많은 개도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O 허용보조는 본래 그 정신에 맞도록 생산 또는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없

거나 최소가 되도록 허용보조의 기준을 재점검함 �.
�- 이는 허용보조 규모에 대한 상한 설정 �, 모호한 기준에 대한 병료화 등

을 요구했던 케언즈 그룹과 일부 개도국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 �1 」�2�-
λλ �n �-

�- 하빈슨 초안에 제시됐던 다양한 �N�T�C가 여기서 말하는 기준 검토에 해

당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음 �.

�O 무역을 왜곡하는 보조 곧 �A�M�S 양허수준과 완화된 형태의 블루박스 및

최소 허용보조의 총 규모�(�2�0�0�0 년 기준 �)를 �[ �]�% 감축하되 �, 첫해에 �[ �]�% 감

축하는 방식 �(�d�o�w�n�p�a�y�m�e�n�t�) 을 제안함 �.
�- 보조의 상한을 설정하는 것은 미국 �-�E�U 공동 제안서에서 처음 제시된

것이며 �, 첫해에 어느 정도 크게 감축하는 방식은 케언즈 그룹 등이 주

장해오던 것임 �.

�O 개도국은 최소 허용보조의 감축에서 면제함 �.

�- 이로써 지금처럼 품목별 생산액의 �1�0�% 또는 총 농업 생산액의 �1�0�% 를

품목 불특정 보조로 지탱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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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농촌 개발 �, 생계 보장 �, 식량 안보 등의 필요를 감안해 개도국에 대한 보

조의 감축 폭과 의무 이행기간 측면에서 우대 조치함

�- 감축 폭의 완화와 이행기간 확대는 �G�A�T�T 와 �W�T�O 체제가 인정하는 전

통적인 개도국 우대 방식임 �.
�- 이에 따라 개도국은 개도국 우대 조항 �(농업협정 �6조 �2항 �)과 허용보조의

확충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함 �.
�-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개발박스 �(�D�e�v�e�1�O�P�I�n�e�n�t �B�o�x�) 의 설정

은 같은 무역체제 아래 상이한 규범을 적용하는 것이란 우려 가운데

주로 선진국들이 반대해 왔으며 �, 결국 각료 초안에 포함되지 않음

口 기타 사항

�O 평화 조항 �(�p�e�a�c�e �c�1�a�u�s�e�) 을 연장 �.

�l�.�4�.�3�. 평가와 시사점

口 시장접근

�O 관세상한 설정에서 일부 예외 가능성을 시사한 점은 긍정적나 �, �2그룹과

�3그룹 품목의 감축방식에서 �U�R 방식이 배제된 것은 부정적임 �.
�- 개도국의 공식에서 �(�i�i�) 와 �(�i�i�i�) 그룹에 스위스 공식과 �O�~�5�% 로 양허하는

단일안을 제시한 점 �, 전체 평균 감축률의 하한을 설정해 이중의 부담

을 부과한 점 �, 그리고 쿼터내 관세 감축의무를 추가한 점 등은 우리나

라에 불리한 요소들임

�O 관세상한의 적용이 선진국의 경우 �N�T�C�, 개도국의 경우 특별 품목의 명

목으로 면제될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특별 품목을 활용해

�T�R�Q 증량 없이 최소 관세감축을 추구할 수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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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개도국 일반 품목은 선진국과 비슷한 관세 감축공식에 구속되는데 �, 이

는 특히 미국과 �E�U가 카스티요 초안 배포 이후 계속 주장해 온 사항임 �.

�O 스위스 공식과 무세화의 채택은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품목의 관세 감

축 폭이 클 것을 시사함 �. 다만 낮은 감축률과 긴 이행기간의 개도국 우

대조치와 추가 이행기간이 허용된 것은 관세 감축 폭을 희석시키는 효

과를 나타낼 것임 �.

�O 일반 품목에 적용되는 스위스 공식의 계수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달라질

�2�~ �n�1 。-「 �; λλ、 �f�5 「 �

�- 예를 들면 �, 선진국의 제�2그룹 품목의 관세감축에 계수 �2�5 인 스위스 공

식 적용과 �5년의 이행기간이 적용될 경우 �, 개도국에는 우대차원에서

이보다 더 긴 이행기간과 다른 계수가 적용될 수 있고�( 예 �: 계수 �5�0�, 이

행기간 �1�0 년 �)�, 추가로 �2�~�3 년의 이행기간 연장도 생각할 수 있읍 �.

�O 인도는 �U�R 방식을 계속 주장해왔기 때문에 스위스 공식의 최종 선택은

불확실한 상태임 �.

�O 우리나라의 관세구조 측면에서 민감 품목의 비율이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많은 주요 품목을 �1그룹에 포함시켜 �U�R 공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임�<표 �2�-�2�3�>�.

�O 관세수준이 높지 않은 민감품목은 �1그룹에 포함시키는 것이 반드시 유

리한 것은 아님 �.

�- �1 그룹에 포함될 경우 �T�R�Q 증량 의무가 부과되는 반면에 나머지 그룹

에는 �T�R�Q 증량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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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 관세구간별 품목수 �, 평균 관세율 �, 주요품목 �, 생산액

�l�) �| �1 평균 관세율
관세구간 �(�%�)�l�l �l 품목수 �( 개 �) �l�| �| �(�%�)

�0세율 �| 영 �l �o�o

모�-�,프
디

요�z�}
�1

종자류

종자�,원피 등

생산액
�2�)

�(�1�0 억원 �)

하
디

어
커

제

냥
해
년�-

-
찌랬뻐

�-�I
”
양관

-
합편및

�-�%
만

쁨
�-�-º©
목

-
」
는품
품

�-�m
�%

다뿔

-
에
ν、
며
”흡

-
됨
、
이-
산

�}

탬
샌

�n�(

�)�3

�t

�r
-
〕

�[

�7

�)�3

‘

�1

�}

�}

�)
」

-
〕

�)�)

�)�)

�}

’

�t

�-�)
」

�-�-�r
생

。
�j

�J

�?

�5

�1�4

�7�J

�8

�1�J

�4

�Q
ι

�Q
ι

�2

�5

�3

�3

�Q
ι

�4

�-�2

�-�-�r

』

�5�m�Q

�m�m

�%
ω

�$

“�%

많

ι
ω
�m
ι

�m�m

때

때
�m�m

없

까�m

π
ω
없
一�m�m

-
젠균�m

‘
‘

‘

‘

�t

�t

�t
‘

�(

�r

�(�(

�-�-Õ\

펴
。
낀

�|
「
ι

�l�L
ι
�l
十
�|
γ

�L�|
「
�l
「
ι
�|
十�l
「
�|
γ
�l
「
�L�l
「

�+�l�}
상

년

뾰

�-�-�F

�O

계

뼈
때

쟁

짧

뼈

α

없

�m
깎

�7

낌

낌

뼈

염

�7

�m
�g

一때
-
과

�W

댐

�l
「
�|
「

�L�l
「

�L�l�l
「

�L�l
「
ι
�|
「
�l
「

�L�l
ι

�L�L�L�|
「
」
는

은
『

�;�,

�m
꾀
펴
ω�m
갱
폐

페

돼

때
ω�m
개
때

때

때

떼

때

�%

�m
�w�M

싸
이

�-�-ÌT
샌
쁨

�-�m

�E

�m
밍

얘

밍

�%

따

�m

빠
�a

표
뻐
빠
�m
�%
-
폐
세-
깨
γ
랩

주
자

도디 냐 �n
。 걷 �i�, �r 가�-

닭고기

돼지고기 �, 계란

쇠고기

과일류�, 버섯 �, 채소

과일쥬스

육
�,

서
�E

이
「

디
�T�E도

。

캡
갚
통
나
류
나
육
바

양
파

�, 감률

낙농품�, 천연꿀�, 밤�, 땅콩

보리�, 옥수수�, 감자�, 고추

마늘�, 고구마

대두�, 녹차�, 잣�, 감지전분

참깨�, 녹두�, 대추

인삼류

매니옥�, 곡물전분

뻐
짧

�%

α
댔

�8�8�1

�l�,�5�1�7

�1�, 않�4

�7�4�9

�2�9�5

�2�5�2

�3�8�0



�2�m�4±D �2�O�l�5±D
개도국1) 선진국2)

양허관세 시장개방 수준 �l�0�% 감축 �S�-�E�O �l�5�% 감축 �S �2�5

관세 �1�8�0�% �l�5�.�2�(�1�4�3�% �l�7�.�0�% �1�1�.�1�%
�2�0�%

�I�R�Q 증량 �(�5�%�) 미증량 증량 �(�8�%�) 미증량

관세 �4�0�.�5�% �2�7�2�(�2�3�.�7�)�% �3�8�.�3�% �1�6�1�%
�4�5�%

�I�R�Q 증량 �(�5�%�) 미증량 증량 �(�8�%�) 미증량

관세 �2�4�3�% �8�0�.�2�(�4�2�2�)�% �2�2�9 �5�% �2�2�9�%
�2�7�0�%

�I�R�Q 증량 �(�5�%�) 미증량 증량 �(�8�%�) 미증량

관세 �3�2�4�% �9�6�.�6�(�4�3�9�)�% �3�%�% �2�3�.�4�%
�$�0�%

�T�R�Q 강량 �(�5�%�) 미증량 증량 �(�8�%�) 미증량

�5�1

표 �2�-�2�4�. 관세감축 및 �T�R�Q 증량 사례

주 �: �1�) 개도국 이행기간은 �1�0 년 �, 스위스 공식 적용에 따른 추가 이행기간은 �2년으로 가정함�.
�2�) 선진국의 이행기간은 �5년으로 가정함 �.

�O 하빈슨 초안과 비슷하게 개도국과 선진국의 시장개방 의무의 차이가 크

게 나타나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가 중요함 �.

�O 기타 �1그룹에 포함되어 최소 감축을 하는 품목은 �T�R�Q 증량 등 일정 수

준의 시장접근을 할 가능성이 높고 �, 이는 관세감축 대신 �T�R�Q를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전체 평균 감축률의 하한 설정과 부분적으로 모

순됨 �.

�O 〈표 �2�-�2�5 〉는 주요국의 관세구조 및 분포 현황을 나타냄 �.



회원국 종량세 복합세 품목수 표m

�4�7�6�7�H
�2�5�0�7�H �5�5�7�R Áà¬à¬�ºtÅ‘¬à®0�/´À·ü¼��(�1�O�O�~�1�5�0�%�)�, 분유/기타 과일쥬스

�E�u �(�2�7�.�0�%�)
�(�1�4�2�%�) �(�3�.�3�%�) �(�1�5�0�~�2�0�0�%�)�, ÎXÉˆ�(�2�m�~�2�5�0�%�)�, ¼„Ñ0¼�ÏpÇ ÇÁ�2�5�0�~�3�5�0�%�)

�6�1�7�7�R
�l�2�0 �2�6�7�R Á$Ó��t�1�m�~�1�5�0�%�)�, ¼„Ñ0�/Ç ÉÕ�7µEÏi�(�1�5�0�~�2�0�0�%�)�, 배이다口

미국 �(�3�5�9�%�)
�(�7�.�0�%�) �(�I�.�5�%�) �(�2�5�0�~�3�0�0�%�)

�1�6�2¬�
�5�7�7�R �1�6�8¬�

�2�0�0�%ÇtÀÁ �9�I¬� �(�7�.�0�%�)�, �3�0�0�%ÇtÀÁ �8�1¬��(�6�2�%�)�, �4�0�0�%ÇtÀÁ
이보 �(�1�2�4�%�) �4�8�7�H�(�3�7�%�)�, �5�0�0�%ÇtÀÁ �3�5¬� �(�2�7�%�)�: 쌀, 땅콩, 완두, 전분�E�L �(�4�4�%�) �(�1�2�9�%�)

근 �/Á��E�L�E�T�r�,�E 。 。

캐나다
�2�2�5�7�R 씨애

�(�1�7�.�3�%�) �(�3�.�l �%�) �(�8�3�%�)

인도 �3�0�0�%¬� �2�6¬��, �l�5�0�%¬� �2�2�3�7�R�, �l�O�0�%¬� �3�1�3¬�
�(�8�4�%�)

인도네시
�2�1�0�% Â�É��(�1�2�7�R 품목: 분유류) 이며, 그 디음으로 쌀이

�1�%�%�(�8¬��: Ã��)�, �1�5�0�%�(Ç|½€ 포도주, 쌀 가공품, 위λ키류
�g �3�5�7�l�}�)

�3�5�%�(�1�6�7�R�: 기타 포도주)이며,그 외 �1�2�2�%�(�2¬��: 대두유),

중국 �1�l�7�%�(�2¬��: 기타 포도주),�1�1�4�%�(�1�0�7�R�: 기타 곡분), �1�%�% �(�7

개: 유채유, 등)

파키λ탄
�@�)�3

최고관세는 �2�@�%�(�1¬��: Ç£�)�, �1�5�0�%�(�1�3¬��: 홍차류) 등
여개

�5�6�0�% 1개(대추야재, �5�5�3�% 1개(신선사과), �4�3�8�% 1개(신
선 ¼0�)�, �3®ô�% 1개(신선 포도), 갱4 1개(버섯) �3�4�0�% 2개(건

이스라엘 �3�2�0¬� 포도), �3�1�5�% �1¬��(¹È²˜�)�, �2µ0�3�0�0�%ÇtÀÁ 23개(신선 토마로
냉동채소,과일쥬스 ´ñ�)�, �1�%�2�0�0�% (쇠고기, 쇠고기조제
품, 분유류 �2�8�7¬��)

�5�2

표 �2�-�2�5�. 주요국의 관세 구조 및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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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국내보조

�O 국내보조 측면에서 볼 때 칸문 회의가 결렬된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니는 선진국의 보조 감축에 관한 양허 수준이 개도국의 기대에 미치지 못함

�O 서부 아프리카 �4개국 �(�B�u�r�h�n�a �F�a�s�o�, �B�e�n�i�n�, �C�h�a�d�, �M�a�1�i�) 이 제기한 변화에

대 한 보조 감축 주장 �, 곧 부문별 발의 �(�s�e�c�t�o�r�a�1 �i�n�i�t�i�a�t�i�v�e�) 가 카스티 요 초안

을 통해 칸문 의제에 포함됐으나 �, 이에 미온적이던 미국의 뜻에 가깝게

각료 초안이 만들어져 아프리차 회원국과 다른 개도국의 감정을 자극

하는 결과를 초래함 �(�I�G�T�N �2�0�0�3�)�.

�- 미국의 면화 보조 수준은 연간 �3�0 억 달러 �, �E�U 의 경우 �7 억 달러 등이고

중국의 면화 보조 수준도 높음 �(�W�S�J �2�0�0�3�; �F�T �2�0�0�3�)

�- �E�U는 변화 보조의 감축 의사를 밝힌 반면에 미국은 변화 보조 문제가

도하 각료 의제가 아니라는 점과 농업협상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점 �, 또한 면화 보조를 양보할 경우 다른 품목에 대한 도전도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해 양허의 뜻을 밝히지 않음

�- 미국의 입장에 치우쳐 ‘변화가 �G�D�P 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회원국

의 경우 다각화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프로그램과 자원이 활용되어야

한다’고 밝힌 각료 초안에 대해 아프리카 회원국들은 자국의 면화 생

산을 포기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고 �, 결국 감정적인 대응이 나타나기

시작함 �.

�- 서부 아프리카 회원국들은 �A�C�P 국가들의 지지를 요청했고 �, 이에 따라

이들은 �2�0�0�5 년 이후 �3년 안에 모든 수출보조 철폐와 �4년 안에 생산보

조 철폐 �, 그 동안 보조에 의해 피해를 보는 아프리차 회원국에 연간 �3

억 달러 보상 등의 급진적인 주장을 제기함 �.

�- 이에 따라 칸문 회의가 일부 회원국의 관찰대로 수사적인 �(�r�h 앉아�i�c�) 표현

이 주도하면서 협상 정신이 결여됐고 �, �W�T�O 가 아니라 마치 �U�N 회의처

럼 논의가 이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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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각료 초안의 내용은 �8월 �1�3 일에 이뤄진 미국 �-�E�U 공동 제안서와 이에 대

응해 �8월 �2�0 일에 제시된 �G�2�0 의 제안서 가운데 전자에 가깝게 작성된 것

으로 평가할 수 있읍 �.

�- 국내보조 감축에 대해 상한과 평화조항 �(�p�e�a�c�e �c�l�a�u�s�e�) 의 연장이 제시 됨 �.

�- 완화된 형태의 블루박스는 �2�0�0�0�~�O�2 년 기준으로 총 농업 생산액의 �5�%

를 넘지 않도록 제시됨 �.

�O �G�2�0은 각료 초안이 충분한 개혁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

면서 수정을 요구함 �.
�- 품목 특정적인 �A�M�S에 대한 규율을 강화함 �.

�- 완화된 형태의 블루박스에 대한 상한을 농업 총산액의 �2�5�% 로 설정 �.
�- 그런박스에 속하는 직접지불에 대한 규율을 강화함 �.

�- 평화조항은 연장하지 않읍�.

�O �E�U는 각료 초안에 대해 일부 개선해야 할 내용을 지적힘�@�1�s�i�d�e �U�S �T�r�a�d�e

�2�0�0�3�)�-

�- 감축대상 보조 �(�A�M�S�) 에 대해 품목별 상한을 설정한다면 �2�0�0�4 년부터 회원

국으로 참여하는 �1�0 개국의 정책 대상 품목 �( 예 �: 설탕�)을 포함시키기 어렵

게 되며 �, 아직 보조 체제의 개혁을 이루지 못한 담배도 영향을 받게 될

것임 �-
�- 블루박스의 경우 농업 생산액의 �5�%로 상한을 설정하고 �, 추가적인 선형

방식의 감축을 제안하고 있는데�, 최근 �C�A�P 개혁으로 창출된 보조를 감

축으로부터 보호하기에 어려울 것임 �.

�- 그린박스의 보조 기준을 다시 검토하자는 안에 대해 �E�U는 반대하지

않지만�, 이를 계기로 그린박스 보조의 상한을 설정하자는 쪽으로 협상

이 이뤄지는 것에는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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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미국은 각료초안을 기초로 논의를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밝히고 있음�.

�O 칸문 각료회의에서 농업협상은 주요 이해당사국들이 모여 관련 의제를

집중해서 다루는 그런 룸 �(�g�r�e�e�n �r�o�o�m�) 단계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각

료 초안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움 �.

�O 그러나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회원국 사이에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A�M�S를 감축하되 보조 수준이 높은 회원국은 더 많이 감축함 �.

�- 완화된 형태의 블루박스는 인정하되 �, 총 농업 생산액을 기준으로 그 상

한을 설정함 �.

�- 그런박스 기준에 대해서 검토함

�O �A�M�S 의 감축 수준은 그 정도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것이지만 �, 감축률

�5�5�% 를 제안했던 �E�U가 �2�0�0�3 년 �7월에 열린 캐나다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6�0�9�6 까지 양보할 수 있다고 밝혔으므로 이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i�E 二」�2�-
�i�Z �t�j �

�O 품목 특정 �A�M�S에 대해 기준 기간의 평균 수준으로 상한을 설정하도록

제안하고 있는 것은 품목별로 다양한 가격보조 조치를 시행해 온 미국

과 �E�U 에 커다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임 �.

�- 미국은 �A�M�S에 속하는 융자제도 �(�L�R�, �L�D�P�) 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E�U는

가격보조인 개업가격의 수준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농정개혁을 추진중

�- �E�U 에서 개혁 대상이 되고 있는 일부 품목에 대한 보조는 가격보조가

아닌 직접지불 �(블루박스 또는 그린박스�) 수단으로 이뤄져야 할 것임�.

�- �A�M�S 의 대부분을 쌀에 집중해 사용해 온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품목

�( 예 �: 시장개방 확대로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양념 채소류 �) 에 대한 �A�M�S

형태의 보조 도입이 어렵게 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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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완화된 형태의 블루박스 수준은 �2�0�0�0�~�0�2 년 기준으로 총 농업 생산액의

�5�%로 제시되고 있는데 �, 미국은 상대적으로 그 이행이 쉬운 반면에 �E�u

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됨 �.
�- 미국은 현재 블루박스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 최소 허용보조가 감축

되는 방향으로 제안이 이뤄진 상태이므로 품목 불특정 보조를 완화된

형태의 블루박스에 포함시키려 할 것임 �.�l�l

�- �1�9�9�9 년 기준으로 총 농업 생산액 대비 완화된 형태의 블루박스 수준은

미국이 �4�%�(�C�C�P 를 이 부류에 포함시켰을 경우 �)�, 일본 �1�%�, 캐나다 �3�%�,

�E�u �9�%�, 우리나라 �1�% 등임〈표 �2�-�2�6�>�.�l�2

표 �2�-�2�6�. 주요국의 국내보조와 총 농업 생산액 수준 �(�1�9�9�9 년 기준 �)

주 �: �W�T�O 에 통보된 가장 최근의 공통 자료가 �1�9�9�9 년도 것이므로 이를 활용함

자료 �: �W�T�O 〈 �l�l�t�t�p�:�/�/�w�w�w�.�w�t�o�.�o�r�g 〉

�1�1 미국 농무부 관계자는 경기순환에 대응한 손실보조 �(�c�o�u�n�t�e�r�-�c�y�c�1�i�c�a�l �p�a�y�m�e�n�t�: �C�C�P�)

가 완화된 형태의 블루박스에 포함될 것인가에 대한 필자의 질문에 �2�0�0�3 년 �9월 현

재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밝힘 �. 만약 미국이 이런 의도가 없었다면 �, 블루박스를

새롭게 정의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불명확해짐 �.
�1�2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완화된 형태의 블루박스로 재분류할 수 있는 농정 조치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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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는 �2�0�0�3 년 공동 농업정책 �(�C�A�P�) 개혁안을 통해 블루박스 직접지불을

그런박스 직접지불로 전환하는 조치를 채택했는데�, 이로써 블루박스

규모는 �2�0�0�0�~�2�0�0�8 년에 �7�4�% 포인트 �(�E�C �2�0�0�3�)�, 또는 �2�0�0�0�~�2�0�0�2 년 기준

으로 �2�0�1�0 년까지 �6�9�% 포인트 감축 �( 임송수 �2�0�0�3�b�) 될 것으로 전망됨

�- �E�U의 �C�A�P 개혁 결과를 감안할 경우 �, �1�9�9�9 년 총 농업 생산액 대비 블루

박스 규모는 미국과 비슷하게 �4�%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됨 �.
�- 현재 �E�U는 설탕 �, 올리브기름 �, 담배 �, 면화 부문에 대해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A�g�r�a �E�u�r�o�p�e �2�0�0�3�)�, 이를 통해 생산쿼터 감축이나 폐지 �, 가격보

조 수준 언하 등을 단행하면서 일부 품목에 대해 블루박스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상쇄를 시도할 경우에 블루박스 규모는 앞으로 더욱 커질 수

。 �1 파�L
�/λλ �n �

�O �A�M�S와 최소 허용보조 및 완화된 형태의 블루박스 합을 �2�0�0�0 년 수준에

서 감축하자는 제안은 �A�M�S 양허 수준이 아니라 사용한 실적에 근거한

것인 만큼 미국과 �E�U의 농정에 구속력을 나타낼 것임

�- �2�0�0�0 년 미국이 지급한 해당 보조의 합계는 �2�3�4 억 달러로 추정됨 �(임송수

�2�0�0�3�a�)�.

�- �E�U는 �l�9�9�9 년 통보 기준으로 �6�8�2 억 유로이고 �, 일본은 �8�,�7�3�1 억 엔임 �.
�- 우리나라의 보조 합은 �2�0�0�0 년 통보 기준으로 �2조 �2�,�1�5�4 억 원임 �.
�- 앞으로 세계 농산물 가격이 증가해 미국과 �E�U의 가격보조수준이 감소

하지 않는다면 보조합의 감축 제안은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것임 �.

�O 그린박스 기준에 대한 재검토 제안은 자세한 내용이 없는 상태이지만

근본적인 수정은 어려울 것임�.
�- 미국과 �E�u 모두 지금의 그린박스 유지에 찬성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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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직접지불이 본디 그 뜻에 맞게 무역을 왜독하는 효과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또는 영향이 최소가 되도록 보장하는 측면을 밝

히고 있는 만큼 �, 하빈슨 초안에서 제시됐듯이 �, 해당 조항의 일부 명확

하지 않은 표현이나 요건이 수정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됨 �.
�- 문제는 이와 관련해 지리적 표시제 �(�G�I�) 와 기타 비교역적 기능 �(�N�T�C�) 을

주장하는 �E�U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가 하는 점임 �l�3

�O 평화조항이 연장되도록 제안되고 있는데 �, 이 조항은 보조 수준이 높은

미국과 �E�U 이 개도국의 �W�T�O 제소를 피할 수 있도록 만든 도피성임 �.

�- 농업협정 �1�3 조에 따르면 평화조항은 �2�0�0�4 년 �1 월 �1 일에 끝남 �.

�- 칸문 각료회의가 무산되자 �, 미국과 �E�U의 일부 관계자들은 평화조항의 만

료가 보조 이행 결과를 �W�T�O 통보한 시점부터 �9년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조항이 �2�0�0�4 년 중반까지 유효하다고 주장함 �(�I�n�s�i�d�e �U�S �T�r�a�d�e

�2�0�0�3�b�)�-

�- 평화조항이 만료되면 개도국들은 �W�T�O 보조 상계조치 협정의 �6조 �3�~�4

항에 근거해 미국과 �E�U의 품목 특정적인 보조에 대해 제소할 수 있고 �,

이런 압력 수단을 통해 선진국들로 하여금 비연계 직접지불 중심으로

농정개혁을 추진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을 것임�(�S�t�e�i�n�b�e�r�g �a�n�d �J�o�s�l�i�n�g

�2�0�0�3�)�-

�- 실제로 브라질 등은 평화조항이 종료되면 선진국들의 높은 수준의 농

업 보조에 대해 �W�T�O 정식 제소할 의사를 나타내고 있음 �(�I�n�s�i�d�e �U�S

�T�r�a�d�e �2�0�0�3�b�)�.

�O 협상 영역 가운데 어느 정도 수렴된 내용은 큰 폭의 �A�M�S 감축 �, 감축률

완화와 이행기간 연장 등의 개도국 특별 우대조치 �(�S�D�T�)�, 개도국의 경우

최소 허용보조의 감축 면제 등임 �.

�1�3 미국과 많은 개도국들은 �E�U의 �G�I 인정을 요구하는 주장에 반대하고 있음 �.



�5�9

�O 합의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의제는 그린박스 관련 내용임 �.
�- 그런박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미국과 �E�U는 그린박스 직접지불의 규

모가 크더라도 생산과 무역을 왜곡하는 효과가 적다는 이론을 강조하

는 반면에 개도국들은 그린박스 규모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

걷�L �l�4
디�

�- 그런박스 규모에 대한 상한 설정이나 규범 강화는 미국과 �E�U가 추구

하는 국내 농정개혁 방향과 배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타협 여지가

적다고 판단됨 �.

�O 농업협상에서 아직 자세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는 �N�T�C가 우리나라에 중

요한 만큼 기존 회원국 사이의 공조체제를 활용하면서 협상에 대응함

�1�.�5�. �G�2�O 제 안서

�O 칸문 각료회의에서 데르베즈 초안이 배포되자 �, 브라질 �, 인도 �, 남아프리

카 공화국 �, 중국 등이 이끄는 �G�2�0 은 각료 초안에다 개도국의 입장을 담

아 수정한 제안서를 만들어 배포함 �.

�1�.�5�.�1�. 주요 내용

口 시장접근

�O 선진국의 관세 감축공식에서 �1그룹에 대해 평균 및 최소 감축률을 삭제

하고 그냥 감축 �(�c�u�t�) 으로 명시했으며 �, 관세 감축과 �T�R�Q 설정이나 증량의

조합을 통한 시장접근 개선을 명확히 함 �.

�1�4 �2�0�0�3 년 �9월 �1�7 일에 미국 농무부 �(�E�R�S�) 가 주최한 회의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개도국

들이 그린박스 직접지불도 일반 보조와 같이 무역이나 생산을 왜곡시키는 정책 수

단으로 간주하는 것은 이에 대한 학자들의 설득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

함 �.



�O 선진국이 �N�T�C 명분으로 관세 상한의 설정에서 면제 받을 수도 있게 한

대안은 삭제됨 �.

�6�0

�O 국내 소비량 기준으로 �T�R�Q가 �[ �]�% 확대되는 것으로 명시됨�.

조건과 시기는 나중 협상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제안됨 �.

�O 개도국의 관세 감축공식에서 �1그룹에 속한 품목의 관세 감축과 �T�R�Q 의

조화에 시장접근 개선 요건은 삭제됨 �.
�- �2그룹과 �3그룹 모두 평균 및 최소 감축률에 따른 �U�R 방식으로 제시됨 �.

�O �S�S�G 철폐의

나머지 사항은 각료 초안의 내용과 같읍 �.�O

口 국내보조

�O �[ �]년 동안 평균수준을 기준으로 품목특정 �A�M�S 상한을 도입함 �.

�- 세계 수출의 �[ �]�%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특정 �A�M�S 대상품목의 경우 추

가 규범을 마련함 �.

�O 블루박스는 �[ �] 년까지 �2�0�0�0�~�0�2 년 농업총생산액의 �2�5�% 이하로 지급 가능

하며 이후 철폐를 목적으로 �[ �]년간 매년 �[ �]�% 로 큰 폭으로 감축함 �.

감축보조 총액은 �2�0�0�0 년 수준에서 최소 �[ �]�% 감축하되 �, 이행 첫해에는

최소 �[ �]�% 로 큰 폭으로 감축함 �.
�O

허용보조는 직접지불에 대한 허용 보조의 규범을 강화함�.

나머지 사항은 각료 초안의 내용과 같음 �.

�O

�O



�6�1

口 수출경쟁

개도국의 관심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도 철폐를 목적으로 기간을 정해

감축할 것으로 명시함 �.

�O

�O 수출신용뿐만 아니라 수출신용 보험과 수출 보증제도 등도 규율하도록

제시함 �.

�O 수출제한이나 금지에 대한 협상에서도 개도국이 더 큰 신축성을 누리도

록 해야 할 것임을 밝힘 �.

나머지 사항은 각료 초안의 내용과 같음 �.�O

口 기타 사항

평화조항의 연장 제안은 삭제됨 �.�O

�1�.�5�.�2�.평가와 사사점

초안에 대

기초 자

�O �G�2�0의 제안서는 일편 미국과 �E�U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각료

응하기 위한 개도국의 입장으로 여길 수 있으나 �, 협상을 위한

료라고 판단돼 여기에서 평가와 시사점 도출은 생략함 �.



�6�2

�1�.�6�- 기본골격의 타결 및 주요 내용

�1�.�6�.�1�. 기본골격의 협상 경과

�O �2�0�0�3년 �9월에 열린 칸문 각료회의가 성과 없이 끝나고 막다른 골에 빠

지자 �, �W�T�0 회원국들은 협상을 본 궤도에 올려놓으려 시도했으며 �, 이에

다라 �2�0�0�4 년부터 협상이 집약되게 이뤼짐 �.
�- 이 과정에서 특히 �1�4�7 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전체 회의보다는 이견

을 가진 관련 회원국 또는 회원국 그룹 사이에 양자 형태의 협상으로

논의가 추진됨 �.

�O �W�T�O는 �2�0�0�4 년 �7월 �3�0 일 �(금 �)을 기본골격 합의의 정치적인 기한으로 설

정하고 집약적인 협상을 전개함 �.

�- 이는 �1�0 월 �E�u 집행위원회 �(�C�o�m�m�i�s�s�i�o�n�) 임원의 교체 �, �1�1 월 미국의 대통

령 선거 등의 요인으로 �7월 이후부터는 실질적인 협상이 불가능할 것

이란 판단 때문임 �.

�O �8월 �1 일에 기본골격이 정식 채택되기까지 �7 월 말부터 제네바에서 진행

됐던 주요 협상 경과를 요일별로 정리하면 〈표 �2�-�2�7�> 과 같읍



날짜(7월) 회 주요 내용

8월 1일 �G�C 회의 기본골격 �g 정식 채택함.

�G�r�e�e�n �R�o�o�m 회 의 밤샘 논의를 통해 오전에 합의에 이뤘고, 합의

7월 �3�1 일 문안 점검 회의를 거침.

�H�O�D 회의 합의문을 배포하고 토론함.

오전 7시에 수정안 배포
면화에 관한 각료회의로 계획됐던 28일보다 지

연

7월 �3�0Ç| �H�O�D 회의
회원국듣ε 수정안이 올바른 방향으로 작성됐으

며, 협상이 칸문 때와 다근다는 점 g이 지적됨.

�G�r�e�e�n �R�o�o�m 회 의 �2�0�7�RmÇt 수정안에 대한 집중 논의하기 시작함.

�2�8�~�2�9Ç| 밤샘 논의 를 거 쳐 �F�I�P�s 각료등 이 합의

�F�I�P�s 합의 도출 에 이곤렀고, 그 결과를 케언즈 그룹과 �G�2�0ÅÐ

7월 �2�9Ç|
서며E

。

�G 의장。 A흐신용 민김-미 E버 효모 亡

�H�O�D 회 의
�r�o�s�e�r τ T쿨 �, 꺼 『 �E �F 「 τr
에 관해 분명한 지침을 얻었다고 밝힘.

�G�r�o�s�e�r 의장ε 29일에 �G�C 의장에게 수정안 제

7월 �2�8Ç| �H�O�D 회 의 시할 것이라고 밝혔고, �G�l�O�E �F�I�P�s 중심의 폐쇄

적 협상에 문제를 제기함.

7월 �2�7Ç| �G�C 회의
�O�s�h�i�r�r�1�a �G�C 의장E 회의 개최 를 선언하고 리비

아의 가입절차 승인 등의 의제를 다룸.

7월 �2�3Ç| �H�O�D 회의
�W�T�O²” 28일에 수정안 제시될 예정이며,채택

기한E 30일이라고밝힘.

7월 �1�9
초안에 관한 논의에서 수입국E 관세 상한,�T�R

�~�2�0Ç|
�H�O�D 회 의 �Q 증량 등의 어려움과 개도국E 선진국을 위한

보호조항이 많는다 점 등 을 지적함.

7월 �1�6Ç| �W�f�T�O �W�T�O²” 기본골격 초안을 배포함.

�6�3

표 �2�-�2�7�. 기본골격 협상에 관한 주요 경과

자료 �: �W�T�O�(�w�w�w�.�w�t�o�.�o�r�g�)



�6�4

�l�.�6�.�2�. 기본골격의 주요 내용

口 시장접근

�O 양허관세를 기준으로 관세수준에 따라 구간을 설정하고 구간별로 감축

하는 구간방식 �(�t�i�e�r�e�d �f�m�m�u�l�a�) 을 채택함 �.

�O 고관세 품목은 더 많이 감축하되 민감 품목 �(�s�e�n�s�i�t�i�v�e �p�r�o�d�u�c�t�s�) 에 대해서

는 신축성을 인정함 �.

�- 관세구간의 수와 경계 및 구간내 감축방식은 나중에 협상함 �.

�O 관세 상한 �(�t�a�r�i�f�f �c�e�i�I�i�n�g�) 을 설정하는 것은 추후 평가함 �.

�O 민감 품목은 적절한 수 �(�a�n �a�p�p�r�o�p�r�i�a�t�e �I�l�u�m�b�e�r�) 를 대상품목으로 회원국이

선정해 제시하되 실제 품목별 �(�e�a�c�h �p�r�o�d�u�c�t�) 로 �T�R�Q 증량과 관세감축의

조화를 통해 시장접근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도록 함�.
�- �T�R�Q 확대는 관세감축 공식에서 편차 �(�d�e�v�i�a�t�i�o�n�s�) 를 고려해 나중 협상에

서 결정될 기준과 규칙에 따름 �.

�O 지금의 �T�R�Q 관리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 쿼터내 관세 �(�i�n�-�q�u�o�t�a �t�a�r�i�f�f�) 는

감축 또는 철폐함 �.

�O 경사관세 �(�t�a�r�i�f�f �e�s�c�a�l�a�t�i�o�n�)�, 관세 단일화 �(�t�a�r�i�f�f �s�i�m�p�l�i�f�i�c�a�t�i�o�n�)�, 특별 긴급수입

제한 조치 �(�S�S�G�) 등은 나중에 협상함 �.

�O 개도국은 관세 감축 방식�, 낮은 관세 감축률 적용 �, 민감 품목의 수와 취

급 �, �T�R�Q 증량 �, 이행기간 측면에서 우대함 �.
�- 특히 개도국은 적절한 수의 특별품목 �(�s�p�e�c�i�a�1 �p�r�o�d�u�c�t�s�) 을 지정할 수 있는

데 �, 그 선정기준과 우대 정도는 나중 협상을 통해 구체화함 �.
�- 개도국의 특별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 긴급수입조치 �(�S�S�h�n 가 설정 및 적용�.



�6�5

口 국내보조

이�,�x�r
�}갚보적

용
하
되

감축공식 �(�t�i�e�r�e�d �f�o�m�u�l�a�) 을따라 다른

더땐
쾌
조
은

보
높

�O

이행하도록 함많은 감축의무를

총액을허용보조 �(�d�e�-�m�i�n�i�m�i�s�)�, 블루박스 등의감축대상 보조�(�A�M�S�)�, 최소�O

규정하고보조 �(�o�v�e�r�a�l�1 �t�r�a�d�e�-�d�i�s�t�o�r�t�i�n�g �d�o�m�e�s�t�i�c �s�u�p�p�o�r�t�) 로무역왜곡�=�z�-
τ�r

넘지�8�0�% 수준을

를 구간공식에 따라 감축함 �.

이행 첫해와 이행기간 동안에�- 무역왜곡 보조 총계는

않아야함

높을수록 더 많이 감축보조 수준이감축공식을 적용해�A�M�S는 구간별�O

하도록 함�.

하�n
처
。

서
�E뾰→

�(
�}

ι기
상
한
은

과
거
를

�- �A�M�S에 대한 품목별

협상하되 �, 대

개도위한 지지에 배분하는

최소허용보조의 감축은 개도국 우대원칙을 고려해 나중에

부분의 보조를 생계농이나 자원 빈곤농을

국의 경우에 감축을

�O

면제함 �.

�o�1 」�2�-
�/ λλ

�I�j �다음 두 가지 형태로 시행할 수

�@ 생산 제한아래 직접지불

�- 지불이 고정되고 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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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b�a�s�e�) 과 단수에

것 �,기초할이하에

않는 �(�f�i�x�e�d �a�n�d �u�n�c�h�a�n�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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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는 사육두수에 대한 지불일

�E�E 느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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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되고 변치

블루박스의 지급 한도는 과거 총 농업 생산액의 �5�% 임 �.

�- 이 조치를 사용한 회원국뿐만 아니라 보조 실적이 없는 회원국도 앞으

로 블루박스를 사용할 수 있음

조치의 추가 기준은 나중 협상에서 결정함 �.

�O

�- 이

뜻대로 생산이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없

검토하고 명확히 하며 �, 비교역적 관심사항

허용보조 �(�g�r�e�e�n �b�o�x�) 는

거나 적도록 그 요건을

�(�N�T�C�) 을 고려함 �.

�- 허용보조의 이행 점검과 감독 체제를 보완함 �.

본래

다시

�O

口 수출경쟁

다음과 같은 수출보조 요소들을 합의된 시점까지 철폐 �.
�- 양허된 수출보조와 �1�8�0 일 이상의 상환기간을 가진 수출신용 �, 최소이자

율�, 위험 프리미엄 등에 대한 규율에 어긋나는 수출신용 등이며 �, �1�8�0 일

이내의 수출신용 등을 규율하기 위한 조건은 나중에 합의함 �.
�- 정부의 재정지원과 손실보전 등 수출 국영무역기관 �(�S�T�E�s�) 의

�O

왜곡

아느二 �/ 、�1 랴이 �Z
「 。건」�-

무역

맞지규율에농산물의 처분 등 앞으로 마련될

관행

�- 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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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개도국에는 긴 이행기간을 허용하고 �, 개도국 우대 수출보조 �(농업협정

제�9�4 조 �)는 모든 종류의 수출보조를 철폐한 이후라도 어느 정도 유지

�- 국내 소비자가격의 안정과 식량안보 확보에 관련되는 개도국 국영무역

기관의 독점적 지위 유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배려함 �.

口 기타 사항

�O 신규 가입국의 특별한 관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신축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추가함 �.

�O 감시와 감독 조항�(농업협정 제 �1�8 조 �)은 투명성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함 �.

�O 분야별 자유화 �(�s�e�c�t�o�r�i�a�l �i�n�i�t�i�a�t�i�v�e�s�)�, 수출세 �, 지 리 적 표시 제 �(�G�I�s�) 등은 관심

사항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O 수출금지 및 제한�(농업협정 �1�2�1 조 �) 에 관한 규율은 강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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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골격의 평가와 시사점

�2�.�1�- 총괄

�2�.�1�.�l�. 의 의

�O �2�0�0�4년 �8월 �1 일에 타결된 기본골격 �(�h�a�m�e�w�o�r�k�) 은 역사적인 것이라고 평

가 �(�W�T�O �2�0�0�4�)�.

�- �2�0�0�3 년 �9월에 열렸던 제 �5차 �W�T�O 칸문 �(�C�a�n�c�u�n�) 각료회의의 결렬로 높아

졌던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대립 구도 �, �W�T�O 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불신 �, 협상일정 지연 등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 �1 」�2�-
�/λλ �r�j �

�O 기본골격은 수출보조의 철폐 �, 높은 관세와 보조를 더 많이 깎는 방식에

의한 시장접근 개선과 국내보조 감축 등을 담고 있으며�, 아프리차 회원

국의 관심사항인 변화 �(�c�o�t�t�o�n�) 문제를 다루고 있음 �1�5

�O 농업에 관한 �7쪽의 내용은 �D�o�h�a 협상의 최종 합의를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나 �, 개혁의 시기나 규모에 대해서 자세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함

�O 이번 기본골격을 바탕으로 �2�0�0�5 년 �1�2 월에 홍콩에서 열리는 �W�T�O 각료

회의를 목표로 모델리티 협상이 이뤄질 것임�.

�O 기본골격은 더욱 자세한 협상�, 즉 모텔리티를 설정하기 위한 정치적 합의

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1�5 서부 아프리차 �4개국 �(�B�e�n�i�n�/ �B�u�r�k�i�n�a �F�a�s�O�/ �C�h�a�d�l �M�a�I�i�) 은 미국의 변화보조로 인

해 자국 생산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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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문서 �(�W�T�/�G�C�/�W�/�5�3�5 �A�n�n�e�x �A�) 는 농업부문 모렐리티 설정을 위한 기

본골격이란 제목이 붙임 �l�6

�O 기본골격은 �i �) 추구해야 할 것�( 예 �: 수출보조의 철폐�)�, �i�i�) 추구하지 않

을 것�( 예 �: 싱가포르 이슈 가운데 하나인 정부 조달의 투명성�)�, �i�i�i�) 추구

하는 방식 �( 예 �: 구간별 공식에 따른 관세감축 �) 등을 서술한 것임 �.

�O 기본골격은 법적인 규율이 아닌 정치적인 지침으로 볼 수 있음 �.

�- 이를 보증하기 위해 미국은 수정안의 머리글에서 이 문서가 분쟁해결

절차나 기존 �W�T�O 협정의 해석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문구를 삽입

했으며 �, 최종 타결안에서 이 내용은 살아있음 �.�l�7

�- �7월 �3�1 일 �(토 �) 에 열린 비공식 �H�O�D 회의에서 �G�1�0 을 대표해 스위스는 합

의된 기본골격이 법적인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발언함 �.

�2�.�l�.�2�. 타결 요언

�O �5개 주요국 �(�F�I�P�s�) 이 기본골격에 대한 합의를 제네바 시간으로 �7월 �2�8 일

�(수 �) 에 이룸으로써 협상 진전에 이바지함 �.�l�8

�1�6 원문 제목은 다음과 같음 �. �F�r�a�I�I�l�e�w�o�r�k �f�o�r �E�s�t�a�m�i�s�f�l�i�n�g �M�o�d�a�l�i�t�i�e�s �i�n �A�g�r�i�c�u�l�t�u�r�e

�1�7 기본골격 수정안 �(�J�o�b�(�0�4�)�/�9�6�/�R�e�v�.�1�) 에 포함됐다가 최종안에서 삭제된 원문은 다음과

같음 �. �T�h�e �F�r�a�m�e�w�o�r�k �t�e�x�t �i�n �A�n�n�e�x �A �S�h�a�n �n�o�t �u�s�e�d �i�n �a�n�y �d�i�s�p�u�t�e �s�e�t�d�e�m�e�n�t

�p�r�o�c�e�e�d�i�n�g �u�n�d�e�r �t�h�e �D�S�U �a�n�d �S�h�a�n �n�o�t �b�e �u�s�e�d �f�o�r �i�n�t�e�I�p�r�e�t�i�n�g �t�h�e �e�x�i�s�t�i�n�g �W�T�O

�a�g�r�e�e�m�e�n�t�s�.

�1�8 �F�I�P�s 는 미국 �, �E�u�, 브라질 �, 인도 �, 호주 등으로 구성됐고 �N�o�n�-�G�r�o�u�p �5�(�N�G�5�) 로도 불

림�. 브라질은 �G�2�0 의 대표이고 �, 인도는 �G�2�0 과 �G�3�3 에 속해 있으면서 개도국 그룹의

목소리를 대변했으며 �, 호주는 수출국 모임인 케언즈 그룹�(�C�a�i�r�n�s �G�r�o�u�p�) 의 수장임 �.
특히 �F�I�P�s 각료회의에서 인도의 �N�a�t�h 산업부 장관은 개도국의 관심사항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번 협상에 참여할 수 없다고 압력을 가했고 �, 미국의 �Z�o�e�n�i�c�k 대표가 인

도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별 품목�(�S�P�) 과 �d�e �m�i�n�i�m�i�s 에 대 한 �S�&�D 등이 성사됐음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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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Z�o�e�n�i�c�k 과 �E�U의 �L�a�m�y 대표는 브라질 �A�m�o�r�i�m 외교부 장관이 협상

타결의 중요한 중개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함 �(�I�C�T�S�D �2�0�0�4�)�.�l�9

�- �F�I�P�s 는 ‘합의�(�a�g�r�e�e�m�e�n�t�) ’란 표현을 사용하기 꺼려했는데 �, 이는 협상 투

명성과 관련 다른 회원국들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임 �.

�- 농업협상 �G�r�o�s�e�r 의장의 기본골격 수정안이 예정됐던 �7월 �2�7 일 �(화�)보다 늦

은 �7월 �3�0 일 �(금 �) 오전에 제시된 것도 �F�I�P�s 의 합의 결과를 수정안에 반영

하기 위한 것이었음 �.

�- �G�1�0 을 대표해 �D�i�e�s�s 스위스 대통령은 �7월 �2�7 일 �(화 �) 에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F�I�P�s 중심의 논의가 회원국의 참여 및 투명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으며 �, 개도국 그룹인 �G�3�3 도 이에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 �7

월 �3�1 일 �(토 �)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열린 마지막 일반 이사회 �(�G�C�) 회의에

서 일부 회원국들은 기본골격 타결에 �F�I�P�s 가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발언함 �.

�O �G�9�0 을 구성하는 아프리차 그룹은 �7월 �2�7 일 �(화 �) 일반 이사회 �(�G�C�) 첫 회

의에서 아프리카 회원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할 경우 면화 �(�c�o�t�t�o�n�)

문제도 농업협상의 틀 안에서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신축적인 입장을

밝힘으로써 협상에 탄력을 더함 �.

�- 이때까지 아프리차그룹은 면화 문제를 농업협상과 별도의 독립된 협상

의제로 논의할 것을 주장해 왔음 �-
�- 아프리차 그룹은 협상 의제로써 싱가포르 이슈�(�S�i�n�g�a�p�o�r�e �i�s�s�u�e�) 를 반대

했던 것이 칸문 각료회의의 결렬로 이어졌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칸문 초안보다 개도국에 더 유리한 내용이 담긴 이번 초안에 어느

정도 호감을 가지고 시작했음 �.�2�0

�F�i�n�a�n�c�i�a�1 �E�x�p�r�e�s�s �2�0�0�4�a�, �2�0�0�4�b�)�.

�1�9 �A�m�o�r�i�m 장관은 개도국을 설득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짐�.
�2�O 예를 들면 �, 모든 수출보조의 철폐�, 싱가포르 이슈 가운데 무역촉진 �(�t�r�a�d�e �f�a�c�i�U�t�a�h�o�n�)

만 상정 등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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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G�r�o�s�e�r의장은 그룹별 관심사항에 대한 협상을 촉진함으로써 회원국 사

이의 이견 조정과 공감대 형성을 꾀했고 �, 자세한 규율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던 시장접근 분야는 원칙 및 추후 협상과제 중심으로

기술하고�, 국내보조와 수출경쟁 분야는 개도국과 선진국 또는 미국과

�E�u 사이의 균형을 추구함으로써 ‘합의’보다‘거부’하기어려운 문안을

제시함 �.
�- 그룹별 대표�(�c�m�r 뼈�1따�O�$�) 를 매개로 그룹내 활동과 소규모 그룹회의�(�g�r�e�e�n �r∞�m�)

를 통한 집중적인 토론은 최종 합의안 도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 �.
�- 협상 막바지 �(약 �2주간 �) 에 집약적으로 이뤄진 소규모 그룹회의는 �1�0�7�R 국

또는 �2�0 개국 수준에서 이뤄졌으며 �, 특히 �7월 �3�0 일 �(금 �) 오후 �5시부터 열

린 �2�0�7�R 국 회의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면서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

써 협상 타결에 이바지함 �.�2�1

�O 회원국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된 주요 쟁점 사항은 모델리티 협상과제로

미뤘기 때문에 기본골격 타결이 용이했음 �.
�- 관세감축 공식�, 관세 상한 설정 �, 민감 품목 및 특별 품목의 기준과 취

급에 관한 자세한 규정 등은 구체성 수준 �(�1�e�v�e�1 �o�f �s�p�e�c�i�f�i�c�i�t�y�) 을 낮추면

서 추후 협상을 통해 결정하도록 했으며 �, 수출보조 철폐 시한 등을 제

시하지 않는 등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나 해석이 모호한 내용이 있음�.

�- 기본골격의 이행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특정 회원국을 배려해 이

를 감안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타결 가능성을 높임 �.

�O 개도국의 요구사항이 비례 �(�p�r�o�p�o�r�t�i�o�n�a�1�i�t�y�) 원칙아래 기본골격에 균형 잡

히게 반영됨 �2�2

�2�1 우리나라는 시장접근 분야의 �2�2�7�R 국 소규모 그룹회의에 참여했으나 �, �7 월 �3�0 일 마지

막 회의에는 초청받지 못했음 �. 이 회의에는 �G�1�0 을 대표한 스위스와 일본이 참여함 �.
노르웨이는 블루박스에 관한 논의 시간�(�3�0 분 정도 �) 에만 참여했음 �.

�2�2 비례 원칙은 선진국과 견주어 개도국의 관세감축 의무가 낮은 것을 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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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0 이 요구한 수출보조의 철폐 �, 혼합 �(�b�l�e�n�d�e�d�) 대신에 구간 �(�t�i�e�r�e�d�) 방식

의 관세감축 공식 채택 �, �d�e �m�i�n�i�m�i�s 감축의 신축성 등이 반영됨 �.�2�3

�- 기본골격 초안은 선진국의 민감 품목 기준과 취급에 대해 자세히 서술

하고 있는 반면에 개도국이 사용할 특별 품목에 대한 기술은 간단하고

모호하게 제시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 이에 따라 수정안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구체성 수준을 맞춤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함 �.

�O 미국과 �E�U가 국내보조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변화를 가져올 때에야

비로소 시장접근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 �.
�- �2�0�0�4 년 �6월에 미국 변화보조에 대한 �W�T�0 분쟁해결에서 브라질이 승소

�- 설탕에 대한 �E�U의 수출보조가 �W�T�O 규율에 어긋났다고 브라질 �, 호주 �,

태국 등이 소송한 사건 등은 이번 협상에서 미국과 �E�U가 국내보조와

수출보조의 개혁에 신축적인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도록 하는 계기가

됐음 �.�2�4

�- 특히 미국의 초기 입장은 시장접근 분야에서 자국의 이익이 보장될 때

에야 비로소 국내보조 분야의 양허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으나 �, 나중에

는 신축적으로 협상에 임함 �.
�- 미국은 고위 관료들을 동원해 농업 �, 비농산물 시장접근 �(�N�A�M�A�L 서비스

등 �7월 협상의제 �(�J�u�1�y �P�a�c�k�a�g�e�) 에 적극 참여했는데 �, 이는 �1�1 월 대통령 선

거와 연말로 끝나는 신속협상권 �(�F�a�s�t �T�r�a�c�k�) 의 연장을 위해서는 기본골

격 타결 시점이 중요했기 때문임 �2�5

�2�3 �U�R 공식 �, 스위스 공식 �, 무관세 등으로 구성된 혼합 공식은 고관세 품목이 적으면서

평균 관세율이 낮은 구조를 가진 선진국에 유리한 반면에 단순한 관세구조아래 평

균 관세율이 높은 개도국에 상대적으로 불리함 �(�L�i�m �2�0�0�4�)�.

�2�4 미국의 �Z�o�e�1�l�i�c�k 대표는 이러한 해석을 부인했으나 �, �E�U 의 �L�a�m�y 대표는 이를 인정

한 것으로 알려짐 �. 사실 �2�0�0�4 년 �8 월 �4 일에 �W�T�O 패널은 설탕에 대한 �E�U의 수출보

조가 �W�T�O 규율에 어긋났다는 예비 판정 결과를 밝힘 �(�W�a�s�h�i�n�g�t�o�n �T�r�a�d�e �D�a�i�1�y

�2�0�0�4�)
’

�2�5 신속 협상권은 미국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일정기간 협상 전권을 위임받아 협상의



회원국 또는 그룹
;ζ

。 성-「 �-�l�l�-

특별 Ôˆº©�(�S�P�)¬ü 수입 보호 장치 �(�S�S�M�)

�G�2�0
� �S�&�D�: 시 장접 근 및 �d�e �m�l�n�i�m�i�s

(브라질, 인도, 중국 �g�)
� 싱가포E 이슈 증 무역촉진 부문 l개만채택

� 무역왜곡 보조 �d�o�w�n�p�a�y�m�e�n�t �2�0�9�6
� 신규 가입국에 대한 특별한 신축성 조항

�G�9�0 � 변화문제 접근

(아효리카 �5�) �- 싱가포르 이슈 중 무역촉진 부문 1개만채택

�G�l�O � 관세 상한 추후 평가, � 수출금지 및 제한 규제

(우리나라 등) � 민감 품목 및 일부 �S�P 확보

케언X 그룹 � 민감 품목의 �T�R�Q 증대

(호주 등) � 구간별 관세감축 공식

미국
� 새로운 블루박스, � 수출보조 철폐
� 구간별 관세감축 공식

�E�u
� 민감 품목 확보
� 수출신용과 식량원조 및 �S�T�E 규율 설정

�7�3

�O 협상 타결을 위한 회원국의 정치적 의지가 강하게 나타났는데 �, 특히 �3�0

여개 회원국에서 각료가 �H�O�D�(�H�e�a�d �o�f �D�e�l�e�g�a�t�i�o�n�) 나 �G�C 회의에 직접 참

여하는 등 활발한 협상 활동을 벌임 �.�2�6

�2�.�1�.�3�. 주요 회원국별 이해득실

�O 회원국들은 기본골격 타결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음

�O 주요국이 거둔 성과라고 지적되고 있는 내용은 〈표 �2�-�2�8�> 과 같읍

표 �2�-�2�8�. 회원국 또는 그룹별 성과

내용과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무역협상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엄 �.
�2�6 �H�O�D 회의의 수석대표는 제네바 주재 대사가 맡고 �G�C 회의는 본부 대사가 수석대

표로 참석하는 것이 보통임 �. �G�r�o�s�e�r 의장은 많은 회원국에서 각료들이 참석하더라

도 �W�T�O 사무국 차원에서 공식 초대장을 발송하지 않을 것임을 밝힘 �.



구분 시 효모(L계) �H�S 10단위(누계) 비고�E�1�E0� 「 -「

300% 이상 �2�5�7�R �9�4¬��(�6�5�%�)
쌀, ¹È²˜�(�3�6�0�9�6�)�, Ì8®h�(�6�3�0�9�%�)�,Ã�¼ô¹¬�(�3�0�0�%�)�, ¬‰¼ô¹¬�(�3�2�4�%�)

�2�5�0�%ÇtÀÁ �3�1¬� �l�O�8¬� �(�7�4�%�) ¬àÍ”�(�2�7�0�%�)

�2�0�0�%ÇtÀÁ �3�9�7�H �1�2�4¬� �(�8�5�%�) Â�À¼�(�2�2�3�%�)�, ¼$�(�2�1�9�%�)

�1�0�0�%ÇtÀÁ �4�7�7�R �1�4�2�7�R �(�9�8�%�) ½„Ç �(�1�7�6�%�)�, ¬�¹`�(�1�4�4�%�)

�7�4

분야시장접근�2�.�2�.

프�E
�-�1�2�.�2�.�1�. 관세 감축의

비율이상대적으로 높은 구맴품주요 농산물의 관세가 높고 고관세�O

채택은 큰 폭의 관세감축 결과를 가져공식조아래 구간별 관세감축의

오게 될 것임〈표�2�-�2�9�>�.

�i�i �C그

�E�E �=�:�r주요 고관세표 �2�-�2�9�. 우리 나라의

주�. 쌀은 관세화 유예 품목이나 관세 �3�0�0�% 이상으로 분류함 �.
자료 �: 농림부

�2�2�2�. 민감 품목의 관세감축

일반 품목의 관세감축 폭에 따라 직접적으

특성상 그 관세감축 폭은 일반

민감 품목의 관세감축 폭은

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 민감 품목의

품목의 경우보다 적을 것임 �.

�O

요구하고 있는데�,

더 많이 �T�R�Q로
「

수
’

로
「
나�E

띠
냐
가

-
。

-
이

을
차끓

웹
어느 정도 �T�R�Q

수준이 관세감축

서해축대감

돼
돼
품
품

감
감

미
�L

미
�L

�O

않은 민감 품목의 경우 �T�R�Q가 설정돼야 할 것임�.
를 늘려주는 방식임 �.

�- �T�R�Q 가 설정돼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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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관세 상한에 대한 평가

�O 수입 금지에 가까운 고관세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인 관세 상한은 관세

감축 폭이 클 경우 그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음 �.

�O 고관세 품목을 민감 품목으로 선정해 융통성을 추구할 경우 관세 상한

은 구속력을 발휘하게 될 것임 �.
�- 그러나 민감 품목에는 �T�R�Q 증량의 조건이 부가되기 때문에 결국 일반

품목에 적용될 구간별 관세감축 폭이 쟁점이 될 것임 �.

�O 협상과정에서 미국 �, 케언즈그룹 등 수출국들은 수입국의 고관세의 문제

를 지적해 왔으며 �, 이는 �2�0�0�3 년 �8월에 미국과 �E�U의 공동 제안서에서 처

음으로 관세 상한으로 구체화됨

�- 공동 제안서는 민감 품목을 인정하면서 �(�E�U 의 입장 �) 관세 상한 �(미국과

호주 등 수출국 입장�)을 원칙으로 제시함

�O 이후 관세 상한은 우리나라 �, 일본 등 소위 수입국인 �G�-�1�0 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데르베즈 초안에 이르기까지 관세감축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제시돼 왔음

�- 데르베즈 초안에서 소수의 �N�T�C 품목에 한해 관세 상한 적용 예외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시했는데 �, 이는 칸문 각료회의에서 합의도출을

위해 �G�-�1�0 의 입장을 감안한 일종의 절충안으로 볼 수 있음 �.

�O 오시마 초안 �(�7 월 �1�6 일 �)과 수정안�(�7 월 �3�0 일 �)�, 그리고 최종 합의안 �(�8 월 �1 일 �)

에 이르기 과정에서 관세 상한은 쟁점이 됨 �.

�- 오시마 초안에서 관세 상한의 역할은 “추가평가가 필요하다 �(�.�.�.�r�e�q�u�h�e�s

�f�u�l�t�h�e�r �e�v�a�l�u�a�t�i�o�n�) ”에 서 수정 안에 서 는 “더 평 가될 것 이 다 �(�.�.�.�w�i�l�l �b�e �f�l�l�I�t�h�e�r

�e�v�a�m�a�t�e�d�) ”로 바뀌었고 �, 최종 합의안에서는 수정안의 표현이 그대로 유

지됨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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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마 초안이 발표된 이후 미국은 관세 상한의 표현을 더욱 강화하려

고 노력한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 등 �G�l�O 은 표현 자체를 삭제시키려고

했읍 �.

�- 결국 최종 합의안은 평가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긴 표현으로 귀결됨으

로써 앞으로 협상에서 관세상한의 역할이 논의될 것이 분명함 �.

�2�.�2�.�4�. 설품목 �(�p�r�o�d�u�c�h 과 관세라인 �(�t�a�r�i 뀐 �l�i�n 밍의 차이

�O 기본골격은 민감품목에 대한 선정을 빼고는 실품목 기준으로 민감 품목

의 관세감축과 �T�R�Q 약속 의무를 제시함 �.

�O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 이행이 관세라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감 품목에 대한 실품목 기준 채택은 그 시장개방에 상당한 신축성을

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 하나의 실품목은 여러 개의 관세라인을 포함하고 있음 �.

�- 예를 들면 쌀은 한 품목이지만 관세라인은 �1�6 개로 구성돼 있음 �. 따라서

품목기준으로 관세를 �1�0�% 감축할 경우 �, �1�6�7�R 관세라인의 감축률을 모

두 동일하게 �1�0�% 감축할 수도 있지만 �, 관세라인별로 감축률을 조정해

평균으로 �1�0�% 를 맞출 수도 있음 �. 결국 민감품목의 관세감축방식은 실

제 이행측면에서 과거의 �U�R방식을 적용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음

�- 민감품목에 최소 감축률의 적용이 삭제됐다는 점에서 극단적으로 특정

관세라인의 관세를 감죽하지 않을 수도 있음 �.

�O �T�R�Q 확대도 지금처럼 품목기준으로 전체 �(�g�1�o�b�a�l�) 쿼터 설정이 가능해져

특정 관세라인의 수입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주어짐 �.

�2�7 �J�O�B�(�0�4�)�/�9�6 �1�6 �J�u�1�y �2�0�0�4 와 �J�O�B�(�0�4�)�/�9�6�/�R�e�v�.�1 �3�O �J�u�I�y �2�0�0�4 빛 �W�T�/�L�/�5�7�9�, �2 �A�u�g�u�s�t

�2�0�0�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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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2�.�3�- 국내보조

�2�.�3�.�1�. 조화 �(�h�a�r�m�o�n�k 따�i�o�n�) 의 원직 �(�p�a�r�a�-�@

�t�r�a�d�e�-�d�i�s�t�o�r�t�i�n�g

�d�o�m�e�s�t�i�c �s�u�p�p�o�r�t�) ’이란 �D�o�h�a 각료회의 위임사항을 상기시키면서 기본골

격은 보조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이 감축하는 조화의 원칙을 강조함 �.

�- 국내보조 부분에서 조화란 용어가 �3번이나 나타남 �.

실질적인 감축 �(�s�u�b�s�t�a�n�t�i�a�1 �r�e�d�u�c�t�i�o�n�s �i�n보조의‘무역왜곡�O

있는데 �,공식 �(�t�i�e�r�e�d �f�o�r�m�u�1�a�) 이 제 시 되 고

처요되
「 。 �n �

수단으로서 구간별

공식은 무역왜곡 보조 총액과 �A�M�S 감축에

조화의�O

�2�3�2�. 무역왜곡 보조 총액의 감축 �(�p�a�r�a�-�7�~�8�)

무역왜곡 보조는 �A�M�S 양허수준 �, 허용된 �d�e �m�i�n�i�m�i�s�, 블루박스의 합으로

정의됨 �2�8

�- 무역왜곡 보조총액의 개념이 등장한 것은 보조사이의 전이 �(�b�o�x �s�h�i�f�t�i�n�g�)

를 억제함으로써 실질적인 농정 개혁을 추진하기 위함임 �.
�- 그러나 보조 형태별 무역이나 생산에 미치는 정도가 다른 현실에서

�O

무역왜곡 보조는 구간별 감축공식에 의해 감축하되

수준에서 �8�0�9�6 를 넘지

�- 이와 같은 다운페이벤트 �(�d�o�w�n�p�a�y�m�e�n�t�) 방식에 의한 보조감축은 케언즈

그룹 �(�G�/�A�G�/�N�G�/�W�/�3�5�) 과 �A�S�E�A�N 그룹 �(�G�/�A�G�/�N�G�/�W�/�5�5�) 이 각각 �2�0�0�0 년 �9월

과 �1�1 월에 제안한 방식임 �.�( 케언즈그룹은 �5�0�9�6 의

묶어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들을 같은 이름아래

『순기
이행 첫 해에�O

�d�o�w�n�p�a�y�m�e�n�t를 요구 �)

않도록 함�.

�2�8 �D�e �m�i�n�i�m�i�s 는 품목 특정과 불특정 보조로 구성돼 있는데 �, 각각 해당 품목과 전체

농업생산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감안할 경우 중복 산출의 문제

가 나타날 수 있음�. 이 문제는 추후 협상에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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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협상위원회 �H�a�r�b�i�s�o�n 전임 의장의 종합 보고서도 �d�o�w�n�p�a�y�m�e�n�t 방식

의 보조 감축을 소개했음 �( 임송수 �2�0�0�3�a�)�.

�- 이번 기본골격 협상에서 인도와 브라질이 �d�o�w�n�p�a�y�m�e�n�t 방식의 보조 감

축을 강력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짐 �.

�O 보조 수준에 따라 구간을 나누고 감축률을 설정하는 공식은 추후 협상

을 통해 이뤄질 테지만 회원국별 농업생산액의 규모와 보조의 절대규

모를 기준으로 보조 높낮이를 판단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임�.

�O 구간별 공식에 따른 무역왜곡 보조의 감축 의무는 감축 상한이 아닌 최

소한의 감축수준으로 해석해야 함 �<그림 �2�-�3�>�.

�- 무역왜곡 보조가 감축 공식에 따라 이행기간 �(�0�-�t�1�) 에 �p�0�-�r�1 의 스케줄로

감소하는 것으로 주어졌다 하더라도 �, �A�M�S�, 블루박스 �, �d�e �m�i�n�i�m�i�s 에 대

한 각각의 상한이나 감축의무를 적용했을 때 그 합계가 �p�0�-�r�3 의 스케줄

로 나타난다면 회원국이 활용할 수 있는 보조 규모는 �t�1 년에

�0�-�p�3�(�<�0�-�p�1�) 으로 구속됨 �.

그림 �2�-�3�. 무역왜곡 보조 총액과 구성 보조별 감축의 관계

보조규모

�P�o

�r�l�P�l

�P�3
‘
‘ι

�f�l

�P�2 �r�2

�0 이행기간



호주 브라질 캐나다 �E�u 인도 이보 우리 노르
미국�E�l�l�-

나라 웨이

기준연도 때 �1�9�9�8 �1�9�9�9 �2�o�m �1�9�9�7 때 �2�o�m �2�o�m �1�9�9�8 �2�0�0�0

�A�M�S �1�1�9 �8�3 �6�3�8 �4�Z�9�3�2 �6�/�4�6�1 �1�/�4�5�7 �1�/�1�6�9 �2�2�5�8 �1�6�/�8�0�3

닝 g바λ、 �2�4�/�4�0�1 �8�4�5 �8�7�1�:�50�®0�- 「 �}�-

현행수준
�d�e �m�i�n �1�2 �4�0�9 �7�4�8 �8�1�7 �L�O�O�3 �2�8�9 �4�5�3 �7�/�3�4�1

합제 �1�3�1 �4�9�1 �L�3�8�5 �7�3�/�1�5�0 �L�O�O�3 �7�/�5�9�6 �1�9�1�0 �2�/�0�4�1 �2�/�2�5�8 �2�4�/�1�4�3

�A�h�f�S �2�6�4 �9�9�7 �3�/�0�4 �7�3�/�7�4�1 �3�6�/�2�3�1 �L�5�4�9 �L�2�6�6 �3�1�8�0 �1�9�/�1�0�3

님 근바까、 �2�4�4�0�1 �8�4�5 �8�7�1´ñ�i�?°|�- 「 �)�-

양허수준
�d�e �1�1�1�i�n �9�5�8 �6�/�4�0�0 �9�7�2 �1�3�3�6�0 �8�/�4�9�7 �4�1�6�0 �2�/�8�4�3 �9�8 �Z�3 �9�/�4�7�6

합계 �1�/®E�2 �7�3�9�7 �4�/�0�1�3 �1�1�1�/�5�0�2 �8�/�4�9�7 �4�1�/�2�3�6 �4�3�9�2 �2�/�2�3�6 �3�4�0�3 �2�8�/�5�7�9

�A�h�% �1�5�8 �5�9�8 �L�8�2�5 �2�9�/�4�9�6 �1�8�/�1�1�5 �9�2�9 �7�6�0 �1�/�9�0�8 �9�l�5�5�2

닝EHLλ、늘-「0��-�- �9�5�8 �3�/�2�0�0 �9�7�2 �1�3�/�3�6�0 �4�2�4�9 �4�/�1�6�0 �1�/�4�2�2 �9�8 �2�2�3 �9�/�4�7�6

기본골격
�d�e �m�i�n �4�7�9 �3�/�2�0�0 �4�8�6 �6�/�6�8�0 �8�/�4�9�7 �2�/�0�8�0 �1�/�4�2�2 �4�9 �1�1�1 �4�7�3�8

합계 �L�5�9�6 �6�I�9�9�8 �3�/�2�8�3 �4�!�5�3�7 �1�2�7�4�6 �2�4�/�3�5�5 �3�7�7�3 �9�0�7 �2�/�2�4�2 �2�3�/�7�%

�7�9

�O 주요 회원국을 대상으로 현행 및 양허수준과 기본골격 사이의 무역왜곡

보조를 견주면 〈표�2�3�0�> 과 같읍 �.

�- �E�U는 기본골격 아래 블루박스와 �d�e �m�i�n�i�m�i�s 의 감축으로 보조 규모가

양허수준 �1�,�1�1�5 억 달러에서 �4�9�5 억 달러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 미국의 경우에는 품목 불특정 �d�e �m�i�n�i�m�i�s 가 블루박스로 전환되면서 전

체 보조는 �2�8�6 억 달러에서 �2�3�8 억 달러로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함 �.

�- 블루박스를 최대한 가용한다고 가정하면 �, 우리나라의 보조 감축은 �6 억

달러 정도인 것으로 산출됨 �.

표 �2�-�3�0�. 무역왜곡 보조의 규모 비교
단위 �: �1�0�0 만 달러

주 �:�1�. 현행수준은 �W�T�O에 통보된 실적임 �.
자료 �: �W�T�O 〈 �w�w�w�.�w�t�o�.�o�r�g 〉 �; �O�E�C�D�(�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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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웨이는 �A�M�S와 블루박스가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총 보조의 감

소가 나타난 반면에 인도는 블루박스를 더 많이 활용할 경우 오히려

보조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2�9

�O 첫해에 �2�0�9�6 를 감축하는 �d�o�w�n�p�a�y�m�e�n�t 방식은 �i �) �A�M�S 가 실행수준이 아

닌 양허수준을 기초로 감축된다는 점 �, �i�i�) �A�M�S 소진률 �(현행 �/ 양허 �) 이 낮

다는 점 �, �i�i�i�) 보조의 형태가 차츰 그런박스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회원

국에 제한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됨 �<표 �2�-�3�1 〉 �3�0

�O 단 �<표 �2�3�0�> 에서 양허수준은 현재 농업협정 아래 회원국이 최대로 사

용할 수 있는 보조규모이고 �, 기본골격은 아래와 같이 가정한 상한설정

과 감축률을 적용한 이후 회원국이 사용 가능한 최대보조 규모임 �.

�- 또한 기본골격 아래 �A�M�S 양허수준은 그 규모에 따라 각각 �4�0�9�6�( 호주 �,

브라질 �, 캐나다�, 우리나라 �, 노르웨이 �, 스위스 �)�, �5�0�9�6�( 일본 �, 미국 �)�, �6�0�%�(�E�U�)

감축하는 것으로 가정함�.

�- 블루박스는 현행수준과 양허수준의 경우 실제 사용규모이며 �, 기본골격

아래에서는 농업생산액의 �5�%로 상한이 설정된 경우임 �.
�- �D�e �m�i�n�i�m�i�s 는 양허수준 아래 농업생산액의 �5�%�( 개도국의 경우 �1�0�%�) 로써

최대 활용 가능 규모가 되며 �, 기본골격 아래에서는 농업생산액 대비

�2�5�%�( 호주 �, 캐나다 �, �E�u�, 일본 �, 노르웨 이 �, 스위스 �, 미국 �)�, �5�%�( 브라질 �, 우리

나라�)�, �1�0�%�( 인도 �) 등 각각 �5�0�9�6 감축 �( 인도의 경우 현행 유지 �)되는 것으

로 가정하였고 �, 브라질의 농업생산액은 �2�0�0�0 년 부가가치 수준을 사용

했고 �, 스위스도 �2�0�0�0 년 기준임 �.

�2�9 인도와 같은 개도국이 직접지불의 정책수단을 채택하기에는 재정부담으로 한계가

있으

�3�O �U�R �6년 이행기간에 선진국에 적용됐던 감축률인 �2�0�% 를 이행 첫해에 적용하기로

한 것은 농정개혁 의지와 의무를 나타낸 상징적인 합의로 해석할 수 있음 �(�A�g�r�a

�E�u�r�o�p�e �2�0�0�4�a�)�.



애꺼 L근
호주 브라질 캐나다 。1E￡ )」」- �-�-�-�- 〈워스 미국�E�u E즈 L-

나라 웨이

기준연도 �2�0�0�0 �1�9�9�8 �1�9�9�9 �2�0�0�0 �2�0�0�0 �2�0�0�0 �2�0�0�0 �1�9�9�8 �2�0�0�0

�A�N�I�S 소진률 �(�%�) �4�5 �8 �2�1 �6�5 �l�8 �9�4 �9�2 �7�l �8�8

AMS/농업생산액
�2 �1�6 �2�8 �4�4 �5 �6�5 �7�1 �l�O�(�%�)

�A�M�S�/�E�U �A�N�I�S �(�%�) �0 �1 �4 �m �4�9 �2 �2 �4 �2�6

�8�l

�O 한편 �E�U의 경우 �A�M�S 소진률은 �6�5�% 에 불과하며 �, 더욱이 �2�0�0�3 년 �C�A�P 개

혁을 통해 블루박스의 상당 부분이 그린박스로 전환될 예정이기 때문

에 �d�o�w�n�p�a�y�m�e�n�t 이 행 에 어 려 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임 송수 �2�0�0�3�)�.�3�l

�- 미국은 �A�M�S 소진률이 최근에 증대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감축 부담

을 갖게 될 것임 �.

�- 우리나라와 노르웨이는 �A�M�S 소진률이 각각 �9�4�% 와 �9�2�% 로 높아 �, �A�M�S

나 양허수준 측면에서는 영향을 받지만 �, 현행수준과 비교할 때는 영향

이 전혀 없는 것으로 산출됨 �.

표 �2�-�3�1�. �A�M�S 의 소진률과 상대적 규모

자료 �: �W�T�O�(�w�w�w�.�w�t�o�.�o�r�g�)�; �O�E�C�D�(�2�0�0�3�)

�O 이에 따라 핵심은 앞으로 협상에서 보조 감축률을 얼마나 크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임 �.

�3�1 예를 들면 �, 프랑스는 곡물보조의 �7�5�% 를 생산중립 직접지불로 전환하고 나머지

�2�5�% 만 생산과 연계된 블루박스 조치로 유지할 계획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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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A�M�S 및 품목별 �A�M�S 감축 �(�p�a�r�a�. �4�1�0�)

�O 무역왜곡 보조와 마찬가지로 �A�M�S에도 구간별 감축공식이 적용되기 때

문에 �A�M�S 수준이 높은 회원국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감축해야 함 �.

�O 회원국별 농업생산액을 기준으로 �A�M�S의 높낮이를 따져보면 노르웨이

가 �6�5�% 로 높고 �, 일본 �4�4�%�, �E�u �2�8�%�, 캐나다 �1�6�%�, 미 국 �1�0�%�, 우리나라

�5�% 등으로 나타남〈표 �2�3�0 〉 �.

�- 절대규모 측면에서 �A�M�S가 가장 큰 �E�U를 기준으로 한다면 일본이 그

�4�9�%�, 미국이 �2�6�% 를 차지하고 �, 우리나라는 �2�%를 기록함 �.

�O 이처럼 상대적인 기준으로 접근한다면 우리나라의 �A�M�S 규모는 낮게

나타나 유리한 측면이 있으나�, �G�1�0 차원에서는 일부 불리한 회원국이

있어 �G�1�0 은 캐나다와 함께 절대적인 기준에 의한 �A�M�S 감축이 바람직

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음 �.
�- 미국은 �E�U를 겨냥해 농업생산액 대비 �A�M�S 크기를 기준으로 �A�M�S를

감축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지만 �, 기본골격 협상에서 ‘절대기준또는

상대기준’에 의한 감축 문안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고 �, �E�U도 같은 의견

이어서 결국 삭제됨 �.

�O 품목별 �A�M�S 상한 설정은 개도국이 주장한 내용으로 특히 개도국의 관

심품목에 대해 선진국이 보조를 늘림으로써 세계시장에 미치는 영향

�( 예 �: �d�u�m�p�i�n�g�) 을 줄이기 위한 목적엄 �.
�- 예를 들면 �, �1�9�9�6�~�2�0�0�1 년에 미국은 면화에 대한 �A�M�S 지출을 �3�4�0 만 달러

에서 �2�8 억 달러로 늘렸으며 �, 쌀에 대해서도 �5�8�0 만 달러에서 �7 억 �6�,�2�9�0

만 달러로 증대시 킴 �(�w�w�w�.�w�t�o�.�o�r�g�)�.



연도 쌀 보리 Æ$�A�A
유채 누에고치「τ-T

�1�9�9�5 �0�.�9�7 �0�.�O�2�4�8 �0�.�O�O�2�9

�1�9�9�6 �0�.�9�7 �0�.�O�2�5�9 �0�.�O�O�2�8

�1�9�9�7 �0�.�9�7 �0�.�O�2�3�8 �0�.�O�O�2�9 �0�.�O�O�O�5 �O�D�o�o�m

�1�9�9�8 �0�.�9�7 �0�.�O�2�9�9 �0�.�O�O�4�0

�1�9�9�9 �0�.�9�7 �0�.�O�3�1�4 �0�.�O�O�O�O�3

�2�0�0�0 �0�.�9�7 �0�.�O�2 �0�.�O�O�1�1

�8�3

�O 기본골격이 일부 품목 특정 �A�M�S의 감축을 명시하는 것도 이러한 품목

사이의 �A�M�S 전이 �(�p�r�o�d�u�c�t �s�h�i�f�t�i�n�g�) 를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 �G�1�0 은 품목별 �A�M�S 상한이 �A�M�S의 취지 �(통합 방식�) 에 어긋나고 각 국

의 농정 신축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반대했으나 �, 받아들여지지 않음

�O 품목별 �A�M�S상한은 개도국과 선진국간 형평성 회복의 논리를 지님�.
�- 대부분의 개도국은 양허한 �A�M�S가 없거나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d�e

�m�i�n�i�m�i�s 중심의 정책조치를 운용하고 있는데 �, 이는 결국 품목별 농업생

산액 기준 �(품목 특정 �d�e �m�i�n�i�m�i�s 의 경우 �)으로 상한이 설정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반면 선진국이 주로 사용하는 �A�M�S는 통합된 지표로 전체

상한 아래서 품목 사이의 보조 전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임 �.

�O 품목별 �A�M�S 상한이 설정되면 우리나라는 기존의 �A�M�S 대상 품목과 그

보조 규모 이하 수준에서 �A�M�S 정책을 운용해야 하는 제약을 지님 �.

�- �1�9�9�5�~�2�0�0�0 년에 �A�M�S 대상 품목은 쌀 �, 보리 �, 옥수수 �, 유채 �, 누에고치로

제한돼 있으며�, 전체 �A�M�S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9�7�% 임 �<표

�2�-�3�2�>�.

표 �2�-�3�2�. 우리나라의 현행 �A�M�S에서 차지하는 품목별 비율

자료�: �W�T�O�(�w�w�w�.�w�t�o�.�o�r�g�)



�O 문제는 앞으로 시장개방 확대로 인해 �A�M�S 정책이 필요하더라도 �5 개 품

목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며 �, �d�e �m�i�n�i�m�i�s 의 축소 가능성을 고려할 때 �,

품목 특정적인 보조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임 �.

�- 특히 쌀 정책이 가격보조에서 그린박스에 속하는 공공비축제와 직접지불

로 전환되는 단계에 있는데 �, 이 경우 쌀에 고착된 �A�M�S�( 전체의 �9�7�%�) 가 상

당부분 사장됨으로써 농정전반에서 �A�M�S 조치가 거의 사라지게 될 것임�-

�- 농정개혁 과정에서 �A�M�S 조치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
�E�U와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도 다양한 품목에 대해 �A�M�S 조치를 기본

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더욱이 농정 전환기에 있는 우리나라로서 신축

적인 농정수단의 확보가 중요한 만큼 적절한 대응이 요구됨 �.�3�2

�8�4

협상하도록 규정함�.

거 의 모든 �d�e �m�i�n�i�m�i�s 조

�d�e �m�i�n�i�m�i�s 의 감축은 확실 해

�2�.�3�.�4�. �D�e �m�i�n�i�m�i�s 감축 �(�p�a�r�a�- �l�1�~�I�2�)

�O �D�e �m�i�n�i�m�i�s의 감축은 �S�&�D 원칙을 고려하면서

�- 개도국이 생계농과 빈농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치는 감축을 면제한다는 문구를 감안할 때

보임 �.

조치의 면제는 인도의 요구가 관철된 것

기준과
‘

거의 모든 조치 �(�a�l�m�o�s�t

따라 적용대상 회원국과 조치가 결정될

생계농과 빈농을 대상으로 한

생계농과 빈농에 대한

�m�i�n�i�m�i�s �s�u�p�p�o�n�y 에 대한 해석 에

�O

�d�e�a�1�l으로 �,

있다는

것으로

저인〈 �i�, �.

�- 최소한 후자와 관련 �, 언도는 �A�M�S 없이 �d�e �m�i�n�i�m�i�s 를 운용하고

점에서 양허된 �A�M�S가 없는 개도국이 필요조건 가운데 하나일

내다보임 �.

�3�2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E�u�, 일본 등이 활용하는 품목 특정 �d�e �m�i�n�i�m�i�s 수준은 높지

않은 편임 �.



�8�5

�O �D�e �m�i�n�i�m�i�s의 감축은 미 국의 입장에 서 경 기순환 대 응 직접 지 불 �(�C�C�P�) 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를 새로운 블루박스에 대한 추가 기준과 연계시켜

협상할 것으로 전망됨�.

�2�3�5�. 블루박스 상한과 새로운 가준�(�p�a�r�a�- �1�3�~�l 잉

�O 블루박스에 대한 규율은 기본골격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였음 �.

�O 미국의 �C�C�P를 새로운 블루박스에 포함되도록 허용한 반면에 브라질 등

�G�2�0 의 요구에 따라 추가 기준 �(�a�d�d�i�t�i�o�n�a�l �c�h�t�e�r�i�a�) 에 대해 협상하기로 했는

데 �, 용어는 수정안의
‘ �m�a�y �b�e �n�e�g�o�t�i�a�t�e�d ’에서 ’

�w�i�1�1 �b�e �n�e�g�o�t�i�a�t�e�d�, 로 강화됨 �.
�- �C�C�P 는 과거 기준면적에 근거해 지급되기 때문에 현재의 생산량과 연

계되지 않지만 �, 현재의 시장가격에 따라 그 지급 규모가 달라지기 때

문에 가격과 연계된 정책 조치라고 할 수 있음 �(박동규 등 �2�0�0�4�)�.

�O �C�C�P 의 산출 방식 은 다음과 같읍 �.

�P�R�C�C�P �= �T�P �- �P�R�F�D�P �- �m�a�x �{�M�P�, �L�R �}

�C�C�P �= �P�R�C�C�P �x �B�A × �8�5�% × �Y�L�D

� �P�R�C�C�P�: �C�C�P 지급률 �(�$�/ 부셀 �)

� �T�P�: 목표가격 �(�$�/ 부셀 �)

� �P�R�F�D�P�: �F�D�P 지급률 �(�$�/ 부셀 �)

� �M�P�: 시장가격 �(�$�/ 부셀 �)

� �C�C�P�: 경기변동 대응 지불�(�$�)

� �L�R�: 융자율 �(�$�/ 부셀 �)

� �B�A�: 과거 기준면적 �(�a�c�r�e�)

� �Y�L�D�: 프로그램 단수 �(부셀 �/�a�c�r�e�)



�8�6

블루박스를 사용하는 회원국은 노르웨이 �, �E�u�, 일본 등 �3개�O �2�0�0�0년 현재

이 조치를 사용한 적이 있는 나라는 미국 �, 슬로

등임�(�U�N�C�T�A�D �2�0�0�3�)�.베니아 �, 슬로바키아 �, 아이슬란드

국이며 �, �U�R 이행기간에

넘지 않도�5�%를기본골격은 블루박스 보조가 과거 평균 농업생산액의�O

보조가차초�3�- 흐르 �H�L 꺼、
�E프 �, �-�1 �-�-�-

처 �E 이
。 -」 �n �

농업생산액에서

�1�%

있는데 �, �2�0�0�0 년 현재

비 율은 노르웨 이 �4�4�4�%�, �E�C �8�2�%�, 일본

록 규정하고

지하는

인정함 �.

약간의 신축성

。
�-�E하�E

여
기

�- 이에 따라 노르웨이처럼 그 활용 비율이 높은 회원국에

�(�s�o�m�e �f�1�e�x�i�b�i�l�i�t�y�) 을 제공할 것이라고 명시함

�- 또한 잠재적인 사용 회원국에도

블루박스의수단으로서기본골격은 농정개혁�O

밝힘 �.적용된다고보조 상한이

규모와블루박스기존의산출함에서도기준 �(�b�a�s�e�) 을보조의�- 무역왜곡
하

샘를스바「근�T�B�-�E것을 채택하도록 함으로써

회원국을 배려함 �.

三조
�1�-설정된 상한 가운데

느」
이
샤

고

블루박스의 상한이 �2�0�0�4 년 �A�M�S 양허수준과 비슷

또한 블루박스 조치가 농정개혁 과정에서

게 필요할 것이

입장에서

크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할 정도가

�O

。
�T�T

검토하는

것임�.

그 사용 가능성을

참여해야 할적극

있다는 측면에서

며 �, 이에 따라 관련 협상에

수’

짧

명 확화 �(�p�a�r�a�- �l�6�)기준�2�.�3�.�6�. 그런박스

할명확히검토하고
음
�)

주
ι

기

。
�}
」�2�-

�Hλ �r 그 �

그맞도록

있으나 �, 자세한 지침은

기본골격은 그린박스의 취지에

명시하고것을

�O



국 가 �l�9�9�5 �1�9�9�6 �l�9�9�7 �1�9�9�8 �1�9�9�9

�E�u �6�,�2�9�2 �6�,�6�8�4 �4�,�9�1�5 �5�8�3�5 �5�,�5�8�8

λ위〈 �4�4�7 �3�6�9 �2�9�5 �2�9�2

미국 �2�6 �1�2�2 �1�l�2 �l�4�7 �8�0

한국 �2 �3 �3 �3 �l�2

�8�7

분야�2�.�4�. 수출경쟁

철폐 �(�p�a�r�a�- �1�7�~�2�1�)�2�A�.�1�. 수출보조

식량원조 �, 수출 국영무역 �(�S�T�E�)

일시까지 철폐하기로 함

보증 �, 수출보험 �,수출보조 �, 수출신용

등 모든 수출보조 요소에 대해 합의된

디�1�; 지�O

수출경쟁 수단에 대한 규

상당한 진전임 �.

특히 개도국과 �N�G�O에 의

지난 칸문 각료회의는 수출보조의 철폐 �, 다른

율 등을 답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기본골격은

�- 수출보조는 가장 무역을 왜곡하는 요인으로

비난받아온 것임�.

�O

해 강력하게

수출보조 실적을 살펴보면 �<표 �2�-�3�3�> 와 같읍 �.주요국의�O

수출보조 감소 의무를 지님�.�- �U�R 협정아래 �2�5 개국이

수출보조 추이표 �2�-�3�3�. 주요국의

단위 �: �l�O�0 만 달러

�E�U이며 �, �E�U는 수출보조의 철폐를

식량원조에 의한 보조요소도 없애

기본골격에 반영시킴 �.

꽤
웹
-
줄

、
《�T

자료 �: �W�T�O�(�w�w�w�.�w�t�0�.�o�r�g�)

수출보조 수준이 가장 높은

수용하는 대가로 미국의

�O

이른바 병 행주의 �(�p�a�r�a�H�e�n�s�m�) 를 주장해야한다는



일시가 제시되지 못한

명시된 것�(�p�a�r�a�. �2�0�) 에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해야

프랑스는 결국 기본골격의 병행

농업부 장관은 수출보조

있다고 밝힘 �(�A�g�r�a �E�u�r�o�p�e

미국이 주로 활용하는 수출신용에는 수출보조와 같은 규제가 없음 �.

�- 세계 무역에서 현금기준 또는 �1�8�0 일 이하의 수출신용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9�0�9�6 로 대부분을 차지함 �(�W�T�O �2�0�0�0�)�.

�W�T�O 에 통보되지

달러에서

�O �S�T�E에 의한 수출보조나 정부의 금융지원 및 손실보증도 철폐 대상임 �.
�- 캐나다의 밀 위원회 �(�C�W�B�) 와 정부는 �C�W�B가 기본골격이 명시하는 방식

운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함

�(�C�a�n�a�d�a �P�r�e�s�s �2�0�0�4�) �.
�- 호주도 밀�, 쌀 �, 감자 �, 설탕 등을 대상으로 단일 판매 창구에 의한 유통

독점권을 허용하고 있는데 �, 이에 대한 규율은 추후 협상과제로 제시된

것뿐이라고 반응을 나타냄 �(�T�h�e �A�u�s�t�r�a�1�i�a�n �2�0�0�4�)�.

따르면

알려짐

농업협정

요소의

차원에서 수출보조를 활용하고 있으나�, 지금

의무를 지니지 않고 있으며 �, 이에 따라 수출보조

연관은 없음 �.

것으로

�O�E�C�D 에�j

난
으
밝
이
샤

수출보조 철폐의 이행과 관련해 일부는 분명한

점�, 특히 회원국의 내부 개혁 절차를 고려하도록

우려를 나타내고 추후 협상에서 개도국들이

할 것이라고 지적함 �(�O�x�m�m �2�0�0�4�)�.

�- �E�U 의 수출보조에 강력하게 항의했던

주의 반영 에 만족했으나 �, 프랑스의 �G�a�y�1�n�a�r�d

철폐 시한은 �2�0�1�5 년 또는 �2�0�1�7 년을 생각하고

달러로

。 �L�-�1
�1송」�L

�1�8�0 억�1�1�0 억

수출신용 규모는

�1�9�9�5�~�9�8 년에

우리 나라는 �S�&�D

아래에서 감축

철폐와 직접

�(�O�E�C�D �2�0�0�0�)�.

�2�0�0�4�b�)�.

으로

�O

�O

�O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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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개도국 우대조치 �(�p�a�r�a�- �2�2�~�2�R

�O 개도국은 수출보조가 철폐된 시점 이후라도 얼마간�(�f�o�r �a �r�e�a�s�o�n�a�b�1�e �t�i�m�e�)

농업협정 �A�r�t�i�c�k �9�4 에 따라 처리 �, 등급 향상 �, 가공 등 수출용 농산물의

유통비용과 국제수송 및 운송비용의 경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이에 따라 개도국의 수출보조 철폐 시점은 앞으로 합의해야 할 선진국

의 시점과 �A�I�t�i�c�k �9�4 의 지속기간 협상에 따라 결정될 것임 �.

�O 우리나라는 특히 판매 촉진비로서 물류비 부담이 큰 과실류 �, 화훼류 �, 채

소류 �, 김치류 �, 인삼류 및 축산물에 대한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읍 �.

�- 사전에 지원 단가를 정해 수출물량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되 �, �1�0

만 달러 이상인 품목과 업체 �(수출자 또는 물품 공급자 �)가 대상임 �.
�- �2�0�0�1 년에 판매 촉진비는 �2�6�0 억 원 정도임 �.

�3�. 모델라티 협상 과제와 전망

�3�.�1�. �i�i �J�K�L �Q�I �X�{
�t�=�i �C그 �i 크 〈그

�O 이번 일반 이사회는 �2�0�0�1 년 �D�o�h�a 각료회의가 위엄한 협상 시한인 �2�0�0�5

년 �1월 이후에도 협상을 계속 할 것을 처음으로 인정함 �.

�O �2�0�0�5년 �1�2 월 홍콩에서 제 �6차 �W�T�O 각료회의가 열릴 계획임 �.

�O 모델리티 협상은 �2�0�0�4 년 �9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나 �, 주요국의 정치

일정 때문에 본격적인 협의는 �2�0�0�5 년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
�- 농업위원회의 다음 공식회의는 �1�1 월 �1�8 일로 예정돼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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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모델리티 협상은 일단 제�6차 각료회의를 목표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

지만 �,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2�0�0�6 년까지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

보임 �.

�- 지금과 같은 협상 탄력이 앞으로도 지탱된다면 �2�0�0�5 년까지 모델리티을

합의할 수 있을 것이며 �, 이에 따라 �2�0�0�6 년부터 새로운 협정을 이행할

수 있다는 의견도 일부 제시되고 있으나 �, 모델리티 협상이 기본골격보

다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울 것이란 다수의 견해를 감안할 때 빠른 협

상 타결은 기대하기 어려움 �.

�- 특히 기본골격에서 구체적인 수치뿐만 아니라 많은 핵심 쟁점들을 추

후 협상으로 미룬 점 �, 모호한 표현에 대한 상이한 해석 가능�, 관세감축

과 �T�R�Q 증량에 관한 복잡한 공식 설정 �, �U�R 때 없었던 민감 품목 �, 특별

품목 등의 새로운 개념과 이에 대한 자세한 규율을 설정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모델리티 협상은 더 어렵고 긴 논의가 될 것으로 내다

보임 �.

�3�.�2�. 협상 과제와 전망

�3�.�2�.�1�. 시장접근 분야

�O 관세 감축의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세수준이 제일 낮은 구간과

제일 높은 구간을 가급적 넓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 �.

�O 관세 상한의 역할을 축소하려면 고율관세 구간에 적용될 감축 폭을 크

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 경우 민감 품목의 감축률도 따라서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

�O 관세 상한에 커다란 이해가 걸린 회원국은 우리나라와 일본 등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관세 상한의 설정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 최

종 협상결과가 민감 품목의 민감성을 반영해야만 균형 잡힌 협상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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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을 감안할 때 민감 품목에까지 관세 상한이 적용될

지는 불투명함 �3�3

다는 �p�a�r�a�- �3�3 의

역할이 거의 없다는

않도록 협상력을 발휘해야

�O 우리나라는 구간별 관세감축 공식아래 관세 상한의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관세 상한이 적용되지

할 것임

�3�2�2�. 국내보조 분야

구간별 보조 감축공식과 관련한 기준 및 계수 설정은 복잡하고 회원국

사이에 이해관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힘든 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보조 규모와 감축률을 결정하는 기준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농업

생산액과 같은 지표가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O

품목별 �A�M�S 상한 설정은 우리나라의 미래 농정 신축성을 압박하는 요

인이면서도 협상 여지가 많지 않다는 한계가 있음�.
�- 혹시 방법론 협상에서 상한 설정 면제의 가능성이 생길

대한 관심이 필요함 �.
있을지에

까�~-「

�O

블루박스를 앞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지만�, 브라질

등 개도국의 요구에 따라 그 추가 기준이 상당히 강화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정에 적용 가능한 기준이 설정되도록 해야 할 것임 �.

�O

�3�3 민감 품목의 실질적 시장접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p�a�r�a�- �3�2 에는 다음과 같

은 문장이 추가되어 있고�, 이는 일본의 쌀을 고려하기 위해 만든 일본을 위한 표현

이라고 전해짐 �. 일본 내부에서도 이에 근거하여 쌀의 시장개방 폭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음�. “ �H�o�w�e�v�e�r�, �b�Q�l�Q�n�c�e �i�n �t�h�i�s �n�e�g�o�t�i�a�t�i�o�n �w�i�l�l �b�e �j�b�u�n�d �o�n�@

�r �t�h�e �f�i�n�a�l �n�e�g�o�t�i�a�t�e�d �r�e�s�u�l�t �Q�l�s�o �r �f�l�e�c�t�s �r�l�1�e �s�e�n�s�i�t�i�v�i η �q�f �t�h�e �p�I
��o�d�u�c�t �c�o�n�c�e�r�n�e�d�-

”



�9�2

�- 지금처렴 휴경아래 시행되는 부분에 대한 기준은 유지되는 게 바람직

하며 �, 가격과 연동된 새로운 조치와 관련해서는 가격연동 부분이 크게

제약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 조치의 미래 도입 가능성을 높이도록 해

야 할 것임�.

�O 우리나라는 �d�e �m�i�n�i�m�i�s 를 현재 많이 활용하고 있고 �, �A�M�S 와 �d�e �m�i�n�i�m�i�s 의

감축은 품목 특정적인 보조에 커다란 제약으로 나타날 것이므로 미래

농정의 신축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이에 대응해야 할 것임 �.

-비록 인도의 주장으로 첨가된 생계농과 빈농을 대상으로 한 조치의 면

제라 할지라도 �, 그 기준 협상에 적극 참여해 이것이 우리나라와 같은 개

도국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

�O 그런박스에 대한 협상이 재개될 경우 심각한 쟁점들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며 �, 우리나라는 특히 �N�T�C 의 추가 반영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필요할 것임 �.

�- 우리나라의 국내보조 전체에서 그린박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 년 기

준으로 �6�9�%�( 미국 �7�0�9�6�, 일본 �7�6�%�, �E�u �2�5�%�)에 이르고 �, 농정개혁이 추진

됨에 따라 이 비율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

밀한 대응이 필요할 것임 �.

�O 이밖에도 기준연도의 설정과 관련해 특히 선진국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임 �.

�- 선진국의 �U�R 의무는 �2�0�0�0 년까지 정해져 있고�, 그 이후부터 현행 유지

의 형태로 진행돼 온 만큼 �2�0�0�4 년까지 의무를 이행하는 개도국과 형평

을 고려해 기준연도가 설정되도록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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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주’

작성에�4�- �C�/�S

이를 모두 민감 품목으로 지정할 수

관세감축 폭과 �T�R�Q 증량 폭에 의해

해도

프�E 뜨�E �O�1
口 「 �-

분야

주요 농산물의 관세가 높다고

있다변 실제 영향은 민감

거의 결정될 것임 �.

시장접근�4�-�1�.

�O

죠�}

�b카
디

미�L

따라서 우리나라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최소한의 민감 품목들을 검토해

설정한 다음 이를 먼저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임 �.

�- 그 이후 민감 품목의 관세감축과 �T�R�Q 증량 폭을

목의 수를 더욱 늘리는데 주력해야

최소화하고

�O

함

일반 공식을 적용한다

민감 품목의 지정은 관세수준을 고려해야 함 �.
�- 관세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요 품목은 설령

고 해도 그 감축 폭이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임

�O

�- 민감 품목으로 지정할 경우 낮은 세율의 �T�R�Q를 확대 �(신설 �)해야 하므로

높지 않은 주요 품목을 민감 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언제관세수준이

아님

한편 민감품목의 최대 개수는 적절한 수로 제한을 받을 것인 반면 실제

관세감축 및 �T�R�Q 확대는 실품목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핵심 관

세라인의 관세감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허상의 관세라인을 추가하는

기술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함 �. 다만 이 경우 민감 품목의 개수가 늘어

으」것
높은 보호수준을 보장하는나

�O

。 �1 」으�-λλ �n �나는 단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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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내보조 분야

�O �A�M�S 감축률이 상대적이 적게 하기 위해서는 기준 설정이 중요한데 �, 농

업생산액이나 �E�U의 �A�M�S 양허수준과 같은 상대기준과 회원국별 �A�M�S

양허수준 자체의 크기에 다른 절대기준 가운데 우리나라는 앞에서 다

룬 대로 상대기준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

�O 우리나라는 �A�M�S와 최소 허용보조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A�M�S 감축이 상대적으로 적고 �, 개도국 지위로 인해 최소 허용보조의

감축 최소화를 기대할 수 있다면 결국 총 무역왜곡 보조의 감축이 사

실상 보조에 구속력을 발휘할 것임 �.

�- 이에 따라 총 무역왜곡 보조의 감축 최소화를 쫓아야 함 �.

�O 우리나라 소규모 가족농의 개념을 생계농과 자원 빈약농의 개념에 포함

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소 허용보조의 감축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O 블루박스의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특히 생산을 요건으로 하지 않

는 직접지불 �(부족불 지불 형태�) 의 규모를 최대치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C�S를 작성해야 할 것임 �.

�O 허용보조에 대한 지침이 없는 상태이므로 다시 검토된 기준에 기존 및

미래 조치들이 신축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
�- 특히 소규모 가족농 �, 식량안보 목적으로 주곡의 국내생산 유지 등에 대

한 �N�T�C가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임 �.

�- 새로운 기준에 소득안정 직접지불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드즘 �Q�E�L
。 �-�L�4�- �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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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민감 품목의 선정과 평가

�1�. 민감 품목 선정의 기준

�1�-�1�. �D�D�A 농업협상에서 민감품목의 논의 동향

口 �D�D�A 농업협상에서 민감품목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하빈슨초안에 기

초한 모델리티 합의 � 도출이 실패한 이후�, �2�0�0�3 년 �7월 개최된 이집트의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미국과 �E�U간의 막후 접촉 시기부터엄 �.

�O 당시 미국은 대폭적인 관세감축이 어려운 일부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

관세감축의 융통성을 언급했으며 �, 이에 대해 �E�U는 민감한 품목에 �U�R

공식을 적용하되 대신 일정 부분 �T�R�Q 증량을 인정하는 각자의 절충안

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읍 �.

口 이러한 미국과 �E�U의 절충은 �2�0�0�3 년 �7월 공동제안으로 공식화되었으며 �, 카

스티요 초안을 거쳐 데르베즈 초안에서 제 �1그룹으로 구체화되었다고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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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할 수 있음�. 데르베즈 초안에서는 비록 민감품목이란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지만 �, �U�R 공식에 따라 관세를 감축하되 시장접근은 �T�R�Q와 관세감축

의 조합으로 보장하도록 제시된 제 �1 그룹을 사실상 민감품목과 유사한 개

념으로 볼 수 있음�.

口 따라서 기본골격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화된 민감품목은 데르베즈 초안의

제 �1그룹에서 확대 발전된 것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민감품목의 개수와

시장개방 폭을 예상해 볼 수도 있음�.

口 한편 데르베즈 초안에서는 �N�T�C품목이 처음으로 제시되어 �, 일부 소수 품

목에 한해서 관세상한 적용 예외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기도 함

口 그러나 기본골격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민감품목의 개수는 적절히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 선정 자체는 특별한 기준없이 회원국 자율로 결정할

수 밖에 없음 �. 다만 개도국의 특별품목은 기본골격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향후 협상에서 적절히 마련된 기준에 따라 선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口 개도국의 특별품목 선정기준에 관하여 지금까지 �D�D�A 농업협상에서 논의

된 것은 농업부문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 농업고용측면에서 차지하는

비중�, 영양섭취량 측면에서 비중 등임 �. 그러나 대부분의 개도국은 제시된

기준간련 통계자료의 미비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자율 설정을 강조

해 왔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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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안 �)선정�1�.�2�. 민감품목

口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민감품목 선정기준으로

고려해 보 �A 이 �A 겨이
τ�- λλ �E �/＼ �n �

�1�.�2�.�1�. 농가피해 �(농가소득 감소�) 측면

따라 국내가격이 하락한다면

감소될 것임 �. 만일 대폭적

� 경제적 부작용도 커질 것임 �.

확대에

우선적으로

사회

바。

�1

른

펙
드
「따

‘
꺼
소

에

�)�/

업

、
이

드
〈
〕노
。

디 관세감축 및 �T�R�Q 확대

해당 폼목의 생산농민의

인 소득감소가 발생한다면

또는 부가가치

농업소득의 감소는 국내가격의 하락과 이에 따른 생산 감소 폭에 의해

서 결정됨 �. 따라서 국내외 가격차가 크고 �, 생산 비중이 높은 품목일수록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대표적으로 소득감소가 우려되는 품목일 것

이를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가 해당 품목의 농업생산액 또는 부가가

口 해당 품목의 생산액

�O

치임 �.

한편 생산액은 동시에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양적인 측면만을 고려한다면 생산액이 클수록 그 만큼

�(또는 자원 �) 이 해당 품목의 생산과정에 투입 �(배분 �)되고

따라서 생산감소에 따라 자원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유휴화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음 �.

�- 특히 비농업부문에 비해 농업부문에

려운 상대적인 고정성 �(�f�i�x�t�y�) 을 가지고

화 정도와도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많은 생산요소

있다는 의미임 �.
과정에서 자원의

�O

요소 �(자원 �)는 이동이 어

생산액은 자원의 유휴

이용되는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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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액은 간접적으로 그 품목의 사회적 수요도 반영하고 있음 �.

�- 시장에서 수요가 꾸준히 유지 또는 증가되지 않는 품목은 필수 농산물

�O

또는 확대되기 보다는 점차 줄유지아닌 이상 장기적으로 생산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들

이어

있음

�- 따라서 해당품목의 생산액이 꾸준히 유지 또는 증가하여 생산비중이

큰 품목은 그 만큼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품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종합적 지표의 하나로 볼 수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결국 농업생산액은 민감품목을 선정하는

있음 �. 다만 축산물과 같이 원료의 대부분을

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하여 부가가치도

�O

지표를 보완하는 동시에 농업생산에서

있는 지표임
수’보

�E도처
。稱

口 해당 품목의 재배면적

포함된 농업생산액

토지자원의

가격 변화가

가장 중요한

�O

口 해당 품목의 재배농가 수 또는 취업자 수

감소 차원이외에 농업부문의 고용측면을 나타내 주고 있는 주

자원의 유휴화 정도와도 관련됨 �.
농가소득

요 지표로

�O

특정 농촌지역의

지역적인 피해

생산액

높지 않다고 해도 �,

개방학대에 따르

민감품목 선정시

도주
。

지
님

절대적인 생산액 또는 부가가치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우 �,

가 극심하게 나타날 수 있음 �. 따라서

口 지역

�O

부
’단

주는 지표임 �.가가치를 보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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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2�. 국민 식생활에서 중요 정도 또는 식량안보

口 국민 �1 인 �1 일당 영양섭취량

�O 식량 순수입국이며 �, 양곡 자급률이 �2�7�% 에 불과한 �3�4 우리나라의 경우 �, 식

량안보 차원에서 관심도 민감품목 선정의 중요한 척도가 됨 �. 식량안보
를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로 식품으로서 국민의 영양섭취량 가운데 차

지하는 에너지�(칼로리 �)를 생각해 볼 수 있읍 �.

�1�2�3�. 향후 발전 가능성

口 향후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 국제화 � 개방화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

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는 해당 품목의 생산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존자

원의 여건에 적합한지를 고려해야 함�.

�O 농업인력의 고령화 추세와 인구의 중 � 장기적 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농업생산에 있어서 노동을 많이 필요로 하는 품목일수록 국제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민감품목으로 지정하여 관세를 소폭 감축해 해당 품목의 국경보호수준

을 높인다고 해도 중장기적으로 그 품목의 생산은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O 향후 농업의 발전 가능성은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해당 품목의 수요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봄 �. 시장에서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

는 품목은 결국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에서 탈락될 것이고�, 중장기적으

로 생산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임 �.

�3�4 양곡자급도는 쌀 �, 보리쌀 �, 밀 �, 옥수수 �, 두류 �, 서류 및 기타 곡물을 대상으로 하며 �,

�2�0�0�3 년 현재 양곡자급율은 �2�7�% 임 �. 사료용을 제외할 경우는 약 �5�1�%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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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집약도

해당 품목의 생산요소별 비용 분배몫 �(�c�o�s�t �s�h�a�r�e�) 의 변화추이를 검토함으

로써 정태적 � 동태적으로 노동�, 토지 절약적 품목을 확인할 수 。 �1 」�2�-
�/λλ �r�j

口 해당 품목의

�O

가격차口 해당 품목의 국내외

소비 동향 �(�1 인당 소비변화 추이 �)口 해당 품목의

�I�.�2�.�4�. 기타

口 해당 품목군의 관세조화 문제

모「푹μ
체
”

매
케

사。
π

는또모
「

푹
〕

낮
다
면

민
감
품
목
으
로

선
정
하
여

제
한
될

수
밖
에

없
을

것
임

중
요
하
다
고

해
도

직
� 간접 대체

관세가 매우

실질적 효과는느
」

나
하

거
지

댔
유

략
을

ι
π
→
순

자
수

끼
호에

뾰
이
국

해
당

품
목
이

�O

목
여

품
하

체
정

대
선

사。
π

는또모
「

효
�}�d대체

낮다면 민감품목으로

口 활용 가능한 비관세 장벽

품목이 중요하다고 해도 직 � 간접

자유화되었거나 관세가 매우

해당

이 이미

�O

없을 것임 �.수밖에효과는 제한될국경보호 수준을 유지하는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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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토 가준 적용 결과

�2�.�1�. 농업생산액과 농업부가가치

口 농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쌀이 약 �3�2�% 로서 절대적으로 가장 높고 �,

다음으로는 돼지�, 한육우 �, 우유 �(낙농 �) 의 순으로 쌀과 축산부문의 생산액

합계가 우리나라 농업 총생산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 이 외에 수박 �,

배추 �, 딸기 등 일부 채소와 사과 �, 감률 등 과실의 생산액을 추가했을 때

전체 농업생산액의 �7�5�% 에 달함 �.�( 표 �3�-�1 참조 �)

�O 상위 �1�0 대 품목은 쌀 �, 돼지 �, 한우 �, 우유 �(낙농 �)�, 고추 �, 닭 �, 계란 �, 수박 �, 배

추 �, 마늘이며 �, �2�0 대 품목은 �(단 품목군은 제외 �) 쌀 �, 돼지 �, 한우 �, 우유 �(낙

농 �)�, 고추 �, 닭 �, 계란 �, 수박 �(시설포함�)�, 배추 �, 마늘 �, 딸기 �(시설포함�)�, 사과 �,

감률 �, 오이 �, 오리 �, 포도 �, 인삼 �, 참외 �, 무 �, 배 등임 �.

口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돼지와 닭 �, 우유 등 해외수입 사료의 이용

이 중요한 축산물의 순위가 상대적으로 떨어짐 �.�( 표 �3�-�2 참조 �)

�O 상위 �1�7 개 품목 �(군 �)은 쌀 �, 고추 �, 한우 �, 사과 �, 우유 �, 배 �, 양계 �, 감률 �, 돼지 �,

마늘 �, 포도 �, 감 �, 맥류 �, 특용작물 �, 두류 �, 복숭아 �, 양파 순임 �.



순위 죠조a �2�0�0�0 �0�2 평균 생산액 누적 생산액
면i-「

생산액(천원) 비 É��(�%�) 비 É��(�%�)

농업 �3�2�,�1�4�l�,�1�O�O�,�4�4�8 �l�o�o�-�o�o�0

�l 쌀 �1�0�,�2�6�0�,�9�0�1�,�1�1�7 �3�1�.�9�2�5 �3�1�.�9�2�5

�2 돼지 �2�,�6�6�0�,�8�7�3�,�2�9�2 �8�.�2�7�9 �4�0�.�2�0�3

�3 한。。 �l�,�9�0�4�9�2�8�,�2�0�5 �5�9�2�7 �4�6�1�3�0τ「기一

�4 。 。 �1�,�4�5�l�,�2�2�4�,�8�0�5 �4�.�5�l�5 �5�0�.�6�4�5)「T「

5 고주 �1 �,�0�4�3�9�6�0�,�7�3�3 �3�.�2�4�8 �5�3 �8�9�3
�6 �c�L �8�0�4�5�3�5�,�1�7�4 �2�5�0�3 �5�6�3�9�6�E�1

�7 계란 �7�3�6�,�8�3�4�,�3�3�3 �2�2�9�2 �5�8�6�8�9

�8 까‘HL 621,839,443 �1�.�9�3�5 �6�0 �6�2�4®0�- -끼

�9 배추 �5�7�9�,�2�8�4�,�5�4�7 �1�.�8�0�2 �6�2 �4�2�6

�l�O �5�4�6�,�8�7�9�,�7�7�5 �1�.�7�0�1 �6�4�.�1�2�7

�1�1 딸기 �5�3�6�,�2�7�1�,�6�7�3 �1�.�6�6�8 �6�5�7�9�6

�l�2 사과 �5�2�1�,�8�2�9�2�7�2 �1�6�2�4 �6�7�.�4�l�9
”Q 감률 �4�8�7�,�6�0�3�,�9�5�9 �1�.�5�l�7 �6�8 �9�3�7
�l�4 오이 �4�5�5�,�8�8�2�,�l�O�O �1�4�1�8 �7�0�.�3�5�5

�1�5 오리 �4�4�3�,�7�6�7�,�4�6�7 �1�3�8�1 �7�1�.�7�3�6

�1�6 도포 �4�3�8�9�2�2�,�2�8�4 �1�.�3�6�6 �7�3�.�1�0�1

�1�7 인삼 �4�3�3�,�7�6�2�0�7�0 �1�.�3�5�0 �7�4�4�5�1

�1�8 참외 �4�0�8�,�3�0�4�,�9�4�7 �1�2�7�0 �7�5�7�2�l

�l�9 I그
�3�8�7�,�2�4�3�,�5�6�7 �1�2�0�5 �7�6�9�2�6�-0�

�2�0 배기 �3�8�5�,�7�9�0�,�4�0�7 �1�2�0�0 �7�8�.�1�2�6

�2�1 담배 �3�5�8�,�8�3�3�,�8�1�6 �1�.�1�l�6 �7�9�2�4�3

�2�2 파 �3�4�0�,�0�3�2�,�6�6�7 �1�.�O�5�8 �8�0�.�3�O�l

�2�3 절화류 �3�2�6�,�0�9�4�,�6�8�9 �1�.�O�l�5 �8�1�3�1�5
�2�4 느타리 �3�0�9�,�0�6�8�,�3�5�4 �0�.�9�6�2 �8�2�2�7�7
�2�5 양파 �2�8�3�,�1�7�3�,�9�2�9 �0�.�8�8�1 �8�3�.�l�5�8

�2�6 드쿄 �2�7�4�,�4�9�5�,�6�2�5 �0�.�8�5�4 �8�4�0�1�2。

�2�7 감 �2�7�1�,�2�1�8�,�4�7�9 �0�.�8�4�4 �8�4�.�8�5�6

�2�8 사흐。-「 �2�5�6�,�5�6�5�,�3�5�2 �0�.�7�9�8 �8�5�6�5�4

�2�9 참깨 �2�4�0�,�4�7�4�,�0�7�8 �0�.�7�4�8 �8�6�4�0�2
�3�0 호박 �2�1�6�,�7�7�7�,�5�7�5 �0�.�6�7�4 �8�7�.�O�7�7

�1�0�2

표 �3�-�1�. 품목별 생산액 비중



�i�i Èp�E�L �2�0�0�0 �0�2 평균 생산액 누적 생산액
면F「

생산액(천원) 비 É��(�%�) 비 É��(�%�)

�3�1 �HÖT�E �2�1�3�,�6�0�3�,�6�9�5 �0�.�6�6�5 �8�7�.�7�4�1¬à�r �T�r

�3�2 감자 �2�0�2�,�1�6�4�,�7�5�7 �0�.�6�2�9 �8�8�.�3�7�0

�3�3 보/ζ아 �1�6�9�,�6�8�4�,�7�8�4 �0�.�5�2�8 �8�8�.�8�9�8「τr

�3�4 벌꿀 �l�6�6�,�4�6�2�,�5�0�0 �0�.�5�l�8 �8�9�4�1�6

�3�5 쌀보리 �1�3�5�,�4�5�5�,�5�8�6 �0�.�4�2�l �8�9�.�8�3�7

�3�6 고구마 �l�2�5�,�9�3�2�,�9�5�5 �0�.�3�9�2 �9�0�.�2�2�9

�3�7 시금치 �1�0�3�,�9�6�3�,�2�3�4 �0�.�3�2�3 �9�0�.�5�5�3

�3�8 근다O �l�O�2�9�2�1�,�7�3�8 �0�.�3�2�0 �9�0�.�8�7�3

�3�9 맥주보리 �9�3�,�0�7�1�,�0�5�0 �0�.�2�9�0 �9�l�.�1�6�3

�4�0 젖소 �7�1�,�7�3�7�,�8�0�2 �0�.�2�2�3 �9�1�.�3�8�6

�4�l 들깨 �6�5�,�4�2�1�8�4�3 �0�.�2�0�4 �9�1�.�5�8�9

�4�2 관상수 �5�8�,�1�6�5�,�4�0�7 �0�.�1�8�1 �9�1�.�7�7�0

�4�3 。E배흐。 �n�-0� �5�5�,�7�8�9�,�7�5�8 �0�.�1�7�4 �9�1�.�9�4�4

�4�4 사슴 �5�0�,�0�9�2�2�1�8 �0�.�l�5�6 �9�2�.�1�0�0

�4�5 생강 �4�9�,�2�4�4�,�2�6�2 �0�.�1�5�3 �9�2�2�5�3

�4�6 오2L〈 �3�6�9�1�9�,�O�O�1 �0�.�l�l�5 �9�2�3�6�8「 기-기-
�4�7 황기 �3�6�,�8�8�3�,�5�8�0 �0�.�l�l�5 �9�2 �4�8�3

�4�8 당귀 �3�5�,�9�8�7�,�3�2�9 �0�.�l�l�2 �9�2�5�9�4

�4�9 겉보리 �3�5�,�4�8�5�,�4�2�5 �0�.�1�1�0 �9�2 �7�0�5

�5�0 71켜급�Q �3�4�,�1�2�3�,�4�6�9 �0�.�l�O�6 �9�2�8�1�1

�5�1 ¬à�]�L �2�8�,�5�3�5�6�3�2 �0�.�O�8�9 �9�2�9�0�0F三

�5�2 땅콩 �2�1�2�6�6�,�6�4�2 �0�.�O�6�6 �9�2�9�6�6

�5�3 토끼 �1�6�,�9�8�5�,�7�1�8 �0�.�O�5�3 �9�3�0�l�9

�5�4 즈ζE �1�0�,�2�7�2�,�3�8�9 �0�.�O�3�2 �9�3�.�O�5�1「τ-

�5�5 작약 �6�3�3�7�,�1�2�8 �0�.�O�2�0 �9�3�.�O�7�1

�1�0�3

�<표 �3�-�1 계속 �>



�1 쌀 �7�,�3�8�5�4

�2 고
;ζ 9252-「

3 우1하」 �7�5�3�7

�4 사 �6�0�7�.�2

�5 。 。 끼〈니n/ι〕퍼기→ T「

�6 배” �5�4�9�.�O

�7 양 계 �4�9�4�2

�8 감 률 �4�5�4�2

�9 양 조E �4�4�6�1�l�}�-

�1�0 마
�1�(�-

�3�5�9�3�E

�l�l Iτ ℃二 �3�5�5�5�-0�-�- �-�j!’�-

�l�2 감 �3�4�9�6

�1�3 �D�R �E�3 �2�4�8�.�2�-�1 �T�r

�1�4 트용자口 �2�4�2�5「 「딛r

�1�5 E프 �2�3�1�.�8T「

�l�6 보〈아 �2�2�4�0�-�1 낀r

17 양 �2�1�4�0

부가가치 �(�1�0 억 원 �)

표 �3�-�2�. 주요 농산물의 부가가치 �(�2�0�0�1 년 기 준 �)

�| 품목 �|

�l�O�4

자료 �: 한국은행 내부자료에 근거해 재 계산

품목 �(군 �) 별 생산액 증감 변동추이를

이상 증가한 품목은 채소와 과실 �,

�1�9�9�0 년에 비해 �2�0�0�2 년에 �1�2 배
으」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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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한편 지난 �1�0 년

보면 �1�9�9�0 년도에

화훼류 �, 축산물

로 신장�)



�l�O�5

口 생산액 변동은 가격변동에 영향을 받읍 �. 그러나 지난 �l�2 년간 생산액의 대

폭 증가는 향후에도 일정 부분 해당 품목 �(산업 �) 의 성장 가능성을 암시해

주기도 함

口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채소 과일 �, 축산물은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있

다고 판단됨 �. 반면 식량작불과 유지류는 타 품목에 비해 미미한 수준의

증가에 그치거나 감소추세에 있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음 �.�3�5�) �(표 �3�-�3�)

�O �1�9�9�0 년 이후 생산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품목은 돼지 �, 우유 �, 오리 등

축산물과 상추 및 절화로서 과거 �1�2 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 온 것으로

나타남 �.

�3�5�) 가격변화에 따른 생산액 증감효과가 포함되어 있으나 �, 생산이 늘었음에도 가격이

상승할 경우도 그만큼 수요가 뒷받침되었다고 볼 수도 있음 �. 물론 과거 추세 생산

액이 대폭 증가했다고 해서 향후에도 증가할 것이라는 예단은 곤란하다 �. 따라서 생

산액의 동태적 변화추이는 최소한 참고 지수일 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함 �.



�i�i �E�L �1�9�9�0 �l�9�9�5 �2�0�0�0 �2�0�0�1 �2�0�0�2
�9�0�/�0�2

면r「
�Z¬��gτr Ö<�3�r

농엽 �l�7�,�7�2�8 �2�5�,�8�5�5 �3�1�,�8�2�9 �3�2�4�4�8 �3�2�,�1�4�7 �1�.�8�l

미곡 미곡 �6�5�3�8 �6�,�7�6�0 �1�0�5�0�5 �l�O�,�7�2�2 �9�,�5�5�6 �1�.�4�6

겉보리 �6�9�.�l �4�5�0 �2�7�.�5 �3�9�.�5 �3�9�5 �0�.�5�7
�n�u

�g

쌀보리 �1�4�6�1 �1�0�3�8 �8�7�0 �l�9�7�.�5 �1�2�1�.�9 �0�.�8�3「기T

맥주보리 �7�9�6 �1�3�8�8 �7�9�0 �1�0�5�6 �9�4�5 �1�.�1�9
λ1Et「

。
드쿄 �2�1�3�7 �2�7�4�.�4 �2�8�5�8 �2�6�8�1 �2�6�9�6 �l�.�2�6。

�X�L�D �E�: �E 고L �3�8�8 �5�6�8 �3�7�5 �2�9�l �1�9�.�l �0�.�4�9�-�1 걷5「 �-0��7�T �F¹t

즈드E �1�0�.�7 �8�.�2 �l�0�.�O �1�1�.�3 �9�.�5 �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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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π셔] 고구마 �l�2�5�8 �1�2�4�8 �1�3�0�.�6 �l�l�5�.�l �1�3�2�0 �1�0�5

감자 �1�3�l�.�4 �3�0�5�6 �2�l�8�.�2 �2�2�5�7 �1�6�2�5 �1�.�2�4

배추 �3�9�6�7 �4�4�6�5 �5�7�2�7 �6�l�8�.�7 �5�4�6�5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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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률 �2�8�6�5 �7�0�9�.�3 �6�3�3�6 �3�8�9�2 �4�4�0�.�1 �1�5�4

감 �l�l�1�.�9 �2�5�9�9 �2�3�3�3 �2�5�4�1 �3�2�6�3 �2�9�2

�l�O�6

표 �3�-�3�. 품목별 생산액 변화추이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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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경 �3�2�7 �3�8�8 �3�9�0 �2�9�7 �3�3�.�7 µ �1�i

약용 야용자 딩귀 �l�4�.�2 �4�5�.�l �2�6�2 �4�7�.�O �3�4�8 �2�4�5「 「

�X�L�D I그 XL。E �2�2�8 �2�0�.�9 �5�.�5 ”h시”hu �6�.�9 �0�3�0「흔 걷E「 �-�1 �-�1

황기 �3�3�.�7 �6�7�4 �5�5�1 �2�7�.�6 �2�8�.�O �0�8�3

절화류 �5�9�.�2 �2�2�5�8 �2�9�8�4 �3�0�8�.�9 �3�7�1�.�O �6�2�6

화훼류 화훼류 님화E �9�9�5 �l�8�8�3 �1�6�0�.�1 �1�8�3�7 �2�9�7�.�O �2�9�8�Ä�E�r �7�T

관싱-수 �5�5�8 �6�7�.�3 �5�3�0 �4�6�0 �7�5�5 �1�3�5

버섯 버섯 느타리 �9�0�8 �2�0�1�.�8 �3�1�1�.�8 �3�2�2�.�1 �2�9�3�3 �3�2�3

전매 전매작 인삼 �l�9�7�.�8 �2�8�3�9 �3�7�2�8 �3�7�3�5 �5�5�5�0 �2�8�1
�x�l�n

담배 �2�6�0�.�2 �3�5�0�.�7 �4�2�2�9 �3�5�3 �2 �3�0�0�.�4 �l�.�1�5「 딛딛「

한。。 �9�2�2�4 �l�,�7�7�6 �l�,�8�7�9 �1�,�6�7�0 �2�,�1�3�6�3 �2�3�21귀「-「

�x�Jλ、?;」- 1355 247.4 71.9 713 720 �0�.�5�3

돼지 �1�,�1�7�4 �1�,�4�0�7 �2�3�7�2 �2�,�6�9�2 �2�,�9�1�8 �2�4�9

가축 �c�10 �4�4�5�9 �7�7�2�7 �8�2�0�.�8 �8�6�3�.�3 �7�2�9�4 �1�.�6�4�E�1

사슴 �2�3�.�7 �2�3�5 �1�0�5�6 �1�8�8 �2�5�9 �m�m�1�l�4

축산 토끼 �4�3�7 �6�.�2 �1�6�8 �1�7�.�6 �l�6�.�6 �0�.�3�8

오리 �3�7�.�5 �1�5�3�6 �4�7�4�4 �3�8�2�0 �4�7�5�0 �1�2�6�6

계란 �4�0�7�.�6 �5�6�2�8 �6�5�1�.�2 �8�2�7�.�6 �7�3�1�8 �1�.�8�0

축산물
。 。 �6�3�7�.�7 �8�5�5�6 �1�3�5�2 �1�,�4�2�9 �1�,�5�7�3 �2�4�7�)0��T0�

벌꿀 �5�6�0 �5�8�.�5 �l�3�3�.�l �1�6�5�3 �2�0�1�0 �3�5�9

누에고
누에고치 �3�0�3 �1�.�7 �0�.�O �0�.�O �0�.�O �0�.�O

치

�l�O�7

�<표 �3�-�3 계속 �>



�1�9�8�9�~�9�1 평균 �1�9�9�4�~�9�5±D 평균 �2�0�0�1�~�0�3±D 평균

쌀 �1 �,�2�3�6�5 �(�5�1�.�3�) �1 �,�0�6�9�3 �(�4�9�.�0�) �l�,�0�5�0�.�8 �(�5�2�.�1�)

드E �l�4�2�9 �(�5�.�9�) �l�O�8�.�3 �(�5�.�0�) �7�9�.�9 �(�4�.�0�)。

고주 �7�0�7 �(�2�.�9�) �9�3�.�7 �(�4�.�3�) �7�2�0 �(�3�.�6�)

배추 �3�5�7 �(�1�.�5�) �4�5�7 �(�2�.�l�) �4�5�5 �(�2�.�3�)

참깨 �6�0�.�3 �(�2�.�5�) �4�5�2 �(�2�.�I�) �4�0�.�9 �(�2�.�0�)

쌀보라 �7�4�3 �(�3�.�1�) �3�2�0 �(�1�.�5�) �3�6�1 �(�1�.�8�)
‘ι

�4�3�8 �(�1�.�8�) �3�8�.�9 �(�1�.�8�) �3�4�5 �(�1�.�7�)

맥주보리 �4�4�2 �(�1�.�8�) �4�0�.�9 �(�1�.�9�) �2�9�3 �(�1�.�5�)

감 �1�3�.�7 �(�0�.�6�) �2�4�9 �(�1�.�1�) �2�9�.�2 �(�1�.�4�)

들깨 �3�9�.�2 �(�1�.�6�) �3�3�.�9 �(�1�.�6�) �2�8�1 �(�l�.�4�)

사과 �4�8�.�8 �(�2�.�0�) �4�8�.�7 �(�2�.�2�) �2�6�3 �(�1�.�3�)

까~ �1�i�10 �2�6�3 Å(�-�-�- ��/�,�l �0� �3�9�.�7 �(�1�.�8�) �2�5�9 �(�1�.�3�)�1�- �-�1

포도 �1�5�3 �(�0�.�6�) �2�4�3 Å(�-�-�/�, � � �2�4�8 �(�1�.�2�)

감률 �1�9�.�3 �(�0�.�8�) �2�3�.�7 씨1’1/.‘、 �2�4�6 �(�1�.�2�)

�9�.�O �(�0�.�4�) �1�5�.�7 �(�0�.�7�) �2�4�1 �(�1�.�2�)

파 �2�0�.�4 �(�0�.�8�) �2�1�5 �(�1�.�0�) �2�1�.�9 끼--,‘/’’‘.、

감자 �2�0�.�5 �(�0�.�9�) �2�1�.�O �(�1�.�0�) �1�8�6 �(�0�.�9�)

�l�O�8

�2�.�2�- 품목별 쩨배면적

口 �2�0�0�1�~�0�3 년 평균으로 재배면적 비중이 큰 품목은 단연 쌀이 절대적이며 �,

콩과 �, 고추 �, 배추 �, 참깨 �, 쌀보리 �, 마늘 �, 맥주맥 �, 감 �, 들깨 �, 사과 �, 감률 �, 포도 �,

수박 �, 배 등이 재배면적이 큰 주요 품목엄 �(표 �3�-�4 참조 �)

표 �3�-�4�. 작물별 재배면적 추이

단위�: �L�O�O�O�h�a�/ �%



�1�9�8�9�~�9�1 평균 �1�9�9�4�~�9�5±D 평균 �2�0�0�1 �~�0�3±D 평균

오가‘카‘ �2�4�2 �(�1�.�0�) �l�9�.�O �(�0�.�9�) �l�6�.�2 �(�0�.�8�)「 기--「

양파 �9�.�4 �(�0�.�4�) �1�1�.�7 �(�0�.�5�) �1�5�6 �(�0�.�8�)

보A아 �1�2�.�3 �(�0�.�5�) �1�0�.�1 �(�0�.�5�) �l�5�.�3 �(�0�.�8�)0��3�-

고구마 �2�0�.�6 �(�0�.�9�) �l�5�.�1 �(�0�.�7�) �1�3�.�9 �(�0�.�7�)

겉보리 �3�6�4 �(�l�.�5�) �l�5�.�1 �(�0�.�7�) �1�1�.�7 �(�0�.�6�)

�r�j
�5�.�4 �(�0�.�2�) �7�.�9 �(�0�.�4�) �9�.�O �(�0�.�4�)-「

바「-호 �4�.�5 �(�0�.�2�) �7�.�3 �(�0�.�3�) �8�.�9 �(�0�.�4�)

×P�L �2�3�7 �(�I�.�0�) �1�6�2 �(�0�.�7�) �8�.�4 �(�0�.�4�)�E�E

참외 �8�.�6 �(�0�.�4�) �l�1�.�O �(�0�.�5�) �8�.�1 �(�0�.�4�)

딸기 �6�.�4 �(�0�.�3�) �7�.�3 �(�0�.�3�) �7�.�6 �(�0�.�4�)

시급치 �5�.�8 �(�0�.�2�) �8�.�O �(�0�.�4�) �7�.�1 �(�0�.�4�)

�»�L�;�a�; �
�d π- �5�.�l �(�0�.�2�) �7�.�5 �(�0�.�3�) �6�.�9 �(�0�.�3�)

오이 �7�.�4 �(�0�.�3�) �8�.�1 �(�0�.�4�) �6�.�8 �(�0�.�3�)

두’자 �3�.�2 �(�0�.�1�) �2�.�8 �(�0�.�1�) �5�.�9 �(�0�.�3�)

양배추 �4�.�4 �(�0�.�2�) �5�.�6 �(�0�.�3�) �5�.�4 �(�0�.�3�)

�r�T�L�:�:�1 &�-�-0�
。 �1�3�.�O �(�0�.�5�) �7�.�9 �(�0�.�4�) �4�.�8 �(�0�.�2�)

당 �4�.�9 �(�0�.�2�) �5�.�6 �(�0�.�3�) �3�.�7 �(�0�.�2�)

토마토 �2�.�6 �(�0�.�1�) �3�.�9 �(�0�.�2�) �3�.�7 �(�0�.�2�)

±èNŒ�t�= �5�.�8 �(�0�.�2�) �3�.�O °|�n�U�/�t�l �0� �2�.�4 �(�0�.�1�)「-「

생강 �3�.�9 �(�0�.�2�) �5�.�1 �(�0�.�2�) �2�.�1 �(�0�.�1�)

�n�1 �0�.�3 �(�0�.�0�) �1�.�9 �(�0�.�1�) �2�.�O �(�0�.�1�)�E

기타 �2�8�0�.�2 �(�1�1�.�6�) �2�7�3�8 �(�1�2�6�) �2�3�7�3 �(�1�1�8�) ‘

재배면적 �2�,�4�0�8�.�7 �(�l�o�o�-�0�) �2�,�1�8�1�.�2 �(�1�0�0�.�0�) �2�,�0�1�4�9 찌m/’＼

�l�O�9

�< 표 �3�-�4 계 속 �>

주 �: �( �) 는 비중임 �.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작물통계



�l�l�O

口 지난 �1�9�9�0 년부터 �2�0�0�3 년까지의 품목별 재배면적의 동태적 변화 추이를 보

면 쌀의 재배면적은 서서히 감소해 온 것을 알 수 있음 �.

口 반면 재배면적이 증가한 품목은 감률 �, 포도 �, 복숭아 �, 배 �, 양파 및 과채류이

며 �, 곡물류 �(보리 �, 콩 �, 옥수수 등�)와 고추 �, 마늘 �, 사과 �, 참깨 고구마 �, 땅콩 등

은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음 �.

�2�.�3�. 품목별 생산농가 및 취업자 비중

口 품목별 생산 농가수는 쌀 �, 배추 �, 마늘 �, 한우 등이 지난 �l�0 년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읍 �. 반면

고추는 점진적으로 생산 농가수 비중이 줄어드는 대표적인 품목이며 �, 감

자는 반대로 점차 생산 농가수가 늘어난 품목임 �. 나머지 품목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읍 �.

�O �2�0�0�0년 기준 생산 농가수 비중이 높은 품목은 쌀을 필두로 콩 �, 마늘 �, 배

추 �, 감자 �, 한우 �, 팔 �, 무 �, 인삼 등임 �.

口 품목별 취업자 비중을 보면 �2�0�0�2 년도 취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은

논벼이고 �, 다음으로 닭�, 고추 �, 한육우 �, 배 등으로 나타났음 �. 노동력이 많이

가는 고추의 경우 생산 농가수가 줄면서 고추 재배농가는 생산에 상당한

고용노동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닭의 경우 이미 상당한 수준의

계열화로 생산 농가수는 적으나 취업자수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순위
취업자 생산농가

�2�0�0�0 �1�9�9�0 �1�9�9�5 �2�0�0�0

�1 논벼 �1�7�.�8 논벼 �1�3�.�6 논벼 �1�4�.�5 논벼 �1�3�3

�2 �E�1�L �1�3�6 보리 �2�.�6 고주 �1�.�1 고주 �1�.�1�E�l

�3 고주 �1�2�2 도코 �8�.�3 배주 �7�.�8 배추 �7�.�8。

�4 한。 。 �5�.�6 ×P�L �3�8
�I�j

�2�.�8 사흐。-「 �2�.�5�1�f�1�- �fN	 기一

�5 배 �3�.�8 감자 �0�.�O ÏT�E�L �2�.�9
�[�1

�3�.�8。 -「
6 사과 �3�.�6 고추 �1�0�6 상추 �1�1�.�7 드쿄。 �1�1�5

�7 버섯 �3�.�6 배추 �1�0�.�3 마늘 �9�8 �9�.�6

�8 마늘 �3�.�4 상주 �7�.�5 한。。 �7�.�4 시금치 �9�.�1�1�f�-0�
�9 포도 �3�.�4 �I�1 �9�.�5 시금치 �8�.�7 오이 �8�.�8-「

�1�0 젖소 �2�.�9 마늘 �7�.�6 Æ$�O�l �6�.�9 감자 �6�.�6

�1�1 ®L�~�B�L �2�.�4 시금지 �5�.�7 감자 �4�.�9 한o。 �5�.�6-「 �-�1 1f←「
�1�2 딸기 �2�.�3 오이 �4�.�4 ÏÄ�L �3�.�6 표l �4�.�5f三 I三
�1�3 감률 �2�.�2 대파 �2�.�6 」내에에 �1�.�9 파얘케 �3�7�4

�1�4 복-숭아 �1�.�9 토마토 �1�.�3 토마토 �1�.�4 토마토 �2�.�1

�1�5 배주 �1�.�9 양파 �0�.�8 �c�L �1�.�O �c�J�L �1�.�4�E�1 �E�1

�1�6 참외 �1�.�9 /ζ바 �0�.�5 보리 �0�9 양파 �0�.�3기-「

�1�7 ´Ü�a�o �1�.�7 딸기 �0�.�1 양파 �0�.�2 보리 �0�.�2

�1�8 오이 �1�.�5 참외 �0�.�4 �/�L¼� �0�.�5 단감 �0�2-「「

�1�9 단감 �1�.�5 단감 �0�.�3 사과 �0�.�5 쏘도 �0�.�7

�2�0 감자 �1�.�4 쏘도 �0�.�3 쏘도 �0�.�6 배”” �0�.�7

�2�1 돼지 �1�.�4 �0�.�1 돼지 �0�.�3 사과 �0�.�6

�2�2 양파 �1�.�3 사과 �0�.�6 단감 �0�.�9 복숭아 �0�.�5

�2�3 �n �1�.�2 복숭아 �0�.�4 참외 �0�.�3 감률 �0�.�4기-
24 �A �L�;�z0�Ä�3-「 1.1 률카口 �0�.�2 감률 �0�.�3 �A�H�L �0�.�4T「
�2�5 파대 �1�.�O 짧E감 �0�.�O �0�.�1 돼지 �0�.�2

�2�6 토마토 �1�.�O 자두 �0�.�1 복숭아 �0�.�1 밟ε감 �0�.�2

�2�7 인삼 �0�.�8 매실 �0�.�O 젖소 �O�O 딸기 �0�.�1

�2�8 보리 �0�.�5 참다래 �0�.�O 딸기 �0�.�O 젖소 �0�.�O
�2�9 두’자 �0�.�4 메론 �0�.�O 대추 �O�O 참외 �0�.�O

�3�0 �g�a�E¬� �0�.�4 대추 �0�.�O 밟ε감 �0�.�2 자두 �0�.�1

�3�1 ¬à�L �0�.�3 한o。 �5�.�5 언삼 �6�.�2 언삼 �2°|�3
�E �I�f�1�-

�3�2 메론 �0�.�3 젖소 �0�.�3 두’자 �0�.�3 버섯 �0�.�2

�3�3 대추 �0�.�2 �c�1�L �1�.�2 버섯 �1�.�2 대추 �1�.�7�E�1

�3�4 시금치 �0�.�2 돼지 �1�.�3 참다래 �0�.�6 매실 �0�3

�3�5 매실 �0�.�1 인삼 �0�.�O 매설 �0�.�1 참다래 �0�.�1

�3�6 참다래 �0�.�1 버섯 �0�.�O 메론 �0�.�1 메론 �0�.�1

합계 �1�0�0�.�O �1�0�0�.�O �1�0�0�.�O �1�0�0�.�O

�l�l�l

표 �3�-�5�. 품목별 생산농가 및 취업자 비중
단위�:�%

자료 �: 농림부 �. 농업총조사 �. �1�9�9�0�, �l�9�9�5�, �2�0�0�0 년



�l�l�2

�2�.�4�- 품목별 생산의 지역 집중도 �3�6�)

口 품목별 지역별 생산 집중도를 고려하기 위하여 여기서는 전국을 �9개도로

구분한 후 각 도별 재배면적에서 해당 품목의 재배면적 비율을 계산한 후

이의 변이계수를 생산의 지역 집중도로 간주하였음 �(표 �3�-�6 참조 �)

�O �2�0�0�l ’ �4�0�3 년 평균 재배면적에 기초한 품목별 생산의 지역집중도를 보면

감률이 가장 높고 �, 다음이 맥류와 옥수수로 나타났음 �.
�- 생산의 지역 집중도가 비교적 큰 품목은 감률 �(제주 �)�, 쌀보리 �(전남 �, 전북 �)�,

맥주보리 �(전남 �, 제주 �)�, 옥수수 �(강원 �)�, 사과 �(경북 �)�, 감 �(경남 �)�, 감자 �(강원도 �,

제주도 �)�, 복숭아 �(충북 �, 경북 �)�, 양파 �(전남 �, 경암 �, 제주 �)�, 포도 �(경북 �, 충북 �)�, 마

늘 �(전남 �, 제주 �) 등임 �.

�- 반면 쌀 �, 참깨 �, 콩 �, 고구마 �, 배 땅콩 �, 고추 등은 비교적 지역 집중도가 낮

�J�L 프곡프�a 。 �1
」 디 「 �n �

口 품목별 지역내 총생산 비중을 산출하여 특정 품목이 특정 지역의 경제에

서 차지하는 중요도를 검토한 결과도 지역집중도가 제일 높은 품목은 제

주도의 감률이고 �, 다음으로는 경남의 단감 �, 전남의 보리 �, 경북의 복숭아 �,

강원의 옥수수 �, 전남의 양파 �, 경북의 포도 등의 순으로 나타났읍 �.

口 한편 전국적으로 생산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품목은 쌀 �, 콩 �, 팔 �, 고구마 �,

고추 �, 참깨 등의 품목임 �.

�3�6�) 생산의 지역 집중도는 해당지역 전체 재배면적에서 해당품목의 재배면적 비율에

대한 분산값을 이용하였음



지역의 품목별 ¾DÉ��(�%�) 생산집중도 �I

경기 강원
®�:�t�j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분산 받한1셔F연τ1되「

참깨 �l�2 �0�8 �2�.�4 �l�.�4 �1�.�4 �2�9 �2�.�9 �1�.�7 �2�.�2 �l�.�9 �0�.�6 �2�5�0�4

미곡 �5�8�4 �4�0�0 �4�2�7 �6�5�.�7 �6�4�.�O �5�3�.�2 �4�5�.�8 �5�0�.�6 �l�.�l �4�6�8 �3�7�4�7 �2�4�L�9
도조l �3�2 �6�.�3 �6�.�1 �2�5 �l�9 �4�.�5 �4�3 �3�.�4 �8�7 �4�5 �4�6 �2�l�l�2。

�I�]

�2�9 �3�,�8 �l�.�6 �l�5 �2�.�2 �1�2 �L�O �l�.�l �2�,�7 �2 ��0 �0�9 �2�0�8�8←「

파 �l�.�4 �0�5 �0�.�6 �l�.�2 �0�4 �1�.�4 �0�6 �0�9 �l�.�8 �L�O �0�,�2 �2�0�3�5

토마토 �O�l �0�3 �O�I �0�3 �0�1 �0�2 �0�2 �0�3 �O�O �0�2 �O�O �l�9�1�,�9

고구마 �l�5 �0�3 �0�5 �0�.�6 �0�7 �±�7 �0�4 �0�,�8 �0�5 �0�7 �0 ��l �l�7�9�8

매 �l�.�9 �0�5 �l�5 �l�8 �0�6 �l�.�1 �l�3 �l�3 �a�l �l�.�1 �0�4 �l�7�8�3

땅。 �0�2 �O�l �0�3 �0�3 �0�4 �O�O �0�4 �O�l �0�5 �0�3 �O�O �l�7�3�8

호박 �0�.�7 �0�9 �0�,�6 �0�,�3 �0�2 �0�3 �0�.�4 �0�.�7 �a�l �0�.�5 �0�,�l �l�7�2�0

고주 �2�.�5 �3 ��9 �7�.�4 �2�8 �3�.�5 �2�.�4 �5�.�5 �l�.�4 �0�.�O �3�,�3 �4�.�9 �l�4�8�4

오이 �0�7 �0�9 �0�3 �0�4 �0�2 �0�.�3 �0�2 �0�2 �a�o �0�4 �O�l �l�2�7�.�4
¬à�L �0�3 �l�2 �l�O �0�2 �0�3 �0�3 �0�.�5 �0�4 �0�.�l �0�5 �O�l �l�2�6�5�F�E

배추 �2�.�1 �7�8 �2�5 �1�.�4 �l�.�6 �2�.�6 �l�.�7 �l�.�5 �l�.�4 �2�5 �4�.�l �l�2�3�7

수박 �0�2 �0�2 �l�3 �1�.�7 �l�.�4 �0�8 �l�2 �3�5 �0�5 �1�2 �l�O �l�2�0�3

들깨 �2�2 �3�.�7 �3�,�3 �2�.�4 �L�4 따 �0�.�5 �0�.�5 �0�.�O �l�,�6 �l�.�8 �l�l�9�,�0

시금치 �l�.�l �0�1 �0�1 �-�-�-�n�U �-�n�U �0�,�4 �0�.�2 �0�6 �0�.�l �0�,�3 �l�n�U �9�5�.�2

마늘 �0�4 �0�4 �0�5 �l�.�l �0�3 �3�.�5 �l�.�4 �2�6 �5�.�9 �l�8 �3�6 �9�4�0

딸기 �O�O �O�O �a�l �0�8 �0�2 �0�3 �0�2 �1�.�l �0�1 �0�3 �O�l �9�2�9

포도 �l�.�7 �0�2 �2�.�8 �l�3 �0�6 �0�2 �3�7 �0�3 �0�.�O �l�2 �l�.�7 �9�2�2

양파 �O�O �a�l �a�o �0�1 �0�2 �l�9 �0�9 �l�3 �l�5 �0�7 �0�6 �9�0�6

참외 �l�2 �0�.�l �Q�O �a�o �0�.�l �0�.�1 �l�3 �L�1 �0�5 �0�,�5 �0�3 �8�8 ��0

복숭아 �0�,�5 �0�,�6 �2�.�O �0�4 �0�.�3 �0�.�l �2�.�4 �0�,�2 �0�,�0 �0�,�7 �0�8 �8�5�.�4

녹두 �O�l �O�O �O�l �O�I �O�O �0 ��3 �O�O �O�O �0�4 �O�l �O�O �8�5�2

감자 �0�5 �6�0 �0�7 �0�5 �0�9 �0�5 �0�7 �l�.�l �6�3 �l�9 �5�7 �7�9�3

겉보리 �O�l �0�,�3 �0�,�2 �O�l �1�.�3 �O�O �L�O �1�,�9 �0�,�0 �0�.�5 �0�5 �7�8�.�4
λL;ζ。-「 1.4 �0�,�1 �0�.�1 �0�2 �0�.�2 �0�2 �0�,�2 �0�,�3 �10�n�U �0�.�3 �0�,�2 �7�3�7

감 �0�.�O �O�l �0�4 �0�3 �0�5 �1�.�9 �2�.�1 �5�.�1 �0�4 �l�2 �2�7 �7�3�5
디1 OO OO OO 0.O �0�2 �0�.�2 �O�O �0�3 �O�O �0�.�1 �0 ��0 �6�9�1E크

사과 �0�,�2 �0�.�2 �2�4 �0�.�8 �0�.�4 �0�.�I �5�,�3 �L�O �0�.�O �1�.�1 �3�.�O �6�5�.�9

�0�.�6 �5�.�5 �l�.�9 �0�,�3 �0�.�2 �0�.�5 �0�,�5 �0�5 �0�.�O �1�.�1 �3�.�O �6�3�6

맥주보리 �O�O �O�O �O�O �0�.�O �O�O �5�0 �O�O �2�2 �5�.�4 �1�,�4 �5�1 �6�1�.�6

쌀보리 �O�O �O�O �O�O �0�.�1 �4�3 �5�6 �0�1 �0�8 �0�.�O �1�.�2 �4�6 �5�6�9

생강 �0�.�O �0�.�O �O�O �0�.�5 �0�.�2 �0�.�O �0�,�1 �0�.�O �0 ��0 �0�.�1 �0�.�O �5�4�9

지두 �0�.�O �0�.�l �0�4 �0�.�O �O�O �0�.�O �1�.�5 �0�2 �0�.�O �0�2 �0�.�2 �5�1�2

양배추 �0�.�O �0�.�8 �0�.�2 �0�.�2 �0�1 �0�.�2 �0�,�1 �0�.�O �3�.�5 �0�.�6 �l�.�3 �5�1�.�l
�I�kø�n」 �0�.�O �0�.�4 �0�.�O �0�.�O �0�.�O �0�.�O �0�1 �0�.�3 �3�.�3 �a�5 �L�l �4�3�7

감율 �O�O �O�O �0�.�O �0�.�O �O�O �0�,�0 �0�,�0 �0�.�O �4�0�2 �4�.�5 �1�7�9�2 �3�3�3

�l�l�3

표 �3�-�6�-�1�. 지역별 �/품목별 생산집중도 �l



지역의 품목별 ¾DÉ��(�%�) 생산집중도 �R

경기 강원
�i�i 닝 �i�;

�l�-�F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분산 변이계수Rτ5-τR「 �Ä�r�n

미곡 �5�8�4 �4�0�0 �4�2�7 �6�5�7 �6�4�0 �5�3�2 �4�5 �8 �5�0�6 �1�.�l �5�2�6 �9�1�.�6 �5�4�9�.�2

참깨 �l�.�2 �0�8 �2�4 �l�.�4 �1�.�4 �2�.�9 �2�.�9 �l�.�7 �2�2 �1�.�9 �0�6 �2�5�0�.�4

토마토 �l�n�U �0�3 �0�.�l �0�3 �l�a�U �0�.�2 �0�.�2 �0�.�3 �0�.�O �0�.�2 �O�O �2�4�0�.�8
드묘 �3�2 �6�3 �6�,�l �2�5 �l �9 �4�5 �4�3 �3�.�4 �8�.�7 �4�.�5 �4�.�6 �2�1�1�.�2。

�r�3 �2�9 �3�.�8 �l�.�6 �l �5 �2�2 �l �2 �L�O �l�.�1 �2�.�7 �2�.�O �0�.�9 �2�0�8�8-「
파 �4�- �0�.�5 �0�.�6 �2�- �4�n�U �1�.�4 �0�6 �0�.�9 �l�.�8 �l�O �0�2 �2�0�3�5

-주l고 �2�,�5 �3�.�9 �7�.�4 �2�,�8 �3�.�5 �2�.�4 �5�5 �l�.�4 �0�.�O �3�.�7 �3�,�9 �l�8�7�.�l

고구마 �l�.�5 �0�.�3 �0�.�5 �0�6 �0�7 �0�.�7 �0�.�4 �0�.�8 �0�.�5 �0�.�7 �0�.�l �l�7�9 �8

배 �1�9 �0�.�5 �l�.�5 �l�.�8 �0�6 �1�.�l �l�.�3 �1�.�3 �0�.�l �1�.�l �0�.�4 �l�7�8 �3

땅콩 �0�.�2 �0�.�l �0�.�3 �0�.�3 �0�.�4 �0�.�O �0�.�4 �O �l �0�.�5 �0�.�3 �0�.�O �l�7�3�8

호박 �0�.�7 �0�.�9 �0�.�6 �0�.�3 �0�,�2 �0�.�3 �0�.�4 �0�.�7 �O�l �0�,�5 �l�n�U �l�7�2�0

오이 �0�7 �0�,�9 �0�.�3 �0�.�4 �0�2 �0�3 �0�.�2 �0�.�2 �0�.�O �0�.�4 �O �l �l�4�9�.�O

들깨 �2�2 �3�.�7 �3�.�3 �2�4 �l�.�4 �0�4 �0�.�5 �0�.�5 �0�,�0 �l �8 �1�.�7 �l�3�9�.�8
¬à�L �0�,�3 �l�2 �1�.�O �0�2 �0�,�3 �0�.�3 �0�.�5 �0�.�4 �0�.�l �0�5 �0�.�I �1�2�6�5E드

배추 �2�,�l �7�.�8 �2�.�5 �1�.�4 �l �6 �2�.�6 �l�.�7 �l�.�5 �1�,�4 �2�5 �4�.�1 �l�2�3�7
/」바 �0�.�2 �0�.�2 �l�.�3 �l�.�7 �l�.�4 �0�.�8 2‘‘i �3�.�5 �0�.�5 �l�.�2 �L�O �l�2�0�3「一「

포도 �l�.�7 �0�.�2 �2�.�8 �l�.�3 �0�6 �0�.�2 �3�.�7 �0�.�3 �0�.�O �1�.�4 �1�.�7 �l�O�2�.�9

시금치 �l�.�l �0�.�l �O�l �l�n�U �0�.�l �0�.�4 �0�.�2 �0�6 �0�.�l �0�.�3 �0�.�1 �9�5�.�2

복숭아 �0�.�5 �0�.�6 �2�0 �0�.�4 �0�,�3 �0�.�1 �2�.�4 �0�2 �O�O �0�8 �0�.�8 �9�4�7

마늘 �0�4 �0�4 �0�.�5 �l�.�1 �0�.�3 �3�5 �l�.�4 �2�.�6 �5�.�9 �1�.�8 �3�.�6 �9�4�0

딸기 �O�O �n�U�n�U �0�.�l �0�.�8 �0�.�2 �0�3 �0�.�2 �1�.�1 �0�.�1 �0�.�3 �0�.�1 �9�2�9

양파 �0�.�O �0�.�l �0�.�O �O�l �0�2 �l�.�9 �0�.�9 �l�3 �1�.�5 �0�7 �0�6 �9�0�6

참외 �2�- �0�.�l �0�.�O �O�O �l�n�U �0�.�l �l�.�3 �l�.�l �0�.�5 �0�.�5 �0�3 �8�8�0

겉보리 �0�.�l �0�.�3 �0�.�2 �0�.�l �l �3 �0�.�O �l�.�O �l�.�9 �0�.�O �0�.�6 �0�5 �8�6�4
즈εE �0�.�l �0�.�O �0�.�l �0�.�l �O�O �0�.�3 �0�.�O �0�.�O �0�.�4 �0�.�1 �O�O �8�5�2�-�1�-0�

감자 �0�.�5 �6�.�O �0�,�7 �0�.�5 �0�.�9 �0�.�5 �0�.�7 �l�.�l �6�.�3 �l�.�9 �5�.�7 �7�9�.�3
�n�1 �0�.�O �O�O �O�O �0�.�O �0�.�2 �0�.�2 �0�.�O �0�3 �0�.�O �0�.�1 �0�.�O �7�4�8E크

상추 �l�.�4 �0�.�l �0 ��1 �0�.�2 �0�.�2 �0�,�2 �0�.�2 �0�.�3 �O�l �0�3 �0�2 �7�3�7

감 �O�O �0�.�l �0 ��4 �0�.�3 �0�.�5 �l�,�9 �2�.�1 �5 �1 �0�.�4 �1�2 �2�.�7 �7�3�5

사과 �0�.�2 �0�.�2 �2�.�4 �0�.�8 �0�.�4 �O�l �5�.�3 �l�.�O �0�.�O �1�3 �3�.�3 �7�1�.�6
�j�Z�A�A �0�6 �5�.�5 �1�.�9 �0�.�3 �0�.�2 �0�.�5 �0�.�5 �0�.�5 �0�.�O �1�2 �3�.�3 �6�8�5�-�1 �-0��1�-
맥주보리 �0�.�O �O�O �0�.�O �0�.�O �0�.�O �5�.�O �O�O 이/‘껴/“ �5�.�4 �l�.�4 �5�.�1 �6�1�.�6
쌀보리 �0�.�O �0�.�O �0�.�O �0�.�1 �4�.�3 �5�.�6 �0�.�l �0�.�8 �0�.�O �1�.�4 �5�.�1 �6�0�.�9

생강 �0�.�O �0�.�O �0�.�O �0�.�5 �0�.�2 �0�.�O �0�.�1 �0�.�O �0�.�O �0�.�l �0�.�O �5�8�.�8

자두 �0�.�O �0�.�1 �0�4 �0�.�O �0�.�O �0�.�O �1�.�5 �0�.�2 �0�.�O �0�.�3 �0�.�2 �5�4�9

양배추 �0�.�O �0�.�8 �0�.�2 �0�.�2 �0�.�1 �0�.�2 �0�.�1 �O�O �3�.�5 �0�.�6 �1�.�3 �5�l�.�1

당근 �0�.�O �0�.�4 �O�O �0�.�O �0�.�O �0�.�O �0�.�l �0�.�3 �3�.�3 �0�.�5 �1�.�1 �4�3�7

감율 �0�.�O �0�.�O �O�O �0�.�O �0�.�O �0�.�O �0�.�O �O�O �4�0�.�2 �4�.�5 �1�7�9�2 �3�3�3

�l�l�4

표 �3�-�6�-�2�. 지역별 �/품목별 생산집중도 �|�|�*

�* �: 해당품목의 재배면적이 �0 인 제주도를 제외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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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 t二 파 오이 고주 시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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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곡 고주
/ζ바 �[�j

배추 쌀보리 딸기 오이 �I�E t二 배”
전북

기-「 ←「 �-�4�- �-0�-�-

�(�6�7 �3�) �(�3�.�3�) �(�2�.�8�) �(�2�.�7�) �(�2�.�4�) �(�1�.�8�) �(�1�.�6�) �(�1�.�3�) �(�1�.�l�) �(�1�0�)

전남
미곡 고주 오이 풋고추 양파 배추 파 딸기 배이

�(�5�1�.�9�) �(�6�.�3�) �(�5�.�6�) �(�3 �5�) �(�3�.�5�) �(�3�.�4�) �(�3�.�1�) �(�2�.�7�) �(�2 �7�) �(�2 �2�)

미곡 사과 참외 �I�E �t�: 고주 보/ζ아 ¬p�~�H�L 자두 배”�?�}
님/δτ꺼「

�-0�- �-�l�- 「 경〔 가-「

�(�4�2�6�) �(�1�0�.�l�) �( �1�0�.�0�) �(�5�.�9�) �(�4�.�8�) �(�2 �6�) �(�2�.�4�) �(�2�.�0�) �(�2�.�0�) �(�1�.�8�)

미곡 고주
�I�E �-�1µ)�k0�7�:」L치→ �A�H�L 딸기 단감 양파 호박 배”

경남
가-「

�(�3�0�2�) �(�8�.�2�) �(�7�.�1�) �(�5�.�7�) �(�4�.�7�) �(�3�.�2�) �(�2�.�7�) �(�1�.�7�) �(�1�.�5�) �(�1�.�4�)

감률 다그。�L�- 감자 0��E�H�Ri。�n -「 파 三묘 양파 유채
�E�j

제주
。 -「

(525) (7.4) (7.0) (3 0) (2.5) (2.l) (1.8) (1.8) (1.4) (l.4)

�l�l�5

표 �3�-�7�. 지역별 품목별 지역내 총생산 비중

주 �: �( �) 는 지역별 � 품목별 생산액 �/농림어업 지역내총생산의 비중임 �.

�2�-�5�. 영 양섭 취 �(칼로리 기준 �) �(표 �3�-�8�)

口 식량 순수입국이며 �, �2�0�0�2 년 기준으로 양곡자급률이 �3�0�4�% 에 불과한 우리

나라의 처지에서 식량안보 기준은 매우 중요한 척도임 �. 식량안보를 나타

내는 지표 가운데 하나로 식품으로서 국민의 섭취량 가운데 차지하는 에

너지 �(칼로리 �) 의 규모에 따라 품목별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읍 �.



�/�i �0��I�I�r�-0��l �l�9�9�0 �l�9�9�5 �2�0�0�0 �2�0�0�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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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λ4ElE즈。 �l�6�0�6 λ게�E�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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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8�5�6 설탕 �2�0�6�4 λJE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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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7 사과 �1�4�.�l 양파 �l�4�.�9 보리쌀 �l�7�.�1 보리쌀 �1�8�8 감자 �1�8�2

�1�8 고주 �1�3 �6 배추 �l�3�.�7 르口키끼차D �l�6�,�6 고구마 �l�7 ��l 보리쌀 �1�4�9

�1�9 고구마 �l�2 �8 디 �l�2�.�7 고구마 �1�6�.�1 참기큼 �1�6�0 양파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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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à�L �8�.�5 고구마 �1�0�2 배추 �I�4�.�1 고주 �1�3�6 고구마 �1�2�7�E�E

�2�3 률 �7�.�9 πL도3L。
。 �8�.�3 양파 �1�3�8 배추 �l�3�.�5 땅콩 �l�0�.�8

�2�4 조제분유 �7�.�7 �2 ��a�l �7�.�7 사과 �1�1�.�6 률 �l�0�.�6 참깨 �l�0�.�5「-「

�2�5 참깨 �6�.�5 조제분유 �7�.�4 땅콩 �1�l�.�5 �t�I �l�0�.�4 률 �1�0�4끼-
26 파 �4�.�8 표 �6�.�3 포도 �1�0�9 도쏘 �l�0�.�3 배추 �l�0�.�1

�2�7 탈지분유 �4�.�1 파 �5�.�8
�r�]

�1�0�.�7 사과 �9�.�6 사과 �l�0�.�l®0�-
�2�8

{바
�3�.�5 엽F �5�.�8 률 �9�8 땅콩 �9�.�5 표 �9�.�5기-「 �n

�2�9 전지분유 �3�.�3 참외 �4�.�2 �/ ��H�L �8�.�9 거‘HL �9�l
�C�j

�8�.�4기-「 「-「 -「
�3�0 배 �3�.�2 단감 �3�.�7 우지 �8�5 우지 �8�.�7 지。T �8�.�1

�l�l�6

�O 품목별 �1 인 �1 일당 영양공급량을 산출하여 특정 품목이 국민에게 제공하

는 영양 측면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를 보면 상위 �1�0�% 에 속하는 품목은

주로 쌀 �, 옥수수 �, 돼지고기 �, 콩 �, 우유 �, 달갈 �, 쇠고기 �, 닭고기 �, 마늘 �, 감자
이
�n드

〔�)

�O 동태적으로 살펴보면 축산물로부터 얻는 영양공급량이 점진적으로 감

소하는 가운데 식물성 유지작물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음�.

표 �3�-�8�. 품목별 �1 인 �1 일당 영양공급량

단위 �: �k�c�a ν�1 인 �1 일딩



�1�9�9�0 �l�9�9�5 �2�0�0�0 �2�0�0�l �2�0�0�2

�3�1 포도 �2�7 탈지분유 �3�.�6 참깨 �8�3 참깨 �7�8 /」바 �8�.�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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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양송이 �0�.�2 산나물 �0�.�4 오렌지 �l�.�6 토마토 �L�6 고주 �1�.�7

�5�6 표댐}섯 �10�n�U 가지 �0�.�3 전지분유 �l �6 À¬�i�d-「 1.5 오렌지 �1�.�7

�5�7 도토리 �0�.�1 양송이 �0�,�3 아몬드 �l �5 시금치 �1�.�5 상추 �1�.�5

�5�8 은행 �0�.�1 /ι/ι �0�.�2 시금치 �1�.�4 오렌지 �1�.�4 산나물 �1�.�4-「-「
�5�9 들개 �0�.�O E행 �0�,�l 산나물 �1�.�4 산나물 �1�.�3 시금치 �1�.�3

�6�0 가지 �0�.�O 호밀 �0�.�O 메밀 �1�.�2 도토리 �1�.�2 두1자 �l�2

�1�l�7

�<표 �3�-�8 계속 �>

�1인 �1 일당 식품공급량을공급량 �(�K�c�a�l�) 에에너지주 �: 품목별 �1 인 �1 일 영양공급량은 품목별

곱하여 산출함 �.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식품수급표 �. 각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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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 고정 비용의

본 집약도가 높은 품목으로 볼 수

동태적인 변화를 보면 산란계 �, 사과 �, 맥주보리의 경우 고정비용의
。 �1 �4�2�-�/�, λ �n �분배몫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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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노동비용 분배몫이 큰 품목은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 품목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 참깨 �, 고추 �, 콩 �, 양파 �, 포도 �, 복숭아 등이 그 대표적인 품목이며 �, 노

잘 진행된기계화된 상대적으로

과일류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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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τ 그수냥돌ι�r

쌀과 보리 �, 그리고 시설 채소 및

비중이 작은동비용의

품목으로 간주될 수큰 품목은 상대적으로 토지 사용적口 토지비용 분배몫이

고추 등이며 �,고구마 �, 양파 �, 마늘 �,있으며 �, 쌀�, 겉보리 �, 쌀보리 �, 참깨 �, 인삼�,

쌀을 제외하고 이들 품목 대부분은 동태적으로 토지비용 비중이 점차 증가

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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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9

표 �3�-�9�. 품목별 �/연도별 고정비용 비중

단위 �: �%

자료.농축산물표준소득�, 농촌진흥청
주 �. 각 품목의 총비용 �(�T�C�) 에서 고정비용 �(�K�) 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임

단 �, 낙농의 경우 �9�9�-�O�l 년도의 평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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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g감자 �4�3 �4�l �4�0 �4�3 �4�6 �4�5 �4�3 �4�5 �4�4

감률(노지 �) �3�0 �3�2 �2�6 �2�7 �3�0 �3�2 �3�7 �3�2 �3�4

감률(시 설) �5�2 �5�4 �5�4 �4�8 �n�U ��h�U �5�8 �5�8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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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이 �2�7 �2�8 �2�8 �3�2 �3�3 �3�3 �3�3 �3�4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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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품목별 �/연도별 가번비용비중의 변화 추이

단위�: �%

자료 �: 농촌진흥청 �, 농축산물표준소득 해당 연도

주 �: 총비용�(�T�C�) 에서 가변비용 �(�M�) 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냄 �.
가변비용은 비료비�, 농약비 �, 제재료비 �, 광열동력비 �, 소농구비 등을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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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 �0�.�O�O �0�.�O�O �0�.�O�O �0�.�O�O �m�n�U �0�.�O�O �0�.�O�O �0�.�O�l �0�.�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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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품목별 �/연도별 토지비용 비중의 변화추이

단위 �: �%

자료 �: 농촌진흥청 �, 농축산물표준소득
주 �: 총비용 �(�T�C�) 에서 토지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냄 �.
단 �, 낙농의 평균은 �9�9�-�O�1 년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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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7 �5�3�2�6 �5�3�.�6�4 �4�8�.�6�7 �4�3�.�7�7 �4�7�.�8�4 �4�9�.�8�7 �5�0�.�2�9 �4�9�3�3

양파 �6�2�.�l�6 �6�1�.�3�6 �6�0�.�7�1 �6�0�.�3�7 �6�0�0�5 �6�0�.�1�7 �5�8�.�2�2 �5�8�.�4�9 �5�8�.�9�6

단감 �6�8�.�1�5 �6�7�.�4�3 �6�8�5�8 �6�1�.�5�8 �6�0�.�1�3 �5�7�.�5�8 �5�8�8�5 �5�7�.�O�3 �5�7�8�2

맥주보리 �5�4�8�6 �5�2�3�2 �4�9�8�4 �4�5�7�7 �3�1�5�1 �3�4�5�8 �3�5�8�3 �3�8�.�O�5 �3�6�.�1�5

배” �6�4�9�l �6�1�7�2 �6�0�.�6�3 �5�4�4�7 또미4 �5�2�0�5 �5�3�.�6�9 �4�9�7�5 �5�1�.�8�3
보〈아 �7�0�.�6�0 �7�1�3�4 �6�8�.�7�6 �6�4�6�5 �6�1�.�5�0 �6�1�.�3�7 �5�7�4�6 �5�6�3�2 �5�8�3�8「τ

봄감자 �5�2�9�3 �4�8�.�7�8 �5�0�.�7�6 �4�7�.�7�1 �4�4�.�3�7 �4�4�0�7 �4�6�2�5 �4�7�.�6�7 �4�6�.�O�O

사과 �6�5�0�7 �6�3�3�5 �6�0�.�9�4 �5�2�9�9 �4�9�3�5 �4�6�9�7 �4�9�8�7 �4�9�.�4�1 �4�8�.�7�5

쌀보리 �3�3�8�2 �3�4�1�9 �3�5�4�9 �3�3�1�4 �2�9�7�5 �3�0�.�O�4 �2�6�4�4 �2�5�1�8 �2�7�.�2�2

인삼 �5�8�.�9�3 �5�9�.�5�8 �5�6�9�8 �4�8�.�3�5 �4�9�.�O�9 �4�8�1�9 �4�1�.�2�0 �3�8�.�1�8 �4�2�5�2

참깨 �7�5�2�7 �7�5�2�3 �7�4�9�5 �7�2�4�7 �7�3�6�2 �7�1�.�1�2 �7�0�9�2 �7�1�.�8�5 �7�1�.�3�0

콩 �7�1�.�2�2 �7�1�.�7�6 �7�4�0�3 �6�7�.�8�8 �6�4�9�9 �6�l�4�3 �6�2�7�4 �6�1�.�9�2 �6�2�0�3

포도(노지 �) �6�6�6�l �6�7�.�6�4 �6�7�.�9�8 �6�1�.�6�0 �6�0�.�3�2 �5�9�3�2 �5�9�2�9 �5�6�9�7 �5�8�.�5�3

포도(시설) �2�7�.�7�5 �2�5�9�0 �2�5�9�7 �2�5�6�2 �3�1�.�2�4 �2�8�.�6�9 �3�3�.�2�9 �3�5�0�4 �3�2�3�4

Ãp�- �3�0�.�3�4 �3�0�.�2�9 �2�9�.�7�0 �3�0�.�l�l

낙농 �3�2�7�0 �3�3�2�2 �2�8�.�7�1 �1�7�.�4�2 �l�5�.�l�5 �l�8�.�4�3 �l�7�.�2�2 �1�6�.�9�3

비。도 �l�9�.�l�6 �l�8�.�1�0 �1�2�0�9 �5�0�0 �0�.�O�O �5�2�5 �4�7�4 �4�.�8�9 �4�9�6�I�r0

산란계 �2�4�.�4�7 �2�0�.�O�4 �1�6�1�4 �5�2�0 �6�1�9 �6�8�2 �6�2�3 �6�.�4�6 �6�5�0

육계 �1�0�.�O�2 �1�2�6�3 �l�3�.�l�9 �6�8�6 �6�3�8 �7�.�7�9 �6�6�1 �6�3�5 �6�.�9�2
한。 비

。 。 �1�5�0�6 �l�6�.�l�9 �1�5�6�7 �8�.�O�5 �1�3�1�6 �1�4�2�6 �9�.�9�7 �1�0�4�4 �1�1�5�5�7�- τr기-

�l�2�2

표 �3�-�1�2�. 품목별 �/연도별 노동비용 비중의 변화 추이

단위�: �%

자료 �: 농촌진흥청 �, 농축산물표준소득
주 �: 품목별 총비용 �(�T�C�) 에서 노동비용 �(�L�) 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냄 �.



순위| 표모병 �L�/�T�C 효모병 �A�/�T�C 고모명 �K�/�T�C 호모병 �M�/�T�C�f�T0� 걷T「 뀐「「 �f�T0�

비。도 �5 감률(노지) �0 한。비。。 �5�2 참깨 �1�3�t�f0 -「 �t�f�-�-0�

�2 산란계 �7 비。도 �0 산란계 �3�6 쌀 �1�7�t�f�L�-

�3 육계 �7 육계 �0 비。도 �3�5 �1
코코o �2�0τ「」

�4 한。 비
。 。 �1�2 산란계 �0 육계 노지고추 �2�5가- �t�F®L�-

�5 나노 �1�7 한。비。。 �0 �} 쌀보리 �3�0 겉보리 �2�7�-�1 。 -「 1키「-「

�6 감률(시설) �2�O �l
�L�1�-Éˆ�c�; �0 맥주보리 �2�7 단감 �2�7「。

�7 ↑ 쌀보리 �2�7 사과 �0 포도(시 설) �2�7 포도(노지) �2�8

�8 쌀 �3�0 단감 �0 겉보리 쌀보리 �2�8

�9 포도(시 설) �3�2 감율(시 설) 쌀 �2�3 보〈아 �2�8�-�1 면r
�m 겉보리 �3�3 보까‘아 �0 �L�J�L�iNŒ �2�2 양파 �3�1「3「 「 。

�l�1 맥주보리 �3�6 포도(시설) �0 감률(시 설) �2�1 �3�3

�1�2 가을감자 �4�2 포도(노지) 사과 �1�7 감률(노지) �3�4

�1�3 �l 인삼 �4�3 배 콩 �l�5 고구마 �3�4

�I�4 봄감자 �4�6 봄감자 단감 사과 �3�4

�l�5
�i 사과 �4�9 맥주보리 �2 배 �1�4 맥주보리 �3�4

�1�6 마늘 �4�9 =그{。 �3 감률(노지) ”” 한。 비
。 。 �3�6기- �t�10�°|�-

�1�7 고구마 �5�0 가을감자 포도(노지) �I�3 인삼 �3�8

�1�8
�j

마늘 �4 보(아 �1�3 포도(시 설) �4�0「면r

�1�9 감률(노지) �5�3 노지고추 �5 언삼 �1�1 봄감자 �4�3

�2�0 단감 �5�8 양파 �6 가을감자 �1�1 마늘 �4�4

보A아 �5�8 고구마 �7 �|
봄감자 �1�0 가을감자 �4�4끼3〔

�2�2 포도(노지) �5�9 인삼 �8 고구마 �9 산란계 �5�8

�2�3 양파 �5�9 참깨 �1�0 참깨 �5 감률(시설) �5�9

�2�4 Ðl�3�L�O �6�2 쌀보리 �1�5 노지고추 �4 비。도 �6�0t千」

�2�5 노지고추 �6�5 겉보리 �1�7 양파 �3 육계 �6�1

�2�6 참깨 �7�1 쌀 �3�0 �L�L±èNŒ �6�1「。

�l�2�3

표 �3�-�1�3�. 생산비 구조에 따른 품목별 순위 �: �2�O�O�O�~�2�O�O�2 년 평균

단위� �%

자료 �: 농촌진흥청 �, 농축산물표준소득



국내가격 �(�A�) 국제가격 �(�B�) �(�A�-�B�)�/�B�*�1�0�0
�2�0�0�4±D

양허세율

쌀 관세화유예

보라 �7�8�7�.�3 �3�0�4�9 �1�5�8�.�2
쌀보리 �(�2�9�9�.�6�)�,

¬‰¼ô¹¬�(�3�2�4�)
맥주보리 �9�5�2�0 �2�1�9�.�l �3�3�4�5 �5�1�3

Æ$�A�A �5�7�5�6 �1�3�9�9 �3�1�1�.�4 �3�6�5�-�1 1-←「
대두 �2�,�4�6�0�.�4 �2�9�0�.�1 �7�j�8�.�2 �4�8�7

¬à�1�L �3 �7�0�5�.�7 �5�0�4�8 �§�3�4�.�O �4�2�0�.�8�E�E

Éˆ�i�E �4 �4�2�8�.�7 �1�7�2�5 �2 ��t�i�t�3�S�-�I �6�0�7�.�5�-�1�-0�

고구마 �6�8�9�2 �7�9�7�.�2 �-�1�3�.�6 �3�8�5

감자 �3�0�1�.�8 �9�3�5�5 �6�7�.�7 �3�3�8

배추 �3�1�1�.�O �2�5�5�0 �2�2�0 �2�7

양배추 �2�3�2�3 �9�3�3�.�2 �7�5�1 �2�7
사i。-「 �1�,�5�8�9�.�O �1 �5�8�4�8 �0�.�3 �4�5

�l�2�4

�2�l 품목별 국내외 가격차 및 양허관세 수준 �(표 �3�-�1�1�)

口 품목별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은 쌀을 비롯하여 맥류 �(보리 �)�, 옥수수 �, 두

류 �(콩 �, 팔 �, 녹두 등�)�, 고추 �, 마늘 �, 참깨 �, 땅콩 등이며 �, 축산물도 최근의 국내

가격 상승으로 국내외 가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읍�.

디 국내외 가격차가 큰 맥류 �, 옥수수�, 마늘 등은 해당 �2�%�4 년 양허관세도 매우 높은

반면 �, 대부분의 두류와 참깨 �, 고추는 양허관세 수준이 국내외 가격차를 충분히

만회할 정도로 높지 않아 관세감축 폭이 상대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음�. 한

편 축산물은 수입산과 국내산과의 가격차별이 비교적 잘 이루어져 국내외

가격차이가 곧 국제 경쟁력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

표 �3�-�1�4�. 주요 품목으�| �2�0�0�1�-�0�3 년도 평균 국내외 가격차 및 �2�O�O�4 양허세율

단위�: 원 �/�k�g�/ �%



국내가격 �(�A�) 국제가격(B) �(�A�}�B�)�/�B�*�l�O�O
�2�0�0�4±D
잉:허세율

�r�j
�1�4�0�.�3 �4�5�9�.�2 �-�6�9�4 �4�5�)0�

근다。 �6�7�0�.�O �5�3�9�.�3 η4낌 �4�0�.�5

고주 �5 �8�1�0�.�6 �1 �6�1�5�6 �2�5 ��.�7 �2�7�0

마늘 �1�3�9�3�.�1 �6�8�8�.�8 �1�0�2�3 �3�6�0

양파 �2�9�3�.�2 �5�2�7�.�6 4dμ딴 l50

오이 �7�4�0�.�9 �8�1�3�7 �8�.�9 �2�7

파 �7�5�9�.�7 �3�,�5�5�3�.�9 �7�8�6 �2�7

호박 �5�9�6�3 �6�4�5�3 �7�.�6 �2�7

토마토 �6�7�8�.�9 �8�7�2�6 !’�2�2�2 �4�5

딸기 �1�,�1�4�0�2 �1�,�5�9�2�5 !’�2�8�4 �4�5

사과 �1�,�2�8�6�9 �1�,�1�2�6�2 �1�4�3 �4�5

배” �9�7�7�.�O �l�,�1�7�6�.�2 �-�1�6�9 �4�5

보/ζ아 �9�6�7�.�2 �1 �,�0�9�9�.�8 !’�1�2�1 �4�5「 낀r

도포 �1�,�8�9�1�.�5 �1�,�6�5�2�6 �1�4�5 �4�5

참깨 �9�,�4�0�7�.�3 �8�6�6�9  ��8�5 ��i �6�3�0

땅콩 �2�,�O�O�1�.�8 �8�5�7�.�1 �l�3�3�.�6 �2�3�0�.�5

엽연초 �6�9�4�0�.�O �5�,�4�2�2�1 �2�8�.�O �5�4

느타리버섯 �2 �9�4�9�.�6 �2 �4�9�5�7 �1�8�.�2 �4�0�.�5

쇠고기 �9 �0�6�6�3 �3 �5�3�6�6 �1�5�6�.�4 �4�0

돼지고기 �5 �0�3�6�.�O �2 �0�3�2�3 �1�4�7�.�8 �2�5

닭고기 �2�,�8�0�7�.�7 �1 �3�7�9�5 �1�0�3�.�5 �2�0

�l�2�5

�<표 �3�-�1�4 계속〉

국내가격은 농가판매가격�, 국제가격은 농수산물 유통공사 재공 수입단가임

자료 �: 농협조사월보 �, 농림업주요통계 �, 농수산물유통공사 �, 한국무역협회



쌀 �1�2�8�.�l �l�l�9�.�6 �1�0�6�5 �9�3�6 �8�8�9 �8�7�.�O

보리쌀 �4�.�6 �1�.�6 �1�.�5 �1�.�6 �1�.�7 �1�.�5
�n�1 �3�2�1 �2�9�8 �3�3�9 �3�5�9 �3�4�4 �3�4�6�E�1

�S�L�A�A �3�.�1 �2�.�7 �3�.�3 �5�.�9 �6�3 �5�.�7「 가-기-
´Ü�E�L �9�.�3 �8�.�3 �9�.�O �8�.�5 �8�2 �8�.�4。

�[�j

�2�3�.�l �2�6�.�7 �2�1�.�1 �2�4�4 �2�3�7 �l�9�.�2�)0�

배추 �3�5�6 �4�6�9 �3�8�3 �3�9�7 �3�7�.�8 �2�8�.�4

�3�.�8 �6�.�5 �7�.�5 �7�.�2 �6�.�4 �5�.�8

양파 �7�.�8 �7�.�4 �1�6�5 �l�4�.�8 �l�6�.�6 �l�5�.�3

고주 �1�.�5 �1�.�8 �2�.�4 디μη/μ qι이ι �2�.�2

사과 �1�3 �1�4�5 �1�5�8 �1�0�.�4 �8�.�4 �9�.�O

배추 �3�.�1 �3�.�6 �3�.�9 �6�.�7 �8�.�6 �7�.�8
보/~아 �3�.�2 �2�.�7 �2�.�9 �3�.�6 �3�.�5 �4�.�O「τ

도 �3�.�7 �3�.�1 �7�.�O �l�0�.�3 �9�.�7 �9�.�O

단감 �1�.�6 �1�.�5 �3�.�4 �4�.�8 �4�.�l �4�.�1

감률 �9�.�l �1�1�5 �1�4�0 �l�4�.�O �1�5�5 �1�5�5

참깨 �1�.�1�2 �1�.�3�1 �1�.�9�2 �2�0�0 �2�.�l�O �2�2�0

땅콩 �0�.�4�9 �0�.�9�2 �0�.�6�4 �0�.�8�8 �0�.�8�2 �0�.�8�2

쇠고기 �2�.�9 �4�.�1 �6�.�7 �8�.�5 �8�.�1 �8�.�5

돼지고기 �8�.�4 �l�l�.�8 �1�4�8 �l�6�.�5 �l�6�.�9 �1�7�.�O

닭고기 �3�.�1 �4�.�O �5�.�9 �6�.�9 �7�.�3 �8�.�O
。 。 �2�3�8 �4�2�8 �4�7�.�8 �5�9�2 �6�4�3 �6�3�9�-0��T0�

�l�2�6

�2�.�8�. �1인당 소비량 변화 추이

口 지난 �1�5 년간 �1 인당 소비가 꾸준히 증가해 온 품목은 축산물과 낙농품 �, 포
도 �, 단감 �, 감률의 과일과 마늘 �, 양파 �, 참깨 �, 옥수수 등이며 �, 사과 �, 콩 �, 보리

의 소비량은 감소해 왔음 �.

표 �3�-�1�5�. �1인 당 연간 소비 량 �: �1�9�8�5�~�2�O�O�2 년

단위 �: �k�g

�l�9�8�5 �1�9�9�0 �1�9�9�5 �2�0�0�0 �2�0�0�l �2�0�0�2

자료 �: 농림부 �. 농림 업주요통계 �. �2�0�0�4�.



기간 二도L E므 근π서 �»�4�E�lü�E。T「
�t�= �E 채소류 과시근 �O�E 계란류 0��O�E 。지E0��7�T �-0��7�T �E�T�r �I�F�1�T �-0��T�r�T0� �7�r �T0�

�1�9�8�4 �~ �8�6 �4�5�9 �1�0�1 �6�9 �4�0 �3�0�7 �l�5�9 �9�8 �4�7 �1�6�2 �4�1

�1�9�8�9�~�9�1 �3�9�6 �1�0�3 �9�2 �4�1 �2�9�6 �1�5�7 �1�1�3 �5�2 �1�8�2 �3�9

�1�9�9�5 �~�9�7 �3�6�2 �9�8 �8�7 �3�7 �2�9�7 �1�5�6 �1�2�0 �5�4 �1�8�7 �4�1

�1�9�9�8 �~�O�O �3�1�9 �9�5 �7�9 �3�6 �3�0�4 �1�3�8 �1�1�6 �5�3 �1�8�4 �4�1

�2�0�0�1 �3�1�6 �9�4 �7�8 �3�6 �3�0�3 �1�4�6 �1�2�4 �5�3 �1�8�0 �4�2

�l�2�7

口 이러한 경향은 일본의 �1�9�9�0�~�2�0�0�0 소비패턴 변화와 크게 다르지 않음

표 �3�-�1�6�. 일본으 �| �1 인 �1 일당 식품공급량

단위 �: �g



�:�z
λ、-」→-대 �?�r

고추, 쇠고기, 마늘,
돼지고기대 사과 ¼0�j�i 따기 닭고기�-0��, �E �,

리 보〈아 �n
맥주보 �, 「τ �, �T�,생
고구마, 상치, 양파,산 �:�Z�L

참깨, 대두,보리,배 다그 호박 토마토,
。u τr

。 �L�-�, �,�-�1

감자

뇨二투L �»�}�l�7�L ¬à�j�LE다표코1�,
�d �Q �, �E�, 。 。

�l�2�8

�2�.�9�. 종합 결과

口 쌀은 항상 독보적 위치를 점하고 있어 다른 경종작물간의 비교가 쉽지 않

읍 �. 따라서 여기서는 쌀 �(또는 축산물 �)을 제외한 후 언급된 지표를 이용하

여 민감품목의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

口 민감품목의 선정은 우선 생산액 또는 부가가치 측면에서 상위 �4�0 개 품목

을 선정한 후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품목 수를 축소시켜 나가는 방법

을 적용하였음

�O 첫째 기준으로 농가피해를 고려하였음 �.
�-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가피해 정도는 생산액 비중이 높을수록 그리

고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일수록 커질 것으로 판단됨

�- 이 기준에 따를 때 사과가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나타났으며 �, 양배추

와 포도는 피해 정도가 적을 것으로 나타났읍 �.

표 �3�-�1�7�. 생산액과 국내외가격차에 의한 품목분류

국내외가격차



�l�2�9

두 번째는 자원의 유휴화 정도를 고려하였음

�- 이를 위해 재배면적과 재배 농가수 �(취업자수 �)를 기준으로 분류 �.
�- 녹두 �, 팔 �, 시금치 등이 자원의 유휴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나

고추는 취업자수와 재배면적 측면에서 쌀 다음으로 자원유

�O

타났으며 �,

것으로 나타났음휴화 정도가 가장 큰

르
π

벼
논모

「
-
붐

하
」

이
「재

배
면
적
과

취
업
자
수
에

표
�3�-�1�8�.

취엽자수

λ、
�)�4�-

�; ζ
검「

래
에

배추 �, 보리 �, 콩 �, 참깨

수박 �, 딸기 �, 감률 �,
복숭아 �, 감 �, 맥주맥 �,

감지 �-�, 양파 �, 무 �,

고구마 �, 옥수수

고주

사과 �, 배 �, 마늘 �, 포도

매
매

�:�z
τ�r

재
배
면
적

및 국내외가격차의

λ、
�-�1�-�-

주 �: 재배면적과 취업자수의 대�, 중 �, 소의 구분은 해당품목의 재배면적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해 평균±표준편차를 기준으로 하였음 �.

발전 가능성에 중점을

요소의 비용분배몫을 이

때 참깨와 양파 �, 콩 �, 담

세 번째는 향후 우리나라의 부존여건을 고려한

두었음 �. 해당품목의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개별

용하여 집약도를 고려하였으며 �, 이 기준에 따를

�O

배 �, 파 등이 발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품목으로 분류되었음 �.
�- 노동분배몫과 토지분배몫으로 품목을 분류할 경우�, 노동집약적이면서

동시에 토지집약적인 품목은 콩�, 파 �, 담배 �, 참깨 등이며 �, 버섯과 과실류

토지 절약적인 품목으로 나타났음가 상대적으로 노동

�- 노동분배몫과 자본분배몫으로 품목을

딛�1�;�x�;

경우 �, 노동집약적이�H�E�;�1�r 냥。
τ�r�T�T 。「 �Xλ투걷「

담배 �, 파 �, 양파 등으동시에 자본집약도가 낮은 품목은 참깨 �, 콩 �,
로 나타났음 �.

면서



�l�3�0

�E
π

닙
논모

「
-
눔

한이
「노

동
분
배
몫
과

토
지
분
배
몫
에

표
�3�-�1�9�.

노동분배몫

고
�:�;�:
낀�r

복숭아 �, 단감 �, 사과 �,

감률

저

�}느 샤흐 「 �i 디
�E �, 끼�3 -「, 」�-�-0� �, �-0� �,

수박 �, 감자 �, 참외 �, 호박 �,

배추 �, 토마토 �, 딸기 �, 배

느타리

맥주보리 �, 오이 �, 포도

저

�:ζ
�3 「

토
지
분
배
몫

구분은 해당품목의 노동 및 토지분배몫의 평
기준으로 하였음 �.

보리

주 �: 노동분배몫과 토지분배몫의 대�, 중 �, 소의
균과 표준편차를 구해 평균±표준편차를

고

�n�l �f�i�L �i�Z 다�1 �t�j �E�E�A�| ζ�1 �E�g�=�f�t�r�T�T노동분배몫과 자본분배몫에표 �3�-�2�0�.

노동분배몫

고
�:�R�:
�3�-저

맥주보리 �, 오이 �, 포도 �,
느타리

고

인삼 �, 고구마 �, 마늘 �,
�x�l 딩�Z �-�7 딩ξ �E�1 �/ ζ �R�l

�/
δ 」「 �, 」�L 」「 �, 기�-�, �-0� 닥 �,

감자 �, 참외 �, 호박 �, 배추 �,
토마토 �, 딸기 �, 배 �,

복숭아 �, 단감 �, 사과 �, 김-률

보리
주。

자본

분
배
몫

저

구분은 해당품목의 노동 및 자본분배몫의 평
기준으로 하였음 �.

주 �: 노동분배몫과 자본분배몫의 대�, 중 �, 소의
균과 표준편차를 구해 평균±표준편차를

경우 �, 토지집약적이분류하였을�- 토지분배몫과 자본분배몫으로 품목을

대표적으로 참깨와 양파인 것동시에 자본집약도가 낮은 품목은

으로 나타났음 �.

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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己
π

닙
논

모
「

고
古

하
」

이
「토지분배몫과 자본분배몫에표 �3�-�2�1�.

자본분배몫

저
�:�z
�;�r고

복숭아 �, 단감 �, 사과 �, 감율

마늘 �, 상추 �, 고추 �, 무 �,
수박 �, 감자 �, 참외 �, 호박 �,

배추 �, 토마토 �, 딸기 �, 배

보리 �, 인삼 �, 고구마

느타리

맥주보리 �, 오이 �, 포도

저
토지분

매
몫

�:�z
τ�5�-

고

주 �: 자본분배몫과 토지분배몫의 대�, 중 �, 소의 구분은 해당품목의 자본 및 토지분배몫의 평

균과 표준편차를 구해 평균±표준편차를 기준으로 하였음

것은 민감푸목에

서 제외

�- 국내외 가격차가 큰 대표적인 품목은 녹두 �, 참깨 �, 생강 �, 대두 �, 보리 �, 땅

떨어지는가격경쟁력이 현저히국내외 가격차가 커서�O

이
�n드

。
코
。

그러나 지역집중도가 높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이 클 것으로 예

상되는 품목은 다시 민감품목으로 고려

�- 지역집중도가 큰 품목은 감률 �, 보리 �(쌀보리 �, 겉보리 �)�, 맥주보리 �, 옥수수 �,

�O

사과 감�, 감자 �, 마늘 �, 양파 �, 복숭아 등임

�1차안은 다음과 같음�.口 이상과 같은 결과를 기준으로 한 민감품목 선정

포함 �)�, 옥수수 �, 감자곡물류 �: 쌀 �, 보리 �(맥주맥

양념채소류 �: 고추 �, 마늘

�O

과일류 �: 사과 �, 배 �, 감률

축산물 �: 한우 �, 낙농 �, 양돈 �, 양계

�O

�O

�O



쌀 �(�1�) 쌀 �1�6 �1�6 �1�6

보 미넉 �1�7 �1�0

곡물류(3) �2 Æ$�A�A �1�8 �9「 -「기-
�3 �7�l�r�j 자 �I�O �4

고 �;�z0 �7 �5 �5채소류(2) -「
�2 마 �L�- �6 �6 �6�E�E

사과 �6 �6 �6

과。1E �2 �2 �2 �2
�E�T�r

�3 포 ℃= �6 �6�-�j�-
�(�5�) �4 감 률 �8 �3 �3

�5 보까‘아 �4 �40��3�-

한 。 �2�2 �1�1 �1�1)「i산 미 �2 양 표도 �2�8 �1�7 �1�4ø�f�- ;〈
�1�-�-

°™±•�(�4�) �3 양 계 �5�7 �3�3 �3�3
�4 �L�4±è�: �1�Z �5�0 �3�1 �1�3「。τ5「

계 �2�5�7 �l�6�3 �1�0�9

비 É��(�%�) �1�7�.�7 �1�1�.�2 �7�.�5

�1�3�2

�O 민감품목의 �1차안을 가급적 넓은 범위로 선정한 이유는 민감품목의 지

정이 회원국 자율로 되어 있고�, 그 개수는 향후 협상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감품목의 수를 미리 예단하여 최소한으로 줄일 이유

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

�- 민감품목의 수는 협상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이나 �T�R�Q 대상품목

으로 논의된 적이 있음 �.

�- 우리나라의 �T�R�Q 대상품목 수는 실품목수로 �6�0 개 �H�S �1�0단위로 �1�9�0 여

개에 이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민감품목의 수를 줄일 필요는 없다고 판

단됨 �.

�m�Z
끼
〈니표 아

」�-차�-모
「�-

고
古�-감

�T�j�t�l

미
」�-

�3차�1차
품목 수 �(�H�S �1�0단위 �)

�l �2차 �|

주 �: �1�, �2�, �3 차는 해당 품목의 �H�S �1�O단위 가운데 이미 낮은 세율로 개방된 개수를 제외한
경우임 �.



�l�3�3

�3�. 민감품목의 관세감축 및 �T�R�Q 확대 검토

�3�.�1�. 민감품목의 관세조화 문제

口 민감품목으로 선정되었다고 해도 유사 또는 직 � 간접 대체품의 관세가 낮

을 경우 관세를 통한 국경보호의 실질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아질 것임 �.

口 특히 양념채소류의 경우 수입은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으며 �,

낮은 수입단가 신고 문제로 높은 관세가 무의미한 경우도 종종 발생 �.

口 따라서 다음에서 언급되는 품목은 양허수정 협상을 관련 세 번의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 설령 양허세율을

상향 조정한다고 해도 이해 당사국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실익을 분석해 보아야 할 것임

�O 차선책은 해당 품목과 대체�/유사품의 관세 감축 폭을 최소화하는 것으

로 이 때 �T�R�Q 확대의 의무가 뒤 따르므로 관세감축과 �T�R�Q 확대중 어

느 것이 보다 유리한가를 비교 분석해서 결정해야 함�.

�O 아울러 제한된 민감품목의 개수 안에서 해당 품목과 관련 유사 �/대체품

목을 모두 포함시켜 관세감축 폭을 적게 하는 것에 대한 실익도 검토되

어야 함 �.

�O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감품목의 수를 최대한 확보하

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주요하다는 결론에 이름



�H�S�K 한글품영
�2�0�0�4 시장

양허관세 접근세율

�1 �0�9�0�4�2�0�l�O�O�O 고추류(건조/파쇄/미 분쇄) �2�7�0 �5�0

�2 �0�9�0�4�2�0�2�0�m�0�0 고추류(건조/파쇄/분쇄) �2�7�0 �5�0

�3 �7�0�9�6�0�2�O�O�O 고추류(기타/신선/냉장) �2�7�0 �5�0

�4 �7�1�0�8�0�7�0�0�0 고추류(냉 동) �2�7

�5 �7�0�9�6�0�1�0�0�0 고추류(단고추/벨타입/신선/냉 장) �2�7�0 �5�0

�6 �0�7�1�1�9�0�5�0�9�1 고추의 것(일시저장처리) �2�7�0 �5�0

�7 �2�l�O�3�9�0�l�O�3�0 고추장 �5�4

�H�S�K 한글품명
�2�0�0�4 시장

양허관세 접근세율

�1 �0�7�l�2�9�0�l�O�O�O 마늘(건조) �3�6�0 �5�0

�2 �0�7�1�0�8�0�2�0�0�0 마늘 (냉동) �2�7

�3 �0�7�0�3�2�0�9�0�m�O�O 마늘 (신선/냉장/기타) �3�6�0 �5�0

�4 �0�7�0�3�2�0�1�0�0�0 마늘(신선/냉장/탈피) �3�6�0 �5�0

�5 �0�7�1�1�9�0�1�0�0�0 마늘(일시저장처리) �3�6�0 �5�0

�6 �2�0�0�1�9�0�9�0�6�0 마늘(조제저장처리) �3�6

�l�3�4

口 고추의 경우 냉동고추와 고추장 등이 고추와 직 � 간접 대체되어 국내 고

추의 가격이 낮을 때는 이들 품목의 수입이 늘어나고 �, 국내 고추가격이

높을 때는 이들 대체품은 물론 신선 및 냉장 �, 건고추까지 수입단가를 낮

추어 수입이 되고 있는 실정임 �. 마늘의 경우는 냉동마늘 �, 초산조제마늘

등의 관세가 여타 마늘과 큰 차이를 보여 국내가격이 높기만 하면 상당한

량의 냉동 및 초산마늘이 수입되고 있는 실정임 �3�7�)�.

표 �3�-�2�3�. 민 감품목 �(고추 �)

표 �3�-�2�4�. 민 감품목 �(마늘 �)

�3�7�) 이와 유사한 경우는 부록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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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A�l 。 �l
�E므 �-�1확대의�3�-�2�- 관세감축과 �T�R�Q

디 관세수준이 높지 않은 핵심품목의 경우 민감품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반드
。 �1 조�L
λλ �r�j �수도유리한 것은 아닐시

�q�1 즈랴 어므�; 〈 。 。 �-�-�, �l경우 관세감축 정도에 따라 �T�R�Q 신설

포한될

포함될
에

�E

목
삼

품

�h�F

카
디

�[
끼

민
가

�O

경우 관세감축 폭은

높기 때문임 �.

것임 �. 그러나 일반 품목에

가능성이

될

커지지만 �T�R�Q증량의 의무가 면제될

예를 들어 �2�0�0�4 년 양허관세가 �2�0�% 인 품목을 민감품목에 포함시켜 �U�R공

식을 적용 �, 최소 �1�0�9�6 관세를 감축할 경우 �, 이행 마지막도 관세는 �1�8�% 가

일반품목에

�O

포함시킬 경우 관되지만 대신 �T�R�Q가 증량되어야 함�. 반면

세감축 폭이 �5�0�9�6 가 된다고 해도 이행 마지막도 관세수준은 �1�0�% 이나 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신 �T�R�Q증량 의무는

즈
�(

〕

미
�E

”
면

�]

를

오
지

괴
하

�E
짧
해

수입량

것이

관세감축에 따른

어느 그룹에 속하는
영
까뼈

의
석

모
「

브
”�}

프�b

’
」
�-

한
바
、
러

이
를

고

서

-
ε

꽤
랴
깅

�O

히 검토해야 함 �.

수급 탄성치에 따라 결口 한편 관세감축에 따른 수입량 변화는 해당 품목의

정될 것임 �.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관세감축에 따른 수입량 증가폭이 커짐 �. 또한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수입량 증가폭이 커짐 �.

비탄력적일 때二도�l 二그 �r 、
�|

�0 님
�)�|일반적으로 농산물의 국내�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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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공급이 비탄력적인 경우 �<그림 �3�-�2�>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

�D�l

�p
ι�v

�p

�S�1

�P
ψ

�p�l

�O �<그림 �3�-�1�> 과 같이 공급 �(�S�) 이 비탄력적인 경우 수요독선이 �D�l�( 탄력적 �)

일 때보다 �D。
�(비탄력적 �) 일때 가격변화 �(�P→ �P�1 에 따른 수입량 증가폭이

커짐 �.

�O �<그림 �3�-�2�> 에서는 수요곡선 �(�D�) 이 비탄력적일 때 공급곡선이 �S。 �(비탄력

적�)보다 �S�1�( 탄력적 �) 일 때 가격하락에 따른 수입량 증가 폭이 커짐 �. 따라
서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가격변화에 따른 수입량 증가가 증가됨을 알

수 있음�.

�3�.�2�.�1�. 관세 감축에 대한 수입량 확대 분석을 위한 모형

口 소규모 개방경제 �(�s�m�a�l�1 �o�p�e�n �e�c�o�n�o�m�y�) 아래서 관세만이 유일한 국경조치일

경우 수입량은 국내외 수급차로 표현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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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D �(�P�) �- �S�(�P�)

수요와 공급을�, 그리고여기서 �I 는 수입수요이며 �, �D와 �S 는 해당 품목의

�P 는 국내시장가격을 나타냄 �.

口 따라서 수입량의 변화는 수급탄성치 및 총수요에서 차지하는 수입량의 비

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됨

�4�I �4�D �D �4�S �S
�I �D �I �S �I

�D�-�I
�I

�4�D �D �4�S
�D �I �S �I�= �D �- �S

�4�D �D �4�S �D �, �4�S
�D �I �S �I ’ �S

�= 걷 �(쁨 -뽑 �)�+�i 뿜

�4�P �4�P�.
「�p�- �( η �- �E�)�+ ←�F�-

�D
�I

�= �{융 �( η �- �e�)�+ �E많
단 �, η는 수요탄성치 �, �f 는 공급탄성치 �, α �= �l�7�D 는 총수요에서 수입이 차지

하는 비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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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한편 국내가격 �P 는 국제가격 �P�w 에 수입관세 �(�T�) 를 추가한 수준이 됨

�(수입이후 제반 항역�/운송�/마진 등의 비용은 무시 �)�.

�P �= �P�w�(�1 �+ �T�) �-………�………�…… …… �- … �(�3�)

따라서 관세수준의 변화는 국제가격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국내가격의

변화로 이어지며 그 관계는 다음과 같음 �.

�4�P �= �P�w � �4 �T �(�4�)

口 �(�4�) 를 위의 식 �(�2�) 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필 �= �{�i �( η �- �E�) �+ �e�}�P�w�b�4�T

�= 않 �( η �-�e�)�+�e 팩픔뜨 쁨�F

이를 탄력성 형태로 바꾸면

�4�I �T �f �1 �) �T � �P�w
�8�=�T�. 캘 �= 다 �( η �-�e�)�+ 악 �n �(�5�)

여기서 �9는 수입수요의 관세에 대한 탄력치이며�, 이것은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

성치와�{η�,�f�) 와 국내소비에서 차지하는 수입비중�, 관세 �, 국내외가격차에 의해서

결정됨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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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설증 분석

口 분석대상

은들

서

목
국

로

품
원

으

、
감
회

상

민
대

�W�T�O 농업협상에서 기본골격합의안이 나오기 전 초안에서

당초 �T�R�Q품목을 기준으로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읍 �. 일부
의 반발로 인해 합의안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민감품목의

일차적으로 �T�R�Q 대상품목을 고려할 수 있음�.

�O

또한 �T�R�Q 대상 품목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농업에 큰 영향력

을 미칠 수 있으나 저율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품목을 고려할 수 있을

�O

�7�4이
�/ ＼ �I 그 �

이 연구에서는 �T�R�Q 품목으로서 고추 �, 마늘 �, 양파를 선택하였으며 비

�T�R�Q 품목으로서는 국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저율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사과와 쇠고기를 선정하여 이 품목들을 민감품목을 선

정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를 분석하였음 �.

�O

口 주요 품목별 관세 변화에 따른 수입량 변화율 계산

수요와 공급함수의 설정�O

수요함수의 자체

최양부 외

품목별 공급함수와

선행연구로서

이용하였음 �.

。

-
디르
근

였
가웹

�m

인
이

외

료자하
�L요피�E�- 식 �(�5�) 를 계산하는데

가격탄력성은 기존의 연구를

�(�1�9�9�3�)�, 김명환 외 �(�2�0�0�0�)�, 김경 덕



최 양부 외 �(�1�9�9�3�) 김명환 Æx�(�2�0�0�0�) 김경덕 Æx�(�2�0�0�2�)

�E �n ε �n ￡ �n

고주 �0�.�3�6 �-�O�2�2 �0�.�3�1�0 !•�0�.�l�9�l �0�.�3�6�6 �0�.�O�7�7

마늘 �0�.�3�8 �-�0�.�3�0 �0�.�2�7�l �0�.�3�5�8 �0�.�1�5�9

양파 �0�.�3�9 !’�0�.�6�8 �0�.�7�l�1 �0�.�4�4�8 �0�.�7�1�7 !’�0�.�4�5�6

사과 �0�.�8�4�0 !•�0�.�2�4�8 �0�.�1�3�1 �0�.�4�4�5

쇠고기 Çˆ�1�l�i �0�.�9�7

�l�4�0

표 �3�2�5�. 주요 품목의 공급탄성치 및 수요탄성치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병환 외 �(�2�0�0�0�) 와 김경덕 외 �(�2�0�0�2�) 에서는 공급탄성치가 아닌 재배면적

의 가격탄성치를 이용하였음 �. 단수가 일정한 상수라고 가정할 경우 공

급탄성치와 재배면적의 가격탄성치는 일치함�.
�- 공급량은 재배면적에 단수를 곱한 것이므로 단수가 일정할 경우

공급량의 변화는 재배면적의 변화에 의해서 결정됨 �. 즉

�S�= �Y � �A�C�R 이므로 �4�S�= �Y � �4�A�C�R 이 됨 �.

따라서 �, 공급탄성치는

�4�S �P �Y � �4�A�C�R �P �4�A�C�R �P
�f �= �-�-�-�-

�S �4�P �Y � �A�C�R �4�P �A�C�R �4�P

단 �, 여기서 �S는 국내 생산량 �, �P는 자체가격 �, �A�C�R 은 재배면적을 나타

내며 �, �Y는 단수임 �.

�- 연구 결과에 따라 품목별 공급탄성치 및 재배면적의 가격탄성치와 수요

탄성치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쇠고기의 공급탄성치를 제외한



생산량(S) 소비 ·É�(�D�) 수입 Â�Æ”�(�D�-�S�) �Q

고주 �l�6�8�,�2�9�4 �2�0�5�3�3�3 �3�7�,�0�3�9 �0�.�l�8�0

�3�9�3�,�2�3�8 �4�3�6�,�3�3�3 �4�3�,�0�9�6 �0�.�O�9�9

양파 �9�1�7�3�3�5 �9�6�8�,�O�O�O �5�0�,�6�6�5 �0�.�O�5�2

사과 �4�0�0�,�7�0�1 �4�1�3�5�5�5 �1�2�,�8�5�4 �0�.�O�3�1

쇠고기 �l�5�l�,�1�2�7 �3�9�2�,�3�1�3 �2�4�1�,�1�8�6 �0�.�6�l�5

�l�4�l

여타 품목의 공급탄성치 및 수요탄성치는 비탄력적으로 나타나고 。 �1 」�2�-
λλ디 �

�- 기존 연구에서 분석되지 않았거나 인용하기 부적절한 품목에 대해서는

공란으로 표시하였음

�O 수급상황

�- 식 �(�5�) 에서 �Q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의 수급상황을 겸토해야 함 �.
�- 고추 �, 마늘 �, 양파는 �T�R�Q 품목으로서 쿼터 내 세율과 쿼터 밖 세율을 적

용받아 수입되고 있으며 사과의 경우 겸역문제로 인해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수입이 국내의 수급상황을 순수하게 반영하게 이

루어졌다고 볼 수 없읍�.

�- 이러한 경우 실제의 수입실적을 이용하는 것보다 수입제한이 없을 경우

의 수입수요를 추산하여 �Q값을 계산하여야 함 �.

표 �3�-�2�6�. �2�0�0�1�1�3 년 평균 수급 �A�l�X�4 口
�|

�E 므 �-�-�1 �j�i�: 랴
σ

요λ�T이
닙

λ�T

단위 �: 톤

자료 �: 작물통계 �, 식품수급표 �, 축산물 가격 및 수급자료

주 �: �1�) 소비량 �=�1 인당 소비량×인구

�2�) α �=�(�D�-�S�)�/�D



국제가격(A) 국내가격(B) �2�0�0�4 양허세 Ç(�(�C�)
�(�A�×�C�)�/�B

�(ÆÐ�/�k�g�) �(ÆÐ�/�k�g�) �(�%�)

고주 �1�2�2�3 �4�,�5�2�6 �2�7�0 �0�.�7�3�0

마늘 �4�1�8 �l�,�9�2�5 �3�6�0 �0�.�7�8�3

양파 �2�5�3 �5�9�5 �1�3�5 �0�.�5�7�4

사과 �1�,�9�l�l �2�,�8�6�7 �5�0 �0�.�3�3�3

쇠고기 �6�,�4�7�6 �9�,�0�6�6 �4�0 �0�.�2�8�6

관세가 �1�% 하락할 때 현재 수준에서 수입량이 �1�5�4�0�% 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T�R�Q증량 수준을 평가하는데 있어

�1�.�5�~�2�0�% 를 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음 �. 쇠고기의 경우 관세 변화에 따른

수입량의 변화는 매우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상대적으로

관세감축의 부담이 작아 �T�R�Q를 증량하는 것보다 관세를 감축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

�- 앞에서 구한 항목들을 이용하여 관세율의 변화에 따른 수입량의 반응도

를 계산 �.
�- 수요와 공급의

이용하였으므로

과정에서 세 가지의 선행연구를

가지로 나타남 �.

�p�w � �T

범-를 계산함 �.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 도소매가격동향

한국무역협회

주 �: 국제가격은 품목별
‘

�O�l�-
’

�0�3 평균 수입단가이며 국내가격은 도매가격임

품목별 국내외 가격과 양허세율

�- 품목별 가격 �(�P�, �P�w�) 과 양허세율 �(�T�) 을 이용하여

가격 탄성치를 구하는

이에 따른 결과도 세

가격 자료

표 �3�-�2�7�.

관세와 국내외

�-�1 긍�i �r‘、 �1 �?�1 。
」�L」「 �;�1 �/�a 끼�-

량 증가하는

결과

�O

�O

�l�4�2



최 양부 외 �(�1�9�9�3�) 김멍환 Æx�(�2�0�0�0�) 김 경 덕 외 �(�2�0�0�2�)

고주 �2�0�7 �1�5�2 �1�.�7�9

�5�.�O�9 �3�.�8�1

양파 �l�5�7�7 �1�7�.�l�2 �1�6�9�1

사과 �6�.�l�3 �l�1�3�9

쇠고기 �0�.�6�8

二도l二l 수요 �4�I�/�I。 님

소비 량(톤) 수입 량(톤) �Q

탄성치 탄성치 �(�%�)

고주 �0�.�3�6 �-�0�.�2�2 �1�9�5�,�6�6�7 �2�6�,�0�5�4 �0�.�1�3 �-�2�9�2

마늘 �0�.�3�8 �-�0�.�3�0 �4�2�4�,�6�6�7 �2�8�,�4�3�8 �0�.�O�7 �-�7�.�6�5

쇠고기 �1�2�5 �-�0�.�9�7 �3�9�2�,�2�0�3 �3�1�0�,�O�O�O �0�.�7�9 �-�0�.�4�5

돼지고기 �0�.�4�8 �-�0�.�4�3 �8�1�1�,�4�4�7 �1�2�2�,�0�2�3 �0�.�1�5 �-�1�.�1�1

닭고기 �0�.�3�6 �-�0�.�6�0 �3�6�8�,�4�4�3 �8�8�,�6�8�5 �0�.�2�4 �-�0�.�6�0

�l�4�3

�- 그러나 양파는 관세율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관세가

�1�% 하락할 경우 수입량이 �1�5�~�1�8�% 늘어날 것임 �. 따라서 관세를 감축하

는 것보다 �T�R�Q를 증량하는 것이 수입량을 제한하는데 효과적일 것으

로 보임 �.

�- 이 모형은 현재의 수급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국내의 수급 사정이

달라질 경우 �9 값이 변할 수 있음 �.

표 �3�-�2�8�. 관세 변화에 따른 수입량 변화율

단위 �:�%

주 �. 괄호 안은 수입량 변화율엄 �.

표 �3�-�2�9�. 관세 �1�% 변화시 수입량 변화율



�1�4�4

제 �4 장

�D�D�A 농업부문 모델라티 협상전략

�1�. 시장접근분야

�1�.�1�. 민감품목의 최대한 확보 �: 전략적 접근

口 민감품목의 관세감축과 �T�R�Q 증량은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이를 획일적

으로 규정할 공식을 만들어 합의를 도출해 내기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

단됨 �. 이는 회원국별로 그리고 동일한 국가내에서도 품목별로 수요와 공

급의 탄성치가 상이하기 때문에 관세감축과 모렐리티에서 일반적으로 적

용될 �T�R�Q 증량과 관세감축의 일반 공식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

기 때문임 �.

口 그렇다면 민감품목의 시장개방 폭에 신경을 쓰기 보다는 민감품목의 개수

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관세감축의 융통성을 확보하는 것이 보아 중요

할 것으로 보임 �.



�1�4�5

口 앞에서 분석된 민감품목의 선정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1차적으로 확

보해야 할 민감품목의 개수는 �H�S �1�0단위로 �2�5�0 여개 안팎으로 판단되며 �,

축산물 및 과실류 일부를 제외할 경우 최소한 �1�0�0 여개 정도는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口 최근 민감품목과 관련된 논의에서 �E�U가 �T�R�Q 관리대상 품목을 민감품목

의 후보그룹으로 하자는 제안을 감안한다면 민감품목의 개수는 의외로

�1�5�~�2�0�% 대로 확대될 가능성이 없지 않읍 �.

�O 제 �1 안 �: �H�S �1�O 단위로 �2�5�0�~�3�0�0�7�R 수준

。 제 �2안 �: �H�S �1�0 단위로 �1�5�0�~�2�0�0�7�R

�O 제 �3안 �: �H�S �1�0 단위로 �6�7�4�4�0 개

�1�-�2�- 일반품목의 관세구간 및 감축 폭의 효율적 설정

口 핵심 품목인 축산물과 과일류 �, 버섯 등의 관세는 �2�0�4�5�% 에 집중되어 있음 �.
따라서 이들 중요 품목을 민감품목에 포함시켜 시장개방의 폭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치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일반품목의 관세감축 구간

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되도록 해야 함�.

口 과거 하빈슨초안의 경우 관세구간을 �3�~�4 개 구간으로 나눈 바 있음 �. 선진

국의 경우 �1�5�% 와 �9�0�9�6 를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눈 반면 개도국은 �2�0�%�,

�6�0�9�%�, �1�2�0�% 을 기준으로 �4개의 구간으로 나누었음 �. 우리나라의 경우

�2�0�4�0�% 대에 중요 품목이 있기 때문에 최초 관세구간을 가급벅 넓게 설정

해야함 �.
�O 제 �1 안 �: �0 �~ �4�5�% 까지

�O 제 �2안 �: �0 �~ �3�0�% 까지 �, �3�0�~�4�5�%



�l�4�6

표 �4�-�1�. 관세구간별 품목수 �, 평균 관세율 �, 주요품목 �, 생산액

관세구간�1�)

�0세율

�1 �1�0

�1�0�1�5

�1�5�-�2�0

�2�0�-�3�0

�3�0�-�4�0

�4�O ← �5�0

�5�0 ← �6�0

�6�0 �7�0

�7�0�-�1�2�0

�1�2�0�-�1�5�0

�1�5�0 �2�5�0

�2�5�0�-�3�5�0

�3�5�0�-�4�5�0

�4�5�0�}�6�0�0

�6�0�0�-�7�0�0

�7�0�0 �8�0�0

�8�0�0 이 싱 �-

스�l모
〔
�,죠

τ
�n

�m
ω

뻐
�m

뼈
따
씨�m
…
…�M
�m

μ
�m

않
�m
ω

꺼
입

�7

낌

낌

이
ω

�E

�7

�m
�u

평균관세율 �| 주요 품목
생산액 �2�)

�(�1�0 억 �)

�0�.�0 �| 종자류

�5�.�8 �| 종자 �,원피 등

�1�3�1 �| 동물 �, 나무

�l�8�.�7 �| 닭고기

�2�6�5 �| 돼지고기 �, 계란

�3�5�1 �| 쇠고기

�4�4�7 �| 과일류 �, 버섯 �, 채소

�5�3�8 �| 과일쥬스

�6�5�.�l �| 육류통조림

�8�2�4 �l 바나나 �, 감 �, 동물의 설육

�1�3�8�.�9 �| 양파 �, 감률

�2�0�6�9 �| 낙농품 �, 천연꿀 �, 밤 �, 땅콩

�2�8�7�2 �| 보리 �, 옥수수 �, 감자 �, 고추

�3�8�1�5 �| 마늘 �, 고구마

�5�2�1�3 �| 대두 �, 녹차 �, 잣 �, 감자전분

�6�1�8�.�3 �| 참깨 �, 녹두 �, 대추

�7�5�5�9 �| 인삼류

�8�3�1�4 �| 매 니 옥 �, 곡물전분

�8�1�7

�2�,�5�8�4

�l�,�7�8�6

�2�,�5�2�6

�8�8�l

�1�,�5�1�7

�1�,�6�3�4

�7�4�9

�2�9�5

�2�5�2

�3�8�0

계 �3�) �| �1�,�4�3�6 �| �6�3 �2
�1

주 �1�) 하한치는 초과하되 상한치는 포함됨 �. 예를 들면 �1�0�-�1�5 는 �1�0�% 초과 �1�5�% 이하를 의미
�2�) 생산액은 �1�9�9�9�~�2�0�0�1 년 평균 생산액이며 �, 주요 품목에 대해서만 계산 �.
�3�) 쌀은 제외시킴

자료 �: 농림부 �, 『농림통계연보 �2�0�0�2 』 � 『농림축산물 품목분류 및 관세율』



�l�4�7

철폐

口 관세상한은우리나라와같은핵심농산물의고율관세구조에서는치명적

인 영향을미치므로적극적으로철폐를주장해야함�.

�1�3 관세상한

口 이를 위해서는 �T�i�e�r�e�d �a�p�p�r�o�a�c�h 자체가 관세조화의 개념이 내포된 것으로 관

세상한은 이중의 규제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함�.

�2�. 국내보조분야

지표 개발상대적�2�.�1�. 보조크기의

논의에 근거할 때 상당한口 �A�M�S 감축률은 추후 결정될 것이나�, 지금까지의

수준의 감축이 예상됨 �.

�6�0�9�6�, 개도국 �4�0�9�% 가 제시된

�A�M�S 감축을 표명한 바

대
�7�3 。
�/�a π�-

�A�M�S 의 감축률은

바 있으며 �, �E�U 는
。 �1�S�L
λλ디�

우리나라의 경우 �A�M�S 사용실적은 쌀 약정수매제도 유지에 따라 그

부분이 쌀에 집중되어 있으며 �, 이에 따라 향후 �A�M�S 감축률이 클

현재와 같은 형태의 쌀 수매제도의 유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안에서는 선진국

제안은 �5�5�% 에서 �6�0�9�% 의

하빈슨

당초

�O

�O



쌀 보리 오〈}-
유채 누에

합계 �(�A�) 양허수준 �A�/�B
「 τ-기-

(사용실적) �(�B�) �(�%�)

�1�9�9�5 �2�0�,�1�6�0 �5�l�5 �6�0 �2�0�,�7�3�5 �2�l �,�8�2�6 �9�5

�1�9�9�6 �1�9�,�0�9�9 �5�0�9 �5�6 �1�9�,�6�6�4 �2�I�,�0�5�6 �9�3

�1�9�9�7 �l�8�,�8�4�3 �4�6�0 �5�7 �1�9�3�6�0 �2�0�,�2�8�7 �9�5

�1�9�9�8 �1�5�,�0�9�8 �4�6�8 �6�2 �1�5�,�6�2�8 �l�9�,�5�l�7 �8�0

�1�9�9�9 �l�5�,�0�3�2 �4�8�7 �0�.�5 �1�5�,�5�I�9 �1�8�,�7�4�8 �8�3

�2�0�0�0 �1�6�,�4�7�2 �4�l�8 �l�8�.�5 �1�6�9�0�9 �1�7�9�7�8 �9�4

평균 �- �9�0

�l�4�8

표 �4�-�2�. 우리나라으 �| �A�M�S 이행 �A�l�; 허
�E근 -「

단위 �: 억 원

�2�.�2�. 완화된 �B�|�u�e �B�o�x 이용을 위한 보조총액 감축률의 최소화

口 완화된 형태의 �B�1�u�e �B�o�x 규정 활용을 위해 보조총액 감축율을 최소화해야 함 �.

。 기본골격에 제시된 완화된 형태의 �B�l�u�e �B�o�x 는 이행기간 종료시까지 과

거연도 기준 농업총생산액의 �5�% 이하로 줄이도록 되어 있음�.
�- �2�0�0�0�~�0�2 년 우리나라의 농업총생산액은 약 �3�2 조로 이의 �5�%는 �1조 �6천억

으�] 。 �1
�E�n

�- �2�0�0�4 년 우리나라의 �A�M�S 양허수준인 �1조 �4�9�0�0 억원임을 고려할 때�, �A�M�S

를 대폭 감축하더라도 감축된 부분만큼 완화된 형태의 �B�l�u�e �B�o�x 로 지급

가능하게 됨 �.
�- 그러나 완화된 �B�l�u�e �B�o�x 운용은 다시 총액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함 �.



보조총액 감축률
�2�0�0�0±D 총액

�l�0�% �3�0�9�6 �5�0�%

�A�M�S �l�7�,�9�7�8 �5�,�9�6�0 �5�,�9�6�0 �5�,�9�6�0

최소허용보조 �5�,�3�0�1
�1�4�,�9�9�1 �l�O�,�3�3�5 �5�,�6�8�0

완화된 �B�l�u�e �B�o�x �0

합겨1 �2�3�,�2�7�9 �2�0�,�9�5�1 �1�6�,�2�9�5 �l�l�,�6�4�0

�l�4�9

�O �2�0�0�0 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A�M�S�( 양허수준 �)와 완화된 형태의 �B�l�u�e �B�o�x�,

품목 특정 및 불특정 최소허용보조의 합은 약 �2조 �3낀 �9 억 원임 �.

。 �A�M�S 감축률을 �6�0�9�6 라고 가정할 경우 우리나라의 �A�M�S 상한은 �5�9�6�0 억

원이 되고 �, �A�M�S 에 해당하는 보조를 전체감축보조에서 가장 먼저 사용

한다고 본다면 �, 최소허용보조나 완화된 형태의 �B�l�u�e �B�o�x 로 활용할 수

있는 보조규모는 총액감축률 �(�1�0�~�5�0�%�) 에 따라 �5�,�6�8�0 억 원에서 �1조 �4�9�9�1

억원 수준이 됨

표 �4�-�3�. 보조총액 감축률별 무역왜곡 보조총액의 상한

단위 �: 억원

주 �: �A�M�S 는 양허수준에서 �6�0�9�6 감축하고 �, 보조가운데 가장 먼저 소진한다고 가정함 �.

。 특히 보조총액 감축률이 �5�0�9�6 로 설정된다면 �A�M�S를 제외한 가능한 보조

수준은 현재의 최소허용보조 수준에 불과하고 �, 따라서 총액보조의 감축

률을 가능한 한 낮추는 것이 완화된 �B�1�u�e �B�o�x 를 이용하여 �A�M�S 대폭 감

축의 효과를 줄이는 방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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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허용보조의 기준 신축성 확보 �: 특히 �N�T�C 반영

口 허용보조에 대한 지침이 없는 상태이므로 다시 검토된 기준에 기존 및 미

래 조치들이 신축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O 특히 소규모 가족농 �, 식량안보 목적으로 주곡의 국내생산 유지 등에 대

한 �N�T�C가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임 �.

�O 새로운 기준에 소득안정 직접지불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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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C�/�S 작성의 기본 방향

�1�. 관세감축의 일반 원직

口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감축의 융통성이 주어질 것이나 �, 일반 품목의 관세

감축 폭은 상당히 수준이 될 것임 이는 품목간 관세 감축률이 상이하다

는 것으로 국가 전체의 후생증진 차원에서 볼 때 차선 �(�s�e�c�o�n�d �b�e�s�t�) 의 상황

이 전개된다는 것을 의미함 �.

디 차선의 관세감축 이론에 따르면 최적 관세감축은 점진적으로 관세를 감축

해 �(�p�i�e�c�e�1�I�l�e�a�1 �r�e�d�u�c�t�i�o�n�) 나가되 �, 사회 전체의 후생 증진을 위해서는 �@ 여타

품목에 비해 특히 높은 관세를 우선적으로 감축하고 �@ 모든 품목에 동일

한 감축률 �(�e�q�u�i�- �p�r�o�p�o�r�t�i�o�n�a�1 �r�e�d�u�c�t�i�o�n�) 을 적용하되 �, 여타 품목의 관세 에 비

해 특히 높은 관세를 우선적으로 감축하는 것임 �.�3�8�)

�3�8�) �V�o�u�s�d�e�n �(�1�9�9�4�)�, 『�T�i�l�e �E�c�o�n�o�m�i�c�s �o�f �T�r�a�d�e �P�r�o�t�e�c�t�i�o�n 』 참조 �.
원래 이론은 �F�u�K�u�s�h�i�m�a�(�1�9�7�9�)�,

” �T�a�r�i�f�f �S�t�n�m�u�r�e�, �N�o�n�-�U 때�e�d �G�o�o�d�s�, �a�n�d �T�h�e�o�l�-�y �o�f

�P�i�e�c�e�m�e�a�1 �P�o�1�i�c�y �R�e�c�o�m�m�e�n�d�a�n�o�n�s�, ” �I�n�t�e�1�n�a�t�i�o�n�a�l �E�c�o�n�o�m�i�c �R�e�v�i�e�w�, �V�o�1�. �2�0�, �p�p

�4�2�7�4�3�5 와 �H�a�t�t�a �a�n�d �F�u�K�u�s�h�i�m�a�(�l�9�7�9�)�, ” �T�h�e �W�e�l�f�a�r�e �E�f�f�e�c�t �o�f �T�a�r�i�f�f �R�e�d�u�c�t�i�o�n �i�n

�M�a�n�y �C�o�u�n�t�r�y �W�o�r�1�d ” �, �J�o�u�r�. �o�f �I�n�t�e�r�n�a�t�i�o�n�a�1 �E�c�o�n�o�m�i�c�s�, �V�o�l�- �1�9�, �p�p �5�0�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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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우리나라 주요 농산물 관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극단적인 관세

수준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음 �.

�O 우리나라 농산물 평균 관세는 �2�0�0�4 년 양허관세를 기준으로 �6�3�% 이며 �, 표

준편차는 �1�3�6�% 로서 극단적인 고율관세를 �(평균 �+�2�* 표준편차 �)로 본다면

이는 �3�3�5�% 임 �. 따라서 �3�3�5�% 보다 높은 관세를 우선적으로 감축해야 한

다는 결론에 도달함

�O 이러한 품목의 대표적인 예는 매니옥 �(�8�8�7�%�)�, 참깨 �(�7�5�4�%�)�, 대추 �(�6�1�1�%�)�, 녹

두 �, �(�6�0�7�%�)�, 잣 �(�5�6�7�%�)�, 귀리 �(�5�5�4�%�)�, 녹차 �(�5�1�3�%�)�, 맥주맥 �(�5�1�3�%�)�, 대두 �(�4�8�7�%�)�,

팔 �(�4�2�0�%�)�, 고구마 �(�3�8�5�%�)�, 옥수수 �(�3�7�0�%�)�, 마늘 �(�3�6�0�%�) 등임 �.

口 그러나 �H�S �1�O단위로 �1�4�5�0 여개에 이르는 전체 농산물에 대하여 평균과 표

준편차를 구하여 극단적인 관세를 찾는 방법은 평균과 표준편차의 의미

에 적절치 않을 수도 있음 �.

口 �<그림 �5�-�1�> 은 쌀을 제외한 주요 농산물 �5�0 개 품목에 대하여 평균 관세율

과 표준편차를 구하면 평균은 �1�6�2�%�, 표준편차 �1�7�6�% 로 나타났으며 �, 이에

기초할 때 극단적인 관세 품목은 �2�0�0�4 년 양허관세가 약 �3�4�0�% 를 넘는 고

구마 �, 대추 �, 맥주보리 �, 마늘 �, 생강 �, 잣 �, 참깨 �, 콩 등으로 나타남

�O 이 가운데 마늘을 민감품목으로 제외한다고 해도 나머지 품목은 우선적

으로 관세를 대폭 감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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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감품목 관세감축의 전략적 접근

口 기본골격안에서 민감품목의 개수는 �H�S �1�O단위 기준으로 설정되지만 관세

감축은 실품목기준으로 언급되어 있음 �. 따라서 민감품목의 관세감축 효과

는 사실상 이전과 같은 �U�R 공식을 적용한 것과 동일해 질 것으로 판단됨 �.

口 이에 따라 민감품목의 선정은 주요 핵심 품목을 선정하는 것 이외에 핵심

품목의 경우 관세감축 폭과 �T�R�Q 증량 폭을 낮추는 대신 이미 개방이 된

일부 품목을 전략적으로 집어넣고 �, 이 품목의 관세와 �T�R�Q를 대폭 늘림으

로써 평균적인 관세감축과 �T�R�Q 증량 폭을 맞출 수도 있읍�.

�O 예를 들어 맥주보리는 맥아 �(복음 �)�, 맥아 �(훈연 �)�, 맥아 �(복지 않은 것 �) 등 �3

개가 직접 대체품인데 이중 묶은 맥아의 관세는 �2�7�% 로 이미 상당 부분

쿼터를 허용해 주고 있음 �. 그러나 훈연 맥아와 북지 않은 맥아의 관세

는 �2�7�0�% 대로 국내 맥주보리 재배농가의 보호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 �.

�O 이 경우 맥주보리 �3개를 모두 민감품목에 넣되 실품목기준으로 관세를

감축하고 �T�R�Q를 늘인다면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훈연 맥아와 북지 않

은 맥아의 관세를 소폭 인하하고 대신 북은 맥아의 관세를 대폭 낮추어

평균적인 관세감축 수준을 맞출 수 있음 �. �T�R�Q는 총량쿼터로 이용할 경

우 마찬가지로 융통성이 주어질 것임 �.

口 이러한 전략적 선정을 위해서도 민감품목의 수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매우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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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6

←「 �1�8�,�7�7�0�,�9�3�0

파대” �1�7�,�O�O�7�,�6�0�8

토마토 �l�6�,�9�0�1�,�0�3�6
고구마 �1�3�,�7�8�0�,�7�4�7

인삼 �1�2�5�5�5�,�1�8�3

자두 �6�,�9�0�9�,�7�7�5
오A〈 �6�,�6�0�5�,�0�7�8「 끼-기→

맥주보리 �6�,�O�O�3�,�9�5�4

일반보리 �5�,�7�0�1�,�6�4�6
Ô\�L �5�,�0�5�6�5�9�6�E�E

론메이 �4�,�5�9�7�,�3�2�8

저
대추 �3�,�6�3�6�,�0�6�2

시금치 �3�,�6�l�4�,�6�9�9
매실 �1�,�5�2�6�,�3�2�8

참다래 �1�,�1�2�4�,�6�4�6

평 큐」- �2�5�,�6�2�1�,�6�0�4

차편「순표 �2�0�,�4�0�8�,�3�2�8

평균 표준편차 �5�,�2�l�3�,�2�7�6
평균+뇨준편차 �4�6�,�0�2�9�9�3�3

�1�5�7

�<부표 �1�-�2 계속〉



�H �E �i�E 조E
변이계수2τr �7�T �f�r 「

미곡 �5�4�9�.�2

참깨 �2�5�0�.�4

토마토 �2�4�0�.�8
코코。 �2�1�1�.�2

저
[그

208.8기-
파 �2�0�3�.�5

고주 �1�8�7�.�1

고구마 �1�7�9�8

배” �1�7�8�3

땅콩 �1�7�3�.�8

호박 �1�7�2

오이 �1�4�9

들깨 �l�3�9�8
×P�L �1�2�6�5E三

배추 �1�2�3�.�7
까~바 �l�2�0�.�3가-「

�I�E
�r�=�-�4�-�-�4�- �1�0�2�9

시금치 �9�5�2
보까‘아 �9�4�7�1�30�

�9�4

딸기 �9�2�9
�;�z0

양파 �9�0�.�6τr
참외 �8�8

겉보리 �8�6�4
Éˆ�i�E �8�5�2�-�1�-0�

감자 �7�9�3
�n�1 �7�4�8E프

샤흐。-「 �7�3�.�7

감 �7�3�.�5

사과 �7�1�.�6
Æ$®L�-�-�A �6�8�5�-�1 �1�-�1�-

맥주보리 �6�1�.�6

쌀보리 �6�0�.�9

생강 �5�8�.�8

�l�5�8

부표 �1�-�3 지역별 집중도에 근거한 품목 분류



�H 근 �i�E �E�L 변이계수2�Ä�E�r �T�r f「 「

자두 �5�4�9

고 양배추 �5�1�.�1

다。 �4�3�7

감율 �3�3�3

평균 �1�1�6

표준편차 �5�9�1

평균-표준편차 �5�7�.�1

평균+표준편차 �l�7�5�3

�<부표 �1�-�3 계속 �>

�l�5�9



�H�S�K 한글품명
�2�0�0�4 시장

양허관세 접근세율

�l�l�O�2�9�0�l�O�O�O 보리가루 �2�6�0 �2�0

�2 �1�1�m�0�3�1�9�1�m�O�O�O 분쇄물, 조분(보리의 것) �2�6�0 �2�0

�3 �1�2�0�3�2�0�3�0�0�0 펠리 E(보리의 것) �2�6�0 �2�0

�4 �1�1�0�4�l�9�2�0�0�0 압착플레이크(보리의 것) �2�3�3 �2�0
「니 �l�1�0�4�2�9�2�0�0�0 가공곡물(보리 의 것 �) �l�2�6 �2�0

�6 �1�m�0�m�0�3�0�m�0�9�0�m�1�0 겉보리 �3�2�4 �2�0

�7 �l�O�O�3�0�0�9�0�9�0 보리기타 �2�9�9�.�7 �2�0

�8 �2�l�m�0�m�1�3�0�m�1�0�0�0 북g치커리. 커피대용물(보리의 것) �4�0�.�5

�9 �1�0�0�3�0�0�9�0�2�0 쌀보리 �2�9�9�7 �2�0

�m �l�8�0�6�9�0�2�9�9�2 조제식료품기 타(보리가루) �2�7

�1�1 �l�9�0�1�9�0�9�0�9�2 조제식료품기타(보리가루) �2�7

�H�S�K 한글품명
�2�0�0�4 시장

양허관세 접근세율

�l �l�l�O�7�1�0�0�0�0�0 맥아(북지 않ε 것) �2�6�9 �3�0

�2 �1�1�m�0�w�7�2�0�m�1�0�0�0 맥아(훈연한 것) �2�6�9 �3�0

�3 �l�l�O�7�2�0�9�0�0�0 맥아(기타/북g) �2�7

�4 �1�7�0�2�9�0�3�0�0�0 맥아당 �1�9�7

�5 �2�2�0�3�0�0�0�0�0�0 �n�U�Z �3�0「T
�6 �1�m�0�m�0�3�0�m�0�1�0�0�0

¹ä�Z�n�R �5�1�3 �3�0「7-「
�7 �l�8�0�6�9�0�2�9�1�0 조제식료품기타(맥아엑〈) �3�2�8

�8 �l�9�0�m�1�9�0�m�1�0�0�0 조제식료품기타(맥아엑〈) �3�2�8

�l�6�0

부록 �2�. 민감품목의 유사�/ 대제품

부표 �2�-�1 �. 보리

부표 �2�-�2�. 맥주보리



�H�S�K 한글품명
�2�0�0�4 시장

양허관세 접근세율
�l �1�1�0�4�2�3�0�0�0�0 가공곡물(옥수수의 것) �1�6�7 �3
�2 �0�7�1�2�9�0�2�0�9�2 단옥수수(기타/건조) �3�7�0 �3
�3 �0�7�1�2�9�0�2�0�9�1 단옥수수(종자용) �3�7�0 �0
�4 �2�3�0�2�1�0�0�0�0�0 ¼��E�(Æ$�A�AÇX ¬ƒ�) �6�.�6「 �7�T �-�1 -「-「
�5 �0�7�1�0�4�0�0�0�0�0 〈위 �E 콘(냉동) �5�4
�6 �2�0�0�6�0ÅD�0�9�0�m�1�0 〈위E콘(설탕저장처리) 띠ω

�7 �2�0�0�5�8�0�0�0�0�0
〈위 E콘 (자메이λ변종,

�l�5
차라타/조제 저장처 리 �)

�8 �2�0�0�1�9�0�%�4�0 λ위E콘(조제저장처리) �5�4
�9 �2�0�0�4�9�0�l�O�O�O λ위E콘(조제저장처리/냉동) �5�4
�m �1�0�0�5�9�0�9�0�0�0

Æ$�j�L�A

기타 �3�2�8 �3�-�1 -「기-
�l�l �1�m�0�0�5�9�0�m�1�0�0�0 옥수수(사료용) �3�2�8 η/ι〕

�1�2 �1�0�0�5�1�0�0�0�0�0 옥수수(종자용) �3�2�8 �0
�l�3 �1�0�0�5�9�0�2�0�0�0 옥수수(팝콘용) �6�3�0 �2
�1�4 �l�1�0�2�2�0�0�0�0�0 Æ$�/�k�A¬��E �l�8「 기-가- π-
15 �2�3�0�6�7�0�0�0�0�0 옥수수배의 것(오일케익 및 유박) �6�.�6

�1�6 �1�5�l�5�2�9�0�0�0�0 옥수수유(기 타) 디μmμ

�1�7 �l�5�l�5�2�1�0�0�0�0 옥수수유(조유) �2�2�5
�l�8 �1�5�1�6�2�0�2�0�3�0 Æ$�/�L�A 。

와 그
�H
획물 디ι낌�-�1 -「←「Tr τr

l9 �1�1�0�8�1�2�0�0�0�0 전분(옥수수의 것) �2�2�6 �2
�2�0 �1�9�0�4�1�0�2�0�0�0 끼티코」 �5�.�4
�2�l �1�9�0�4�l�O�l�O�O�O 콘쓸레이크 �5�.�4
�2�2 �2�0�0�8�9�9�3�0�O�O 팝콘(조제저장처리) �4�5
�2�3 �1�1�0�3�1�3�0�0�0�0 분쇄물, 조분(옥수수의 것) �1�6�2�9 �3

�1�6�l

수�l스�-�-오
「

�3끼
ζ

부



�H�S�K 한글품병
�2�0�0�4 시장

양허관세 집근세율

�l �0�7�1�2�9�0�2�0�9�3 감자(건조) �2�7
�2 �0�7�0�m�1�9�0�m�O�O�O�O 감자(기 타) �3�0�4 �3�0
�3 �2�0�0�5�2�0�9�0�0�0 갑자(기 타/조제 저장처 리) �3�1�.�5
�4 �0�7�l�O�l�O�O�O�O�O 감자(냉동) �2�7
�5 �2�0�0�4�l�O�O�O�O�O 감자(조제저장처리/냉동) �1�8
�6 �0�7�0�1�1�0�0�0�0�0 감자(종자용) �3�0�4 �0

�7 �2�0�0�5�2�0�1�0�0�0 감자 (블레이크로 만든 감자크로켓 �5�4/조 제저장처리)

�8 �l�l�O�5�l�O�O�O�O�O 감자
�H 조 님

과
�H �D�L �3�0�4 �5�.�8�Ä�r�. �1�r τr �E

�9 �l�l�O�5�2�0�0�0�0�0 김-자플레이크. 입 및 펠리트 �3�0�4 �5�.�8
�1�0 �1�l�O�8�1�3�0�0�0�0 전분(감자의 것) �4�5�5 �8
�1�1 �0�7�1�4�9�0�9�0�9�0 서 류(기 타) �3�8�5 �2�0
�1�2 �0�7�1�4�9�0�9�0�l�O 서류(기타/냉동) �4�5

�H�S�K 한글품명
�2�0�0�4 시장

양허관세 접근세율
�l �0�8�0�5�2�0�l�O�O�O 감률(신선/건조) �1�4�4 �5�0
�2 �0�8�%�0�5�9�0�m�O�O�O�O 감율류(기 타/신선/건조) �l�4�4 �5�0
ηJ �2�0�0�8�3�0�m�0�0�m�O�O 감률류과실(조제저장처리�) �4�5
�4 �2�0�0�7�9�1�%�O�O 감률류의 과실조제품기타 �3�1�.�5
�5 �0�8�l�4�0�0�l�O�O�O 감률류의 껍질(신선/냉동) �3�2�8
�6 �2�0�0�9�3�9�9�0�m�O�O 감률류쥬〈기타(기타) �5�4

�7 �2�0�0�9�3�l�9�0�0�0 감률류쥬스기타 (브릭스값이 �2�0ÇD
초과하지아느 �5�4

1캉 」 것)
�8 �0�8�0�5�2�0�9�0�m�O�O 맨더 린(기타/신선/건조) �1�4�4 �5�0
�9 �2�0�0�7�9�1�1�0�0�0 챔. 제리. 마말레이드(감률류) �4�5

�1�6�2

부표 �2�-�4�. 감자

부표 �2�-�5�. 감율



�H�S�K 한글품명
�2�0�0�4 시장

양허관세 접근세율
�0�5�0�6�9�0�1�0�2�0 뼈 (소의 것) �9

�2 �0�2�0�6�2�2�0�0�0�0 소식용설육(간장/냉동) �l�8
�3 �0�2�0�6�2�9�9�0ÅD�O�O 소식용설육(기타/냉동) �l�8
�4 �0�2�0�6�2�9�1�0�0�0 소식용설육(꼬리/냉동) �1�8
�5 �0�2�0�6�1�0�0�0�0�0 소식용설육(신선/냉장) �l�8
�6 �0�2�0�6�2�9�2�0�0�0 소식용설육(족/냉동) �1�8
�7 �0�2�0�6�2�1�0�0�0�0 소식용설육(혀/냉동) �1�8
�8 �1�6�0�2�5�0�9�0�m�O�O 소의 것(기타조제저장) �7�2
�9 �l�6�0�2�5�0�l�O�O�O 소의 것(밀폐용기 의 것) �7�2

�1�0 �0�2�0�2�2�0�0�0�0�0 쇠고기(냉동/기타/뼈채절단) �4�0
�l�l �0�2�0�2�1�0�0�0�0�0 쇠고기(냉동/도체와 이분도체) �4�0
꺼μ �0�2�0�2�3�0�0�0�0�0 쇠고기(냉동/뼈 없는 것) �4�0
�l�3 �0�2�0�1�2�0�0�0�0�0 쇠 고기 (신선/냉장/기타/뼈채 절단한 것) �4�0
�l�4 �0�2�O�l�l�o�o�m�o 쇠고기(신선/냉장/도체와 이분도체) �4�0
�l�b �0�2�0�m�1�3�0�m�O�O�O�O 쇠고기(신선/냉장/뼈 없는 것) �4�0
�1�6 �0�2�1�m�0�9�9�1�m�O�l�O 쇠고기(육 또는 식용설육분. 조분) 5갱
�l�7 �0�2�1�0�2�0�l�O�O�O 쇠고기(육과식용설육/건조/훈제) �2�7
�1�8 �0�2�l�O�2�0�9�0�0�0 쇠고기(육과식용설육/기타) �2�7
�l�9 �0�5�0�4�0�0�1�0�l�O 장(소의 것 �) �2�7
�2�0 �0�5�l�1�9�9�3�0�m�1�0 수정란(소의 것) �1�8
�2�l �2�3�0�1�1�O�l�O�O�O

。 또느 셔 。
의

닝 조 �H 메 퍼1
리 �E �9 �5다 」 �E�# τ. τ ;〈 �E �-

�2�2 �0�2�1�0�9�9�1�0�9�0 육 또는 식용설육(기타/분.조분) 5껑
�2�3 �l�6�0�2�1�0�0�0�0�0 육. 설육(균질화조제품) �7�2
�2�4 �1�6�0�2�9�%�0�9�0�m�O�O 조제

。 서 。
기 타 �7�2다. E다

�2�5 �1�6�0�2�9�0�1�0�0�0 조제육설육(밀폐용기 의 것) �7�2
�2�6 �2�1�0�4�1�0�l�O�O�O 수￡. 브로드. 제조품(육류의 것) �l�8

�l�6�3

부표 �2�-�6�- 쇠고기



�H�S�K 한글품명
�2�0�0�4 시장

양허관세 접근세율
�l �0�1�0�3�9�1�O�O�O�O ³üÉÀ�(�5�0�10��g 미만의 것) �1�8
�2 �0�1�0�3�9�2�0�0�0�0 ³üÉÀ�(�5�O�k�g 이상의 것) �1�8

�3 �l�6�0�2�4�1�9�0�0�0 돼지고기 넓적다리살과 그
절단육1타조제저장 �2�7�(�7 �)

�4 �1�6�0�2�4�1�l�O�O�O 돼지고기 넓적다리살과 그 절단육 �5�4
(밀폐용기 의 것)

�b �1�6�0�2�4�2�9�0�0�0 돼지고기 어깨살과 그
절단육l타조제저 �2�7�(�7 장)

�6 �1�6�0�2�4�2�1�0�0�0
용,단저E그과사그〕깨까、어폐기고지」대케 �5�4(밀 용기의 것)

�7 �0�2�0�3�2�9�9�0�0�0 돼지고기(냉동/기타) �2�5

�8 �0�2�0�3�2�2�0�0�0�0 돼지고기(냉동/넓적다리, 어깨살과 �2�5이듣g 절단한 것/뼈있는것)
�9 �0�2�0�3�2�1�0�0�0�0 돼지고기(냉동/도체와 이분도체) �2�5
�m �0�2�0�3�2�9�1�0�0�0 돼지고기(냉동/삼겹살) �2�5
�1�1 �0�2�0�3�l�9�9�0�0�0 돼지고기(냉장/기타) 디ι껑

�1�2 �0�2�0�3�l�2�0�0�0�0 돼지고기(냉장/넓적다리어깨살과이 것//뼈 l는것) �r�J®Í
듣 을 절단한 잊λ

�1�3 �0�2�0�3�1�l�O�O�O�O 돼지고기(냉장/도체와 이분도체) �2�2�5
�l�4 �0�2�0�3�1�9�l�O�O�O 돼지고기(냉장/삼겹살) �2�2�5
�l�5 �0�2�1�0�9�9�l�0�2�0 돼지고기(육 또는 식용설육분. 조분) �2�2�5
�l�6 �1�6�0�2�4�9�9�0�0�0 돼지고기기타(기타조제저장) �2�7
�1�7 �1�6�0�2�4�9�1�0�0�0 돼지고기기타부위(밀페용기의 것) �5�4
�1�8 �0�2�l�O�l�9�0�0�0�0 돼지고기식용설육(기타) �2�5

�l�9 �0�2�l�O�1�1�0�0�0�0 돼지고기식용설육(넓적다리살, 어깨살 �2�5
과 이등 을 절단한 것/뼈있는 것)

�2�0 �0�2�1�0�1�2�0�0�0�0 돼지고기식용설육부살과
이

�3�1�.�5(복 를 절단한 것)
�2�1 �0�2�0�6�4�1�0�0�0�0 돼지식용설육(간장/냉동) �1�8
�2�2 �0�2�0�6�4�9�9�0�O�O 돼지식용설육(기타/냉동) �1�8
�2�3 �0�2�0�6�3�0�0�0�0�0 돼지식용설육(신선/냉장) �l�8
�2�4 �0�2�0�6�4�9�1�0�0�0 돼지식용설육(족/냉통) �1�8

�1�6�4

부표 �2�-�7�. 돼지고기



�H�S�K 한글품명
�2�0�0�4 시장

양허관서l 접근세율

�1 �O�l�O�5�l�1�9�0�0�0 ²í�(®0ÐÀ�/�1�8�5�gÇtÕX�) �9
디/ι〕 �0�1�0�5�9�2�9�0�0�0 ²í�(®0ÐÀ�/�2�,�O�O�O�g 이하) �9
�3 �0�m�1�m�0�5�9�3�9�%�O�O�O 닭(기 ÐÀ�/�2�,�O�O�O�g 초과) �9
�A�4�4 �0�2�0�7�l�4�1�0�2�0 닭가슴(냉동) �2�0
�5 �0�2�0�7�1�3�1�0�2�0 닭가슴(냉장) �1�8
�6 �0�2�0�7�n�1�4�2�0�m�1�O 닭간장(냉동) �2�2�5
�7 �0�2�0ÅD�7�n�l�3�2�0�m�1�0 닭간장(냉장) �2�2�5
�8 �0�2�0�7�n�1�2�1�m�O�O�O 닭고기 �(�5�0�0�gÇt 하/미 절단/냉동) �2�0

�9 �0�2�0�7�1�l�l�O�O�O 닭고기 �(�5�5�0�gÇt 하/미 절단/냉장) �l�8
�1�0 �l�6�0�2�3�2�1�0�9�0 닭고기(기타 밀페용기의 것) �7�2
�1�1 �1�6�0�2�3�2�9�0�m�O�O 닭고기(기타 조제저장) �7�2
mμ �0�2�0�7�1�2�9�0�0�0 닭고기(기타/미절단/냉동) �2�0
�1�3 �0�2�0�7�1�l�9�0�0�0 닭고기(기타/미절단/냉장) �1�8
�l�4 �0�2�0�7�1�4�2�0�9�0 닭기 타설육(냉동) �2�7
�1�5 �0�2�0�7�1�3�2�0�9�0 닭기타설육(냉장) �2�7
�l�6 �0�2�0�7�l�4�l�0�9�0 닭기타절단육(냉동) �2�0
�l�7 �0�2�0�7�l�3�l�0�9�0 닭기타절단육(냉장) �1�8
�1�8 �0�2�0�7�1�4�1�0�3�0 닭날개(냉동) �2�0
�1�9 �0�2�0�7�1�3�1�0�3�0 닭날개(냉장) �l�8
�2�0 �0�2�0�7�1�4�l�O�l�O 닭다리(냉동) �2�0
�2�l �0�2�0�w�7�n�1�3�1�m�O�l�O 닭다리(냉장) �1�8
�2�2 �0�4�0�8�9�9�1�0�0�0 조란(닭의 것) �4�1�.�6 �3�0

�1�6�5

부표 �2�-�8�- 닭고기



�H�S�K 한글품명
�2�0�0�4 시장

양허관세 접근세율

�1 �0�4�0�1�1�0�0�0�0�0 밀크향 크림(미농축/미첨깨지방분이 �3�6
전중 의 �1�0�0½„ÇX 1이하)
미 크와크리}
농축/미

�E 口

�2 �0�4�O�l�2�0�0�0�0�0 �(�n 첨가/지벙-분이 전중량의 �3�6
�1�0�0½„ÇX 1초과하고 �1�0�0½„ÇX �6 이 하)

�3 �0�4�0�3�9�%�0�9�%�O�O�O 밀크와 크림기타(발효또는 신성화된) �3�6
�4 �0�4�0�5�1�0�0�0�0�0 버터 �8�9 �4�0
�5 �2�1�0�6�9�0�9�0�2�0 버터를 기지}로한조제품 �5�4
�6 �0�4�0�3�9�0�1�0�0�0 버터밀크 �8�9 �2�0
�7 �0�4�0�2�l�O�9�0�0�0 분유기타(감미 첨가) �1�7�6 �2�0
�8 �0�4�0�2�1�0�1�0�9�0 분유기타(설탕. 감미 미첨가) �1�7�6 �2�0
�9 �0�4�0�2�2�1�9�0�0�0 분유기타(설탕. 감미 미첨가) �1�7�6 �4�0

�l�O �0�4�0�2�2�9�0�0Çt�0�0 분유기타(설탕. 감미료 첨가) �1�7�6 �4�0
�1�1 �0�4�0�2�9�1�9�0�0�0 연유기타(설탕. 감미료 미 첨가) �8�9 �4�0
�l�2 �0�4�0�2�9�9�9�0�m�O�O 연유기타(설탕. 감미료 첨가) �8�9 �4�0
�1�3 �0�4�0�2�2�l�1�0�0�0 전지분유(지방분의 전중량의 �1�5�%Í�¬ü�) �1�7�6 �4�0

�l�4 �1�8�0�6�9�0�2�1�1�1 조제분유(유아용) �3�6
�1�5 �l�9�0�1�l�O�l�O�l�O 조제분유(유아용) �3�6
�l�6 �0�4�0�6�3�0�0�0�0�0 치즈(가공/같았거나 분상의 것ε 제외) �3�6
�l�7 �0�4�0�6�2�0�0�0�0�0 치Z(같았거나 분상으로 한 모든 종류) �3�6
�l�8 �0�4�0�6�1�0�1�0�0�0 치 �Z�(ÂàÁ �) �3�6
�1�9 �0�4�0�6�9�0�0�0�0�0 치즈기타 �3�6
�2�0 �0�4�0�2�9�1�1�0�0�0 。π연다。nT �8�9 �4�0
�2�1 �0�4�0�2�9�9�1�0�0�0 가당연유 �8�9 �4�0
�2�2 �0�4�0�6�4�0�0�0�0�0 블루바인 치X �3�6
�2�3 �lÓ|�5�1�n�7�n�1�m�0�m�0�0Çt�O�O 마가린(액상마가린제외) �l�9�.�7
�2�4 �l�5�1�n�7�9�0�9�0�m�O�O 마가린류 유지기타 �1�9�7
�2�5 �0�4�0�3�9�0�2�0�m�O�O 으고。와 。고크려 �3�60��7�r �Ä�5�- �n

�2�6 �0�4�0�1�3�0�l�O�O�O 냉동크림 �3�6
�2�7 �0�5�0�1�3�0�9�O�O�O 크림기타 �3�6

�l�6�6

부표 �2�-�9�. 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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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차선의 관세인하 모형

口 특정 농산물 �j 의 소비 및 생산을 �C 및 �X 라고 할 때 사회전체의 효용함

수 및 생산가능곡선은 다음과 같이 설정될 수 있읍 �.

�U�(�C�) �= �U�(�C�1
’ �C�2�, �-�-�-�, �C π

�)

φ �(�X�, �u�) �= φ �(�X�1�, �X�2�, �-�-�-�, �X
η �, ν �)

口 쌍대이론을 이용하여 위 함수에서 지출함수와 �G�N�P함수를 정의할 수 있음�.
�@ 지출함수 �: �E�(�P�, �V�) �= �M�m �[�P�C�: �U�(�C�) �= �V�]
�@ �G�N�P함수 �: �G�(�P�, �u�) �= �M�Q�$�[�P�X�: φ �(�X�, ν �) �= �O�]

국내가격 �P�z 와 국제가격 �p�i�*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

가격연계�: �P�e �= �P�f �+ 낀 �(단 �t�i 는 �t 농산물의 관세 �)

口 한편

�@

균형조건으로부터 예산제약식이 도출됨 �.

예산제약 �: �E�(�P�, �V�) �= �G�(�P�, ν �) �+ �Z
’ �{�t�i�(�C�i�- �X�z�)�}

口 국제수지

�@

口 수입관세의 변화 �(�d�h�) 에 대한 사회전체의 후생 변화 �(�d �V�) 를 도출하기 위하

여 위의 식 �@의 양변을 가격으로 편미분 하면

�G�i �d�E�/�d�P�g �= �E�P �= 끽 �(�P�) �V�)

�@ �Z ’ �(�P�z�E�p �) �= �E�P �= �E�(�P�, �V�)

口 마찬가지 방법을 식 �@에 적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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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G�/�d�P�z�= �G�p �= �X�z�(�P�, �u�)

�@ �Z ’

�(�P�z�G�p �) �= �G�(�P�, ν �)

口 위의 식 �@와 �@을 이용하여 예산 제약식을 다시 표현하면

�@ �Z’ �(�E
κ

�d�t�i �) �+ �E�v�d �V �= �Z ’

�G�p�j�d�t�j

口 위의 식 �@을 �@에 대입하여 정리하며

�@�9 �Z ’ �(�E
건

�d�t�g �) �+ �E�v�d �V �= �Z ’

�G�P�j�d�t�j �+ �Z�!�Z ’

�t�j �(�E�P
건

�- �G�p
건

�) �d�t�g

�+ �Z �(�E�p�1 �- �G�p�i �) �d�t�i �+ �Z
’

�t�i�E�p�z�v�d �V

이 때 �G�N�P함수는 가격에 대해 볼록하고 �, 지출함수는 가격에 오목하기 때

문에 �S�p�i�P�j 는 가격에 대해 오목함 �. 따라서 �S�p�f�j 로 이루어지는 행렬 �S�p�p

는 음반정조건 �(�n�e�g�a�t�i�v�e �s�e�m�i�-�d�e�f�i�n�i�t�e�) 임 �.

口 한편 위의 식 �@의 좌변을 �H라고 하면 식 �@은 다음과 같이 변형됨 �.

�( �d�V �r「�(�I�i �-�- �= 、 �j�t�S�D�P�8
�d�t�k �4 」 �e �r�r

특정 품목의 관세수준을 고정시킬 때 사회적 후생이 극대화되는 �k 농산물의 관

세수준 �t�k 는 위의 식 �@의 값이 �0을 만족할 때의 �t�k 로 이것은 다음과 같이 됨 �.

�@ �t�k�=�-�1�/�S�P�A�E �[ε �t�z�S�P 껴
�]

따라서 차선의 관세인하 모형에서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k 재의

관세율 수준 �t�k 는 �0가 아니며 �, 특히 모든 재화가 순 대체관계에 있으며 �, 관세

가 유일한 국경장벽일 때 차선의 관세수준은 �0 이 아님을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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